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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DevelopmentalPoliciesfortheLocal
AdministrationOmbudsmanSystem inKorea

Kim,Jong  min
Advisor:Prof.Lee,Chang  HunPh.D.
DepartmentofPoliticalScienc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emodernstatehasgreatlyincreasedinadministrativedemandoverthe
past.The increase in administrative demand has led to the swelling of
administrativepower,which bringsaboutvarioussideeffects:aboveall,the
rightsofpeopleareoftendamagedbyfeasanceornonfeasanceofadministrative
power.
Indeed,thereare various means forsaving rights,ifpeople'srights are

damagedbytheexerciseofadministrativepower,buttheombudsmanfunctions
asoneofvery importantmeansforsaving rightstoday in thatitcontrols
administrationandsavespeople'srights.Thisthesisisaimedtoexplorethe
developmentalpoliciesforlocaladministrationombudsmaninKoreaunderthe
recognitionofimportancetheombudsmanhasasasystem.
In termsofresearch methods,thisthesisdependson philologicalanalysis,

basedoncomparativeapproach.Havingthedangerofdamagingadministrative
power,the system ofombudsman is specified in constitution in mostof
countries.Forthis reason,the study ofombudsman necessarily requires a
comparativeoneonanationalbasis.Thisthesisalsoutilizestheombudsman
system's organizations,authorities and treatment procedures,etc.of each
countryasunitsofcomparativeanalysis.Inaddition,thisstudyutilizesbooks,
researchpapers,ombudsman-relatedbooksfrom eachcountry,annualreports,



- vi -

The Ombudsman ofKorea's publications and treatises,etc.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relievingrights of people damaged by
administrative actions in thatitfinds outvarious problems ofombudsman
system andproposesdevelopmentalpoliciesrelatedtothem.Inparticular,legal
groundswereestablishedtomaketheombudsmansystem implementedinan
institutionaldimensiononJuly29,2005,sothisstudyisthoughttocontribute
to the early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local administration
ombudsmansystem.

Thefollowingarecompositionandmajorcontentsofthisthesis:

Chapter1attemptstoreflecton thepurposes,methodsandscopeofthis
study andpreceding studies.Especially withrespecttothestudyscope,the
analysis targets the operation realities and problems ofpseudo-ombudsman
systemisbeingimplementedinKoreanlocaladministrationdimension.

Chapter2dealswith definition,functionsand typesaswellashistorical
originsofombudsmansystem astheoreticalbackgroundsofthisstudy.

Chapter 3 deals with the operation examples of local administration
ombudsman in foreign countries.Itexploresvariousfactorsrequiredforthe
developmentofKorean localadministration ombudsman system through the
localadministrationoperationrealitiesinEnglandandJapan,includingSweden
whichoperateslocaladministrationombudsmanexemplarily.

Chapter4isabouttheoperationexamplesoflocaladministrationombudsman
system in Korea.It inquires into the history and similar rights relief
organizationsofombudsman system in Korea,followed by necessities,legal
grounds,etc.oflocaladministrationombudsman.Then,itexaminesthecurrent
circumstances,problems,etc.of localadministration ombudsman in Korea
throughthoseofsimilarlocaladministrationombud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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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5exploresthepoliciesforactivatinglocaladministrationombudsman
system in Korea in terms of the system's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establishmenttype,relatedsystem utilization,administrativeofficials,etc.

Chapter6drawsconclusions.

Thefollowingareconclusionsofthisstudy:

Korea'sombudsmansystem canbeseenasthatwhichhasbeendiscussed
andoperatedasaninstitutionalequipmentwhichmakesupforvulnerabilitiesof
existingcontrolmethodsorfunctionsagainstadministration.Thesystem has
indeedplayedasignificantroleinsolvingpeople'sproblems,especiallyasthe
expansion ofmodern administrations'authority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people's rights.It is because various systems similar to
ombudsmanhassoughttoestablishtheadministrativeresponsibilitytosome
degreein centralandlocalgovernments,thuspromoting thedevelopmentof
administration corresponding to people's requirements and expectations.
However,theombudsmansystem inKorearequiresitsimprovementpoliciesin
thatitrevealsvariousactuallimitationsorproblems.Aboveall,theproblem is
thatthe authority ofombudsman is very weak,thus guaranteeing neither
independence nor politicalneutrality of ombudsman duty.This forces an
ombudsmantoexistastheoneinformalsense,whichisfarfrom theoriginal
function ofthe system.Accordingly,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as means for activation to develop the local administration
ombudsmansystem inKoreainthefuture.

First,weshouldlaythegroundworkforombudsmansystem inconstitution.
Itistruethisproposalseemsatasktobesolvedinthelongterm,butthe
ombudsman system seems to require strong legalgrounds in lightofits
characteristicsinduty.Atthesametime,itseemsnecessaryforombudsmento
havetheprivilegeofexemption from liability and therightofarraignment.
SuchaprivilegewouldbeaspecialcaseonlyinKorea,seeingmany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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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ombudsmen theprivilege.essence,thesystem ofombudsman doesnot
existtolistentothetriflepetitionsofpeople.Itcanbereferredtoasoneof
means for realizing people's own sovereignty and systems for realizing
basicrightsintheconstitution.InKorea,theombudsmansystem isindeedfar
outofthereachofpeople'sconcernsduetoitshistoryandexperience,but
anyone should attend to itwith greatinterestas a practicalmeasure of
democracy. Recently, "the Law on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mbudsmanSystem"hasbeenputintoforcesinceOctober2005inKorea,thus
laying thelegalgroundworkforestablishing thesystem inbothcentraland
localgovernments.Basically,weshouldstipulatetheestablishmentgroundsof
ombudsmansystem intheconstitutioninordertomakethesystem takeroot
asaneffectiverightreliefone.

Second,we should secure the independence and binding power(bindende
Kraft)ofombudsmansystem.Inparticular,weshouldestablishtheindependence
ofbudgetrightandtheindependentrightofenacting rulestomaintain the
independenceoftheinstitution.Atthesametime,itisalsohighlyimportantto
ensuretheindependenceofpersonnelmanagementright.Thebindingpowercan
beseenasoneofthemostimportantfactorswhichguaranteetheeffectiveness
ofombudsmansystem.Inpractice,theproblemsofindependenceandbinding
powerhavebeenpersistentlyraisedforthepurposeofpromotingthesystem's
originalfunctionsinvarioussimilarombudsmansystemswhichareimplemented
inlocalgovernments.Aboveall,thetreatmentresultsofpopularcivilpetitions
donotshow thesystem'soriginalfunctionsduetothelackofbindingpower,
whichallowsthesimilarombudsmansystemstobeexposedtothecriticism
thattheyareonlymeansforpropagatinglocalgovernments.Consequently,the
effectivenessofombudsmansystem mustpremiseitsindependenceandbinding
power.

Third,weshoulddiversifyoperationpolicies.Firstofall,itisnecessaryto
constructthesystem ofclosecooperationwithcivicgroupsinfindingoutcivil
petitions.Atthesametime,weshoulddraw uppoliciestomobilizethem i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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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visiting the sites forcivilpetitions,butexamining the petitions.As
internetpopulationincreasesexplosivelyinrecentyears,weshouldestablishthe
policiesfortreatingombudsmandutiesthroughcyberspace.
Theombudsmansystem isnotasimpleadministrativemechanism fortreating
onlycivilpetitions,butasystem whichisoperatedbasedonthesociety,thus
functioning effectively,when supported b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socialmembers.In Sweden'sconsumers'ombudsman system,
expertsfrom allwalksoflifelikelawyersorstatisticsagentsgathertogether
attheofficeandcooperatewitheachotherforrealisticcoordinativesolution,
andnotonlydoeseachlocalconsultantcommitteehaveconsultationsonlocal
petitions,butconsultantsthemselvesareentitledtoraisepetitions.InKorea's
localadministrationombudsmansystem,itisalsonecessarytousetheexperts
from allfieldslikelawyersasspecializedconsultants,andtomeetthepetitions
of localresidents especially by designating administrative consultants by
regions.

Fourth,we should secure volunteers from various fields like welfare,
environment,architectureandlabor,whoarerequiredforthesmoothtreatment
ofpopularconsultations.In addition,itisnecessary to constructthecyber
petitionconsultationsystem throughinternetfortheconvenienceofpetitioners.

Fifth,weshouldsecuretheprofessionalism ofombudsman.Mostofforeign
ombudsmenarecelebritieswithlegalcareers,andhaveaidexaminerstotreat
civil petitions. Also,most of the secretariat is composed of manpower
specializing in law.This is greatly differentfrom the localadministration
ombudsman system in Korea,where the public officials are dispatched as
examiners from each ministry and agency.The professionalism should be
secured,foritisveryimportanttodraw accurateandlogicalconclusionsin
thatthejudgmentsoncivilpetitionsaremostlylegaldecisions.Therefore,not
only should westrengthe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mbudsmen to
guaranteethefunctionsofinstitution,butimprovethesystem inordertohave
legalmanpowerbelongexclusivelytothesecretariat.Especiallyasthedutie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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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udsmenareextendedinscope,itseemsnecessarytodesignateombudsmen
equippedwithexpertise,suchaslawyersandtoreinforcesuchprofessionalism
forthepurposeofefficientoperationofvariousrightrelieforganizations

Sixth,we should expand the sphere ofduty jurisdiction.As in foreign
examples,therolesharing ofgeneraland localombudsmen showsdifferent
features,depending on politicalandsocialcircumstancesofeach country.In
Sweden,theparliamentombudsmenareinchargeofmostfieldslikemilitary,
police,law,taxation,medicine,environmentandlabor,andspecialombudsmen
offieldswhichrequireaspecialrightprotection;inUnitedKingdom,parliament
ombudsmenareinchargeofmostfields,andspecialombudsmenofpolicedue
tothenecessityofspecialrightprotection.Thepurposeofombudsmansystem
istoprotectandrelievetherightsofpeoplefrom administration.Accordingly,it
seemsdesirablethatombudsmencoverpossiblyalladministrativefields.Then,
Koreashouldaim atfirstmakingthejurisdictionscopeofgeneralombudsmen
cover possibly allfields,and then at using specialombudsmen in local
administrativefields.

Seventh,when designating ombudsmen atlocaladministration sites,we
should makeita duty to seek theapprovalofdesignation from thelocal
parliaments under the recognition of their far-reaching interventionfor the
purposeofmaintainingtheirfairnessandneutrality,andshouldguaranteetheir
statusbymakingtheirofficeterm longerthanlocalgovernmentheads.With
respecttoauthority,ombudsmendoesnothaveanyrighttocancelorchange
administrativeactionsunlikelaw courtsorgovernmentaloffices,andnotany
rightofdirectsupervision overlaw courtsoradministrativeactions,either.
Accordingly, citizen ombudsmen should request or advise the relevant
institutionstocancelorchangethefaultyadministrativeactionsincities.On
theonehand,ombudsmenshouldcomposeannualreportsbyfocusingonannual
activities,submitthem tolocalparliamentsandlocalgovernmentheads,and
disclosethem tothepublic.Thereportsshouldcovercriticismsondecisions,
recommendations,disobedience frequency againstadministration,budget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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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indetail.Ontheother,ombudsmen'sdutiesofpetitiontreatment
mostlytargetindividualpetitionsagainstadministrativeactions,andshouldcover
local governments and their sub-organizations, other duty-commissioned
organizationsandindividuals.Especially,therightofexamination coversthe
requesttoinspectandsubmitdocuments,recordsanddatarelatedtothecase,
the hearing ofrelated officials' opinions,the requestofexamination and
judgmentto outerspecialized institutions,and theexamination in virtueof
ombudsman'soffice.Atthesametime,ombudsmenshouldbeabletoentrust
auditing to theirown auditinginstitutions,when any officialofthe related
administrativeinstitutiontreatsdutiesagainstlaw,he/shepreventsordelays
citizen ombudsmen'sduty performance.Also,weshould makeitaduty to
examinethefulfillmentrealitiesofadministrativeinstitutions,conformingtothe
advicesofombudsmen,inordertomultiplytheeffectivenessofombudsmen's
duties.Accordingly,any head ofthe administrative concerned should help
ombudsmen to examine such fulfillment realties,unless he/she has any
righteousreason.

Eighth,itisnecessarytosecurethebudgetforoperationofombudsmenand
make propaganda on a pan-governmental basis. To activate the local
ombudsman system, we should make clear legal regulations on the
ombudsman's position,andmake thecorresponding payment.In addition,we
should pursuetheindependenceand procurementofbudgetpreferentially to
guaranteetheindependenceand autonomy ofthesecretariatwhich supports
ombudsmen's duties.As shown by the existing local parliaments,local
government heads govern the parliament secretariats,which support
parliamentaryactivitiesandperform theadministrativeandlegalsupplementary
roles for members of localparliaments,and allthe rights of personnel
managementandbudgetexecution forthesecretariats,which remain on the
levelofplayingrolesofsimpleintermediationbetweentheexecutivesandthe
parliament,andofsessionsupplementation.
Suchalocaladministrationombudsmansystem,expectedtobeimplementedin
thefuture,willnotperform itsoriginalfunctions,iftheexecutivesgover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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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ofpersonnelmanagementandbudgetexecutionforthesecretariat.Atthe
sametime,weshouldreinforcethepublicityonanationalbasistoactivatethe
citizen ombudsman system. We should transform the consciousness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induce a voluntary nationalparticipation by
makingpan-nationalpublicitiesinmorevariousforms,suchasregularpublicity
bymassmedia,including mailing throughthecombinedmanagementsystem
using PCRM,utilization ofvariousmediafordiversifying publicity channels,
banner publicity in internet portalsites,and daily publicity through the
formationofnetworkswithresidents'autonomous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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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 론 론 론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과 목적과 목적과 목적과 방법방법방법방법

  오늘날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행정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또한, 행정부의 기능은 크게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이

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이같은 행정국가1)화(行政國家化) 현

상은 행정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차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제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침

해된 권리구제의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이나 복지 관련법 등 다수의 계획 관

련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국가행정(國家行政)이나 지방행정(地方行政)은 법률을 통

해 광범위한 통제권과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基本

權)은 행정권으로부터 부단히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나 현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 대부분

의 국가들에서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신생국

의 경우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선진국의 정치제도를 이식하

는 과정에서 행정국가화(行政國家化)된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특히, 능

률적인 경제성장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행정국가화(行政國家化) 현상은 당위적인 

귀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더구나 이들 국가들에 내재되어 있던 권위주의적인 

1) 행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 중에

서 행정권이 가장 강력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와 같은 행정국가화(行政國家

化) 현상은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 질적 강화를 통한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2)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여부에 있어서 그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각급 행정기관이나 지

방자치단체들도 정보공개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도

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

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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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의 전통과 집권적 리더십이 결합되면서 행정국가화(行政國家化) 현상을 더

욱 촉진시키게 되었다. 이에 비해 행정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다.3) 

  행정국가화(行政國家化) 및 행정권의 비대화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점들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옴브즈만

(Ombudsman)제도이다. 행정기능의 확대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수용하기 

위한 행정규모상의 긍정적 효과 외에 국가발전의 능률성과 '소수의 목소리에 의한 

다수의 양보'가 발생되는 저해요인이 아울러 공존하고 있다. 현대국가는 바로 행정

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제

도적 장치나 구제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는 바,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을 통제하고 국

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옴브즈만(Ombudsman)4)제도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옴브즈만제도는 의회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료(官僚)들의 횡포

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5)

  옴브즈만제도는 제2차 대전 이후부터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였으며, 행

정부의 정보, 전문성, 그리고 기술적, 물적 자원 등 여러 면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행정 관료제(官僚制)를 통제하고, 기존 행정구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옴브즈만제도는 1950년대 이래 이를 채택하는 나라가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뉴

질랜드에서의 성공적 운영은 정치․문화적 요인에 관계없이 이 제도의 이식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약 60여 개 국가에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운영하

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6) 따라서 옴브즈만제도는 민주화

3) 김만기, “옴브즈만제도의 활용방안,” 박동서․김광웅 공저 『의회와 입법부』(서울: 법문사, 

1989), p. 696

4) 옴브즈만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옴브즈만이라고 하면 각 국에서 불평처리관(Grievance Man), 중개조정인(Mediator), 의회

감찰관(Parliamentary Commissoner), 국민상담관(Public Counsel), 법의 수호자(Defender of the 

Law), 시민보호관(Citizen's Defender)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호민관, 

민정관, 행정감찰관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스웨덴 발음 그대로 옴브즈

만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옴브즈만제도 연구자료집 - 외국 전문옴브즈만 운영

사례연구- 』(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4), p. 7.

5) 정우일,『행정통제론』(서울: 박영사, 2004), pp. 179-180.

6) 김광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한국형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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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청이 점증되어가는 오늘날 그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

고 있으며, 실제 각국의 지방 정부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을 비롯한 영국 등에서는 지방행정 옴브즈만이 특수한 

옴브즈만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일본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행정 옴브

즈만을 시민옴브즈만이라는 제도와 명칭으로 이를 도입․운영하고 있다.7) 

  한편, 이와 같은 옴브즈만제도는 일반적으로 헌법의 특수성에 따라 나라마다 고

유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옴브즈만이라는 용어가 민원인들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국가마다 서로 다른 명칭과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행정환경(行政環境) 

역시 국민의 복리 증진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行政環境)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恣意性)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

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事後) 구제를 주로 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苦衷民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

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1993년 12월 제65차 

정기국회에서 법률 제4735호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거, 한

국형 옴브즈만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4년에 발족ㅘ여 현

재에 이르고 있다.8)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

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p. 5.

7) 이러한 추세는 행정국가화의 폐단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이들 나름대로의 처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8) 조창현,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서울: 도서출판 문원, 1995), p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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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

이다. 특히 현재는 옴부즈만 문화(Ombudsman Culture)를 확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01년부터 명예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9) 

  1994년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

정(制定)의 의의를 보면, 우선 과거와는 달리 대민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들을 체계화시킨 단일의 법률체계를 구축하였고,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 개혁입법의 상징적 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통제 기능과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행정제도와 정책의 개선

에 대한 권고기능 등을 통하여 행정편의주의적(行政便宜主義的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소위 ‘개혁입법(改革立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여 나름대로 그 운영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운영 및 권한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현재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옴브즈만 도입과 운영은 각 자치단체별로 옴

브즈만과 유사한 여러 제도들을 설치․운영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행정 차원에서 시민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로는 서

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제도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대구시 수성구의 민원배심제, 부

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제도, 부산광역시의 옴브즈만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 옴즈만제도를 명칭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보면 감사

형, 감시관형, 민원조정형, 옴부즈만형, 상담형, 배심형, 모니터형, 후견인형, 위원회형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업무내용상으로도 감사청구업무, 청렴계약, 대형공사감시, 시정

모니터, 민원조정, 정책자문, 식품위생감시, 교통모니터, 기업애로 해소 등으로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옴브즈만과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10) 

9) 명예옴부즈만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민고충(민원)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자문, 건의

- 시민대표로서 이웃과 주변의 고충을 위원회에 전달, 해결 

- 우리 사회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 활동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4. 7. 조사한 ‘지방옴부즈만운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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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서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옴브즈만제도

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제도 본래의 취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한국의 지방행정 옴브즈만 운영실태를 통해 

그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바람직한 지방행정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관련해 보면, 본 논문은 역사적 접근법과 더불어, 비교론적 접근

방법을 토대로 한 문헌 분석적 방법에 의존할 것이다.

  한편, 옴브즈만제도는 행정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옴브즈만에 대한 연구

는 국가단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의 비교분석 요소는 각국간 옴브

즈만의 조직, 권한, 처리절차로 크게 대별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단행본이나 연구논문, 각국에서 연구된 옴브즈만 관련 서

적, 연차보고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간자료 및 연구논문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검토와 검토와 검토와 검토와 연구범위연구범위연구범위연구범위

1. 1. 1. 1.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검토검토검토검토

  현대행정에 있어서 복지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권이 확대

되고 행정작용의 형태는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국가행정이나 지방행

정은 행정지도 등 비권력 행정작용이 늘어감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행정쟁송(行政爭訟) 제도만으로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행정작용의 적정성이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없다. 이는 행정

권에 대한 통제가 행정권의 확대․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불가

피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

한 민원의 증가와 누적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본래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불신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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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옴브즈만제도라는 것은 언급한 바와 같다.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으

로 창설이 되었고, 이에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옴브즈만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또는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옴

브즈만에 대한 용어나 본질 등의 보편적 개념화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

유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옴브즈만과 관련된 연구는 이와 같은 용어의 정의만

큼이나 다양한 수단이나 활용방안 등이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연구

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와 발전방향에 대

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우는 현재 옴브즈만제도의 국제적 추세는 다양한 분야와 조직에 적용되면서 

끊임없이 변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옴브즈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현행 한국 옴브즈만제도의 문제점으로써 조직상의 문제와 업무수

행과정에서의 시민참여(市民參與) 배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기우의 주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현행 옴브즈만제도는 혜택의 편중성(偏重性)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수행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부패방지위원회(腐敗防止委員會) 등의 특

수옴브즈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체제 및 정보교환을 통해 문제해결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11)

  최창행은 옴브즈만의 기능과 관련하여 옴브즈만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옴브즈만에게 권한 상의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옴브즈만에게 면책특권(免責特權)과 감사면책권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직권조사권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옴브즈만에게 실질적인 조사권

을 부여 해야만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12)

  이선우는 옴브즈만의 활동영역(活動領域)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옴브즈만

의 통상적인 활동 내역을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의 불만이나 불이익에 대한 시정권고․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옴브즈만은 공무원이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의 권익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

11) 이기우, “옴브즈만으로서 국민고충처리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정무위원회 편,『옴브즈만 관련 법

률안에 대한 공청회』(2005. 4), pp. 10-33.

12) 최창행, “옴브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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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 행위의 피해 대상이 된 국민의 보상 활동을 

옴브즈만의 업무 영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한편, 옴브즈만의 이러한 업무활동

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옴브즈만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13)

  이승희는 한국형 옴브즈만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그 유형에 있어서 의회형 

옴브즈만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

속의 옴브즈만적 성격을 띤 각종 위원회들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정책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정부형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현행 유사 옴브즈만제도의 형태를 의회형으로 전환될 것이 요구되며, 특히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의 기속력 확보의 필요성과 동시에 고충민원처리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14) 

  송창석은 제3자적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 고충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옴브즈만제도로서 ‘시민 옴브즈만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옴

브즈만 제도는 지방 정부 수준의 자치사무(自治事務)에 한정하되, 지역주민의 고충

을 해결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합의제 시민옴브즈만제도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모법(母法)의 근거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 옴브즈만은 상임근무를 요하고 상근에 따르는 보수를 

지급함은 물론,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권

고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15)

  이종수는 지방정부 이론에서 행정국가화(行政國家化) 현상에 따라 지방 옴브즈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수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해 유

사 옴브즈만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에 대한 보완과 운영․개선이 필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옴브즈만 설치현황 비교를 

13) 이선우, “국가행정옴브즈만의 의미와 기능,” 국회정무위원회 편, 『옴브즈만 관련법률안에 대한 

공청회』(2005. 4), pp. 35-50.

14) 이승희, “현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옴브즈만의 바람직한 역할 및 기능,” 국회정무위원회 편,

『정책자료집』, 의회주도 옴브즈만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한 입법공청회 발표논문(2005. 3), pp. 

7-18.

15) 송창석,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옴브즈만제도 도입방안,” 조창현 편,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

제』(서울: 도서출판 문원, 1995), pp. 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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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그 제도운영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각 자치단체들은 

대부부분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 위주의 옴브즈만제도

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관점에서 자료요구 및 조사권에 관한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옴브즈만은 직접적

인 집행력(執行力)을 결(缺하)고 있는 점에서 ‘물지 못하고 짖기만 하는 강아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16) 

  권찬태와 안홍복의 공동연구를 보면, 지방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옴브즈만제도

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시민들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

방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를 감시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질적으로 수

준 높은 여론형성과 비판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행정풍

토의 쇄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5년에 제

정․공포된 ‘정보화 촉진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

다.17)

  김거성은 지방행정 옴브즈만과 관련하여, 시민옴브즈만과 부패방지 NGO 네트워

크 구축을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을 한다. 즉 기존에 

지방행정 분야에서 시민 옴브즈만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제 수단들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NGO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고립적이고 분산적으로 진행되었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활동

을 전국적 차원에서 연대하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

는 것이다.18) 

  이처럼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옴브즈만제도의 문제점으로 그 권한과 

활동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옴브즈만의 권한과 활동영역

의 문제점을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지방행정 옴브즈만제도의 운

영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6) 이종수, 『지방정부이론』(서울: 박영사, 2002), pp. 237-245.

17) 권찬태․안홍복, 『지방자치 회계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서울: 집문당, 2003), pp. 34-37.

18) 김거성,『시민옴브즈만과 부패방지 NGO 네트워크』반부패국민연대 편, (2004, 2, 13). pp.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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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범위와 범위와 범위와 범위와 논문의 논문의 논문의 논문의 구성구성구성구성

  국가행정 차원에서만 실시되어 오던 옴브즈만제도가 지방 정부 수준에서도 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에서도 지방옴브즈만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동안 실질적인 국민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제정을 추진해 

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독립법안이 2005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

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

은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작용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의 적정성을 확

보한다는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19)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은 이제 

중앙과 지방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전체수준의 옴브즈만이 공식적인 옴브즈만 법

률을 토대로 하여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마련

은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

로 판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행정수요(行政需要) 증가로 행정영역은 

복지를 비롯한 문화, 환경문제, 자원, 인권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정부 수준에서는 이미 국민고충처리위

원회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여러 분야

에서 특수 옴브즈만을 제도화 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행정수요가 

확대 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 수준에서의 옴브즈만은 명문화되지 않

은 채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유사옴브즈만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행정

환경은 중앙 정부 수준을 넘어 지방 정부 수준에서도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지 않

으면 안 되도록 변화한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와 대상은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 이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유사 옴브즈만의 운영실태에 둔

다. 

  논문의 구성에 있어서 먼저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기존

연구의 검토, 연구의 범위 등에 대해 기술한다. 제2장은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

로, 옴브즈만제도 일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관료제(官僚制)와 민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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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와의 이론적 관계를 살펴 본 후 행정권의 비대화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

으로서 옴브즈만의 의의를 살핀다. 다음으로, 옴브즈만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함께 

옴브즈만의 정의, 그 기능 및 유형들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지방행정 옴

브즈만 가운에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한 영국과 일본의 

지방행정 옴브즈만 운영사례를 살펴본다. 외국의 운영사례들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

행정 옴브즈만 발전에 필요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제4장은 현재 지방행정 수준에

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지방행정 옴브즈만 운영 사례와 문제점을 고찰한다. 제5

장은 앞서 논의된 옴브즈만의 운영사례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 옴브즈만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관료제와 관료제와 관료제와 관료제와 민주주의민주주의민주주의민주주의

1. 1. 1. 1. 관료제의 관료제의 관료제의 관료제의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특징특징특징특징

  관료제(Bureaucracy)라는 용어가 생성된 시기는 대체로 18세기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프랑스 행정관청의 사무실 책상을 의미했던 것으로 이 용어는 독일, 이

탈리아, 영국 등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초기의 관료제(官僚制) 개념은 

정부 관청이나 관료집단이 갖는 권력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관료제 개념은 19

세기 독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대체로 한 사람의 관리에 의하여 행정이 

통제되는 통치구조로 이해하였다.20)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관료제 

개념을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절대군주정의 전제적인 행정관청, 좁은 시

야, 고압적인 태도 등과 같은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21)

20) 김홍기, 『관료제론』(서울: 백산출판사, 1988), pp. 16-22.

21) 양시호, “막스 베버의 관료제 연구,” 윤근식 외 공저『현대정치와 관료제』(서울: 대왕사, 1998),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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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관료제(Bureaucracy)라는 용어의 개념은 학자들 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으

므로 누가 어떤 관점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합리

적 관점에서 대규모 조직을 관료제로 보는 막스 베버( M. Weber)의 이론적 정의

와 정치권력적인 관점에서 관료제를 보는 라스키(H. Laski)의 개념들이 관료제의 

정의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또한 리그스(F. Riggs)는 구조적 측면22)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관료제를 이해하고 있다.23)  

  관료제는 비단 행정 관료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대나 민간사회 등을 포

함한 모든 대규모 조직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대규모 조직의 구조 

내지 기능상의 제 특징을 가리켜 관료제라고 칭한다. 또한 관료제의 개념규정에 관

한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는 구조적인 입장에서 어떤 구조적 특색을 지닌 대규모 

조직이 관료제적(官僚制的)인가 하는 것과 정치권력적(政治權力的)입장에서 특권층

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군이 정치권력의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권력의 관점에서는 사회에서 일정한 특권계

층을 이루고 있는 관료집단(官僚集團)을 관료제로 이해하고, 이들을 주된 정치권력

의 담당자로 이해함으로써 관료제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료제를 특권적 관료집단이 정치권력의 담당자로서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통치구조로 보고 있는데, 이는 관료제를 민주주의와 대립되

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에 관료제를 통치구조에 있어서 계층제 조직의 성격

에 주목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모든 조직에서 관료제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입장은 관료제를 반드시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관점에서만 이해하지 않

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관료제에 대한 논의는 위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관료제를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대규모 조직구조라는 측면

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관료제는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 구성원들에

게 지배자로 군림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동시에 경고하

고 있다.24) 이와 같은 개념을 지닌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22) 구조적 측면에서의 관료제는 계층적 형태를 띠면서 합법적 내지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 되어 있는 

대규모 조직을 의미한다.

23) 유종해, 『현대 조직관리』(서울: 박영사, 1997), pp. 17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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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조직구조적 측면에서의 보편성과 의사결정 센터를 갖고 있다. 즉,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의미하므로 국가 뿐만 아니라 사기업(私企業), 노동조직, 교회 등의 

비국가적 조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가리키는 것

이라기 보다는 특정 조직이 단일한 의사결정의 최고 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한 의사결정센터가 없는 조직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관료제로 보기 

어렵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관료제는 합리적 측면과 병리적(病理的) 측면, 권력

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른바, 베버의 합리형은 합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

으로, 전문화, 계층화, 분업화, 몰인정화, 표준적인 규칙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료

제의 병리적 측면은 흔히 세속적, 비판적으로 사용되는 관료의 비능률,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 비밀주의로 대표되는 역기능 내지 병리적 현상을 말

한다. 관료제의 권력적 측면은 관료군이 정치권력의 장악자로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리그스는 이를 관료주의(Bureaucratism)라 부르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보면, 관료제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2. 2. 2. 관료제와 관료제와 관료제와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관계관계관계관계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관계에서 베버의 최대 관심사는 관료제하에서 어떻

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베버는 관료제가 갖는 민주주의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회주의화(議會主義化)와 민주주의화(民主主義化)를 요구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의회주의에 의한 관료지배의 배제 둘째, 의회에 의한 

정치적 지도자의 선출 셋째, 정치지도자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

이다. 베버가 말하는 민주주의화란 행정 관리(官吏)의 지배권력의 극소화를 의미한

다. 

  한편,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불라우(Peter M. Blau)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조직을 구성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았는데, 

첫째는 공동의 목표나 행위과정에 관해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합

의에 도달한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따라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설정하

24) 김우태 외, 『정치학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1998), pp. 407-408.



- 13 -

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조직, 다수결원리, 소수의견의 존중, 반대의 자유가 보장되어

야 하며, 설정된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률을 기본으로 하는 

관료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민주주의와 관료제를 구별하는 기준은 

조직의 목적이 목표설정에 있는가, 아니면 목표수행에 있는가, 아니면 의사결정(意

思決定)이 다수결의 원리에 있는가 하는 것 등이다. 즉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민주

적인 조직이 필요하며, 목표수행을 위해서는 능률을 기본원리로 하는 조직, 곧 관

료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분석상 구별에 불과하며 많은 조직이 목표설정과 

목표수행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실제는 이 원리 간

에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25)

3. 3. 3. 3. 현대 현대 현대 현대 관료제의 관료제의 관료제의 관료제의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위협위협위협위협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

어서 관료제 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관료제 조직은 과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

합한 도구이며, 그러한 문제해결 원리와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초기 산업사회에서 

탄생한 관료제가 과연 고도로 정보화된 현재에도 그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물음과 관련하여 의문에 대

한 초점은 이념형 관료제가 추구하는 문제해결의 원리에 맞추어져 있다. 

  첫째, 관료제는 계층제에 의한 문제해결방법을 추구한다. 계층제는 조직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상위부서와 하위부서가 하나의 계층을 이루고 있다. 상위자는 하

위자에 대하여 지시와 감독을 하고, 하위자는 상위자에 대하여 복종의 의무와 책임

을 진다. 계층제하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최정점으로 

모아진다. 이는 토론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최고결정권자의 단독적

인 의사결정구조이다. 이 점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층제 내에서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품의제도(稟議制度)는 최하급자가 의견

을 제시하고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결재를 받는 제도이다. 이런 점만 두고 보면, 관

료제는 하의상달식(下意上達式)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

러나 실제는 최고결정권자의 의도가 지배적으로 반영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러

25) Peter M. Blau, Bureaucracy in Modern Society(New York: Randome House, 1956),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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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층제적 의사결정구조는 최고관리자에 의해 의사결정에 수반 될 수 있는 갈등

과 혼란을 줄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민주적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

지 못하므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둘째, 관료제는 분업과 전문화(專門化)의 원리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추구한다. 

분업이란 조직을 업무성격과 전문성을 기초로 공식적인 몇 개의 직무로 나누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분업은 업무가 분할되기 때문에 전문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따

라서 분업화와 전문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관료제 내에 해

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담당조직이 선정된다. 담당조직은 

이미 마련된 결정규칙에 의해 정해지거나 규칙이 애매할 경우는 최고결정권자에 

의해 선정된다. 전문화의 원리에 의한 문제해결방법은 주로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

존한다. 관료들의 충원도 능력과 전문지식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문가에 의한 

문제해결은 토론과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당해 전문지식이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존한다. 과학적 진리는 궁극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의한 

입증의 문제이지 토론과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전문화를 추구하는 관료제

는 내재적으로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관료제는 법령과 규칙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적용 방식은 비정의적(impersonal)이다. 관료제 내의 계층구조나 부서의 업무영역 

및 관료들의 업무는 모두가 규칙에 의해 상세히 규정된다. 관료제는 일상적인 업무

처리까지 법령과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처리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수많은 표준운영절차26)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운영절차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통일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나, 창의적이고도 시공

간적으로 적절한 문제해결방법을 추구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넷째, 관료제는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와 부딪칠 때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추구하

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해 오던 상례화(常例化된) 의사결정방법을 선호한다. 이는 

관료제가 궁극적으로 의사결정 규칙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축적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26) 표준운영절차란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업무수행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즉, 

과업수행규칙, 각종의 기록과 보고규칙, 정보처리 규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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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찾거나 표준운영절차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관료제는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에는 적합하나 새로운 문제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는 적합하지 못하다.27)

  다섯째, 의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관료제는 권력의 하강과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권

력의 상승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기술적 관리에서 행정

적 지배로 전화(轉化)되어 의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또한 고급 관

료의 권한 증대와 의회에 있어서의 관료 출신자의 발언권 증대로 의회의 지도적 

기능이 공동화(空洞化)되기 쉽다. 고급 관료출신의 의원은 자기 출신의 관청이나 

관계관청에 유리한 법안의 작성에 힘을 쏟으며, 더욱이 이들 관청과 접촉이 빈번한 

상임위에 몸을 담아 법안의 국회통과에 측면지원을 행한다. 이리하여 상임위원회는 

소위 관료기구의 이익대표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 배후에는 많은 경우에 관료출신

자들을 간부로 한 각종 압력단체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28) 

  여섯째, 정당과의 관계에서 정당과 관료기구와의 밀착현상을 들 수 있다. 사회와 

국가의 교량역할을 하는 정당이 관료기구와 유착(癒着)된다면 그 정당은 올바른 민

주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집권당은 관권 선거에의 의존과 정책수립에 있

어서 고도로 조직화된 관료기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며, 역(逆)으로 관료기

구는 실질적으로 집권당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곱째, 민주적 조직의 비민주적 보수단체화 위험성을 들 수 있다. 대중의 여론

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생각을 취합, 전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조직화되지 않

는 주장이나 견해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인은 그 주장이나 의견을 관철할 

목적으로 민주적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또는 기존에 구성된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진보적인 주장이나 의견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조직도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화․관료제화 되며, 특히 과두제(寡頭制)의 철

칙이 지배하게 됨에 따라 대중의 정책형성 반영은 약화되게 된다. 29)

27) 김영평,『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p. 255.

28) 이철형 편저,『정치학』(서울: 법지사, 1991),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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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관료제에 관료제에 관료제에 관료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통제로서 통제로서 통제로서 통제로서 옴브즈만제도옴브즈만제도옴브즈만제도옴브즈만제도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료제의 작동원리는 구조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점을 내포

하고 있다. 특히 관료제를 권력적인 측면이나 병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때는 민주

적 문제해결 양식과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 그렇지만 합리적 측면으로 이해할 때는 

조화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관료제와 민주주의간 조

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

화 문제에 대하여 지적(知的) 성찰을 계속해 왔다. 관료제의 이념형을 제시했던 베

버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최대 관심은 관료제하에서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하는 것에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 관료제가 갖는 폐단을 극복하

기 위해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즉, 의회에 의한 관료지배를 배제하고, 

의회에 의한 정치지도자의 선출을 확대하며, 정치지도자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30) 그러나 영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의회가 집행부를 관

장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집행부가 의회를 관장했다. 

  때문에 같은 의원내각제이면서도 영국의 제도는 내각책임제(Cabinet System)란 

명칭으로, 프랑스의 의회과두제(Assembly System)와 대비되었으며 그 가치를 인

정받았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이기 때문에 의회

가 정치적 행정관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31) 로와트(Donald C. 

Rowat)는 이러한 의회통제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옴브즈만제의 유용성을 주장하였

다.32) 이에 따르면, 양당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집행부가 입법부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고 또 비밀의 전통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정의 케이스들을 폭로하기

에는 매우 힘들다. 불평들을 취급하는 의원들의 통속적인 방법은 해당 부서에 조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는 으레 공평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는 부서의 회신

에 불만을 품게 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원내에서의 장관에 대한 질문 

29) Robert Michels, Political Parties (Glencoe: Free Press, 1958), p. 425.

30) 김홍기, 앞의 책, pp. 382 -383.

31) 임성한, 『관료제와 민주주의』(서울: 법문사, 1986), pp. 240-241.

32) Donald C. Rowat, " The Parliamentary Ombudsman," Roy C. Macridis and Bernard E. 

Brown, Comparative Politics - Notes and Readings-(The Dorsey Press, 1972), 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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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비록 장관은 당초의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정의 

편에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옹호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호소할 길은 

결국 장관을 항상 지지하도록 되어 있는 여당과의 원내에서의 투쟁이다. 야당은 물

론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그러나 조사는 항상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기 마

련이며, 또 이 조사는 으레히 여론이 비등한 후에야 비로소 정부측에 의해서 받아

들여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은 집행부가 비교적 덜 지배적인 군소정당국가(群

小政黨國家)에서도 유사하다는 것이다.33) 

  로와트는 행정의 전횡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법이 이처럼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옴브즈만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옴브즈만제도는 앞서 설명했

던 관료제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옴브즈만제도 

역시 관료제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옴브즈만이 지닌 권한과 기

능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료제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옴브즈만제도는 각국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그 그 그 그 기능 기능 기능 기능 

1. 1. 1. 1.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정의정의정의정의

  옴브즈만이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하나의 제도로 태동된 것도 수 백년이 지났

지만, 옴브즈만에 대한 용어는 아직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옴브즈

만의 역사성과 그 기능의 다양성, 또는 해당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매우 복잡․다기

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원래 옴브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Ombuds”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옴브즈만이라고 하면 각국에서 불평처리관(Grievance), 중개조정인

(Mediator) 또는 법의 수호자, 시민보호관(Citizen's Defender)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호민관(護民官), 민정관(民政官), 행정감찰관

(行政監察官)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스웨덴어 발음 그대

33) 임성한 , 앞의 책, pp. 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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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옴브즈만”이라 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원과 함께 종래 옴브즈만의 고전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관료들에 의

한 부당한 행정행위(行政行爲)로 인해 일반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되었을 경우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된 옴브즈만이 이를 신속하게 시정(是正)하게 함으로써,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개념은 다른 행

정구제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지니는 관계로 그 구별이 쉽지 않

다.34)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조협회(國際法曹協會)옴브즈만위원회는 “옴브즈만은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회에 책임을 지는 독립된 높은 수준의 공

무원으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고통 받는 국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

거나 직권으로 민원을 조사하고 권고를 행사하며, 보고서를 내는 기관”으로 규정하

였다. 또한 옴브즈만이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민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그 대상은 불법행위로부터 부당, 비효율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이며, 권고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35) 

이러한 정의가 모든 국가들에게서 받아들이는 옴브즈만의 보편적인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옴브즈만 제도에 대하여 다른 어떤 주장들 보다도 대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제옴브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에 따

르면, 옴브즈만이란 행정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不作爲)로 인한 국

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행사 혹은 

실정(失政)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정부와 공무원들의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6) 옴브즈만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 . . 헌법과 헌법과 헌법과 헌법과 법률에 법률에 법률에 법률에 근거근거근거근거

  옴브즈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옴브즈만의 개념이 

34) Niels Eilschou Holm, “The Ombudsman- A Gift From Scandinavia to the World," Hans 

Gammeltoft-Hansen, The Danish Ombudsman (Copenhagen: Niels Boving & BJ, Frb., 1995), 

p. 13.

35) 전학선, “프랑스 옴브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제9권 4호(헌법학 연구회, 2003), p. 

507.

36) A Discussion of Key Issu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IOI Conference,(200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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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옴브즈만의 명칭을 공적인 부분 외에서도 무분별

하게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옴브즈만은 그 취지만을 강조하여 임의로 막연

하게 사용되는 제도라기보다는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公的) 제

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옴브즈만제도는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옴브즈만이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옴브즈만의 권위를 저해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뉴질랜드는 

옴브즈만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옴브즈만의 승인을 요하기도 한다.

나나나나. . . . 국회에 국회에 국회에 국회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책임책임책임책임

  옴브즈만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옴브즈만제도

는 스웨덴에서 도입될 당시부터 국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라는 의미가 있었다. 옴

브즈만제도는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인 국가에서 주로 발달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이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보다 강한 

특징을 갖는다. 옴브즈만제도는 행정부의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들과 구분되

고, 옴브즈만이 어디에 소속되던지간에 의회에 대하여 옴브즈만은 업무보고의 책임

을 진다. 이는 곧 옴브즈만의 임명 및 해임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옴브즈만이 행정부 수반에 의하여 임면되고, 옴브즈만이 행정부에 소

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옴브즈만의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한 민원접수를 옴브즈만이 직접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수․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옴브즈만제도의 고유한 특성상 의회에 대한 책임은 옴브즈만의 의무이기 이전에 

권한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옴브즈만은 국회에 대

한 보고를 통하여 의회라는 강력한 지원자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다다다. . . .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옴브즈만옴브즈만옴브즈만옴브즈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옴브즈만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옴브즈만

은 국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옴브즈만은 국회에서 선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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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해 해임된다. 물론 행정형 옴브즈만의 경우 행정부(行政府) 수반(首班)이 

옴브즈만의 임명권을 갖게 되지만, 의회가 배제된 채 행정부 수반에 의하여 임면되

는 경우는 드물고, 의회의 추천에 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하간에 옴브즈만은 

일반적인 정부기구와는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신분이 공무원인 점은 각국이 공

통성을 갖고 있다.

라라라라. . . . 민원처리 민원처리 민원처리 민원처리 기관기관기관기관

  옴브즈만의 주요 업무는 국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

서 다른 업무가 주된 기능이면서 보조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이 있다면 이를 옴브즈만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계감사, 직

무감찰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면서 민원을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감사원은 옴브즈

만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민원만을 의미한다. 

마마마마. . . . 민원조사의 민원조사의 민원조사의 민원조사의 직권 직권 직권 직권 보유보유보유보유

  옴브즈만은 직권으로 해당 민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옴브즈만은 접수된 민

원만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크거나 법령의 개정 등

을 요하는 민원분야를 기획 과제로 직접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는 권한

을 갖는다. 옴브즈만의 이와 같은 직무(職務) 조사권은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옴브즈만의 이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종래의 

사법구제 제도나 행정심판제도의 경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

는 법언(法諺)을 통해,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 받아 주장된 내용에 대해서만 소극적

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점에서 옴브즈만의 의미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

다. 

바바바바. . . . 권고와 권고와 권고와 권고와 정례보고 정례보고 정례보고 정례보고 및 및 및 및 특별보고특별보고특별보고특별보고

  옴브즈만이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민원해결 수단으로 권고(recommend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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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한다. 권고(勸告)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수단으로 중재 또는 설득의 성

격을 갖는다. 사법구제절차의 경우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비해 옴브즈만은 상

대적으로 유연한 권리구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권고라는 특성으로 옴

브즈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법적 강제력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

입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권고는 옴브즈만 제도가 갖는 독특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옴브즈만은 민원처리에 대한 정례보고와 특별보고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즉, 옴브즈만은 민원처리 결과 임명권자에 대하여 연차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

출한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보고도 겸하여 행하고 있다. 옴브즈만의 보고는 임명권

자가 행정부 수반이라도 국회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와 같은 경우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보고는 의무임과 동시에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은 의무라기보다는 옴브즈만의 권고를 후원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옴브즈만의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와 같이 옴브즈만의 정의는 다양한 내용의 권한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옴브즈만이 국회를 대신하여 행정부에 맞서 그 기능

을 행사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옴브즈만의 특성은 독립성과 모든 분야에 대해 조

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옴브즈만의 결정은 법

원의 결정과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옴브즈만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또한 행정을 감시하

는 임무를 갖는 직무이며, 법률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충에 대해 스스로의 식견과 소신에 의거, 최선의 해결을 도모하는 국민고충처리

인 또는 조정자, 국민보호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2. 2. 2.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기능기능기능기능

국제옴부즈만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고전적 의미의 옴부즈만의 역할은 “권리의 침

해, 권력의 남용, 과실, 태만, 불공정한 결정, 그리고 악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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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행실을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고 또한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대해 더욱 책임성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37).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行政國家化) 현상은 사법권이나 입법권의 권한 보다 행정

권의 권한을 사실상 비대화 시켰다. 국가행정을 비롯한 지방행정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즉 오늘날 국민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들이 행정

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반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등한 관계

에서 행정과 국민 간에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늘

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거대한 정부와 왜소한 개인이라는 불평등하고 불균형적

인 상호관계가 일반화되어 있다. 옴브즈만은 왜소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

은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접근하기 어려운 관계를 개선함은 물

론, 국민에게 행정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며, 행정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고충을 경

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크게 대별해 보면, 우선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는 행정통제 기능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입법, 사법적 통제방식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 수

행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피해를 신속․간편하게 해결

하는 행정구제 기능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고충에 대한 분석․조사과정

을 통하여 행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기능을 들 수 있다.38)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 . . 행정통제 행정통제 행정통제 행정통제 기능기능기능기능

  행정통제 기능은 전형적으로 스웨덴의 옴브즈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스웨

덴의 경우는 옴브즈만의 행정통제 기능을 헌법으로 명문화(明文化)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옴브즈만 제도가 특별하게 헌법에 규정됨으로서39) 법원과 행정기관은 국민에 

38) Victor Pickl, "The Function of Ombudsmen in Europe," International Symposium on 

Ombudsman, June 22-24 (Tokyo, 1994),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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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며 행정기관에 의해 국민의 인

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 시켜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옴브즈만은 행정

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고충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조사권을 부여 받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통제(行政統制) 기능은 직권조사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옴브즈

만의 관할범위는 보통 행정부라고 볼 수 있지만,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사법부도 

관장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통제권한을 제한 받는 경우도 있다. 즉 폴란드에서

는 경찰과 군은 옴브즈만제도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 연

방 옴브즈만은 사법부의 행정과 주(州) 행정을 포함하여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가

지고 있으며, 자치단체 및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권고권(勸告權)도 부여 받고 있

다.40)

  한편, 행정기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옴브즈만이 그 집행력(執行力)을 보장 받는 

방법은 행정기관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옴브

즈만이 시정․권고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보 요구권, 그리고 일반국민과 언론

에 대한 공표권, 의회, 수상, 대통령 등 정치, 행정적 최고책임자에 대한 보고권 등

으로 사실상의 집행력을 보장 받고 있다. 결국, 옴브즈만의 집행력은 언론과 여론

에 의한 압력,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責任性)의 확보 등에 의하여 보장 받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제도와는 달리 옴브즈만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국가에 따라서 직권 조사권, 소추권(訴追權), 징계 요구권 

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나 행정관청의 심의(審議)

에 옵저버로 출석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

사의 지위도 갖고 있다. 

나나나나. . . . 갈등해결 갈등해결 갈등해결 갈등해결 기능기능기능기능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行政國家化) 현상은 국민과 행정(공공기관)간의 관계가 

행정에 의해 국민들이 다스려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갈등이 분

39)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옴브즈만의 설치근거를 헌법 제12장 제6조와 국회법 제8장에 규정하고 

있다. 조창현, 앞의 책, p. 122. 

40) Victor Pickl,op.cit., p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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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의 분출은 시민과 공공행정 사이에서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법원의 구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절차나 소송비용의 부담, 해결까지

의 장기화문제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시민들로서는 사법적 구제 이외의 갈등해소 방안의 필요성을 요구 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옴브즈만에게 사법권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옴브즈만에게의 사법권 부여는 일면 사법부의 독자

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복잡한 권리구제절차와 문

제가 해결될 때 까지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신속, 정확하게 권리구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그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옴브즈만의 중재기능은 특히 법적, 행정적 소송절차를 피하는 

것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재자 기능이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새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 의한 갈등의 해결을 회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는 현실적인 인식은 여러 국가들에게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 옴브즈

만을 창설하는 이유가 되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행정과 국민간의 관계는 법

을 매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에는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양자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경우 옴브즈만제도는 행정과 국민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 내지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옴브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적법성(適法性) 또는 공정성에 관하여 

지극히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국민들에게 제

공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옴브즈만은 사회의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해석(行政解釋)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등 행정기관에게도 원활한 행정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에 더해, 옴브즈만은 고충의 처리, 인권의 보호, 인간의 존엄

이나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신뢰의 회복에 효과가 있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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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국민에 국민에 국민에 국민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알권리 알권리 알권리 알권리 충족 충족 충족 충족 기능기능기능기능

1990년대의 행정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거버넌스라는 행정운영의 구조를 

강조하는 개혁프로그램을 도입 및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인 정보공개제도(情報公開

制度)가 주목받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에게 정부보유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제도로써, 정치,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에 따라 시민

의 참여와 더불어 행정통제를 강조한다. 또한 의회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

써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정보공개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민과 정부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기대되고 있다.41) 알 권리에 관한 것

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의 하나로 헌법상 규정하고 있

다. 행정기능의 복잡화, 거대화에 따라 갈수록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지

만 사실상 이를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관료주의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관료들의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태도와 밀

실행정의 관습은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알권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의 행정공개 요청은 행정 민주주의에 대한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오늘날 몇 몇 국가에서는 정보공개 옴브즈만이라는 특수한 옴브즈만제

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옴브즈만은 폐쇄적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국민에게 민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

다. 42)

  한편, 알 권리는 법률(法律)로써 구체화된 개념이 아니라, 언론, 출판, 표현의 자

유로부터 파생한 개념이다.43) 이는 공적 쟁점사항, 정치지도자의 결정과 행동, 정

치과정이나 결과를 알기 위한 것을 의미하여, 공적 정보에 기초하여 국민의 정치과

정 참가와 통제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이를 제도화 한 것이 정보공개법(情報公開法)이다.44)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41) 이자성, “일본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본 시민과 정부간 관계 -알 권리와 설명책임을
중심으로-,”한국 정치정보학회 편,『정치정보연구』제8권1호(2005)참조.

42) 최종백, “현대행정과 옴브즈만의 역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편 『제2회 아시아옴브즈만 대회발표

논문』(1997), pp. 117-120.

43) H .N.  Foerstel, (London:Greenwood
Press.1999).



- 26 -

민주주의의 본질로서 정치과정의 참가와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

다.45) 한편, 알 권리의 제도화는 H.클로스(Harold Cross)의 「공중의 알 권리」

(1953)에 큰 영향을 받았다. 

  정치과정에서 권력자나 통치자의 재량행위(裁量行爲)를 통제하고 행정 책임을 확

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강구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행정 권력의 

재량행위와 비밀주의적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

응으로써 행정과정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

도화로써 정보공개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46)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두 제도는 행정통제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 제도는 행정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지만 수행하는 주체가 상이하다. 즉, 정보공개

제도는 정부의 수요자인 시민, 의회 등의 관점이고, 결과책임(accountability)은 정

부의 관점에서 설명 및 정당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

보공개의 요구는 의회에 의한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왔으나, 점차 언론기관이나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형태로 제도화 되었다. 영국 의회에서 선거, 청문, 질의를 통

해서 정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적 활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수행하였다. 의회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

에 의해 정책이나 제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따라서 대신은 정보공개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

고, 공개보다는 비밀유지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의회의 정보공개 요구는 정

44) Wiggins에 의하면, 알 권리는 정보를 얻을 권리, 방해받지 않고 인쇄할 권리, 듀프로세스에 의하

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인쇄할 권리,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권리, 방해받지 

않고 자료를 배포할 권리이다. 이중에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5) D.C.Rowat, (ColumbiaUniversityPress.
1979),pp.29-30.

46) accountability는 ‘설명책임’,‘답책성’,‘결과책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전공에 따라 ‘회계책임’이라든가 ‘설명책임’으로 쓰이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accountability의 용어
에 대해 두 가지 표기를 한다.개념정의는 accountability를 기원과 범위를 고려할 때 원어를 그대
로 사용한다.이유로는 설명책임으로 번역하면,accountability의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전달이 부족
하고,설명만을 강조되는 감이 있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accountability를 설명책임으로 사용한다.이유로는 일본정부가 일본국어심의회 의결에
따라 공식적으로 accountability를 설명책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자성,“일본 지방정부

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본 시민과 정부간 관계 -알 권리와 설명책임을 중심으로-,”『정치정

보연구』제8권1호 (200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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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결과책임(accountability) 수행이라는 정부의 대응행위를 통해 정부활동의 감

시 및 통제를 촉진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한 정보공개는 시민

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즉, 정부활동에 대해 정치가와 시민 

간에 알고자 하는 정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기관 및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 및 정책 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요구하며, 시민은 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의회와 정부의 특권적인 정보 독점(獨占)을 방지하고, 시민이 정

치과정을 이해하고, 행정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용한다. 

  한편, 정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결과책임(accountability)을 수행한다. 정치학에서 

결과책임(accountability)의 개념은 법, 규칙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과 설명, 정당

화 등에 따른 책임으로써,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책임성(responsiblity)

과 구분된다. 결과책임(accountability)은 공무 또는 공적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위

임자에게 그의 임무나 활동에 대해서 설명 및 정당화하는 의무이고, 그것이 불충분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책임(accountability)은 정부가 그들

이 행한 행동의 질, 공급 및 공공서비스를 행한 결과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책무를 

지는 공식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설명, 혹은 해명을 하는 정도가 아니

라, 그 결과에 대한 제재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결과책임(accountability)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활동의 정당성,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의 근거와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결과책임(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활동이나 정책을 설명하기 위

한 면밀한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사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는 누구나 정보나 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과정에 있

어서 공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도 정부의 결과책임성

(accountability)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정부가 결과책임성(accountability)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스스로 내부적 행정통제를 행하는 결과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라라라라. . . . 개혁과 개혁과 개혁과 개혁과 행정의 행정의 행정의 행정의 순응성순응성순응성순응성((((順順順順應應應應性性性性) ) ) ) 확보 확보 확보 확보 기능기능기능기능

  옴브즈만은 행정과 법의 개혁을 주도하거나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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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갖고 있다. 대부분 옴브즈만은 고충민원(苦衷民願)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

정에서 법령 및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국가의 조치를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개혁자로서의 옴브즈만의 기능은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

지 않고 인간적 권위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도모하는 기능이 있다. 즉, 옴브즈만은 

부드러운 법률로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지향하며,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할 뿐 아니라 행정과 시민

간의 대화통로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권고의 형태로 옴브즈만제도에 의

해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는 동일한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들에 

대해 좋은 전례가 될 수 있으며, 민주국가에서 사회적 공존을 지향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고려하면 부드러운 법률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가장 인간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옴브즈만은 바로 부드러운 법률에 의하여 행정개혁(行政改革)을 유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옴브즈만제도는 민주주의 정치를 대변하는 정치적 순응성 확보 기능을 갖

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가의 권한에 관한 다양한 입장

이 있다. 전통적인 공공행정(公共行政)은 시민에게 법의 정신과 규정을 제대로 인

지한 가운데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민은 공공행정에 

대해 더 이상 맹목적으로 복종하려 하지 않고 행정 결정사항에 대해 자주 그 이유

를 따지거나 행정적 영향과 통제조치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즉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의 경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민과 행정과의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옴브즈만의 역할로 

인하여 시민과 행정사이의 격차는 감소될 수 있으며,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옴브즈만은 행정의 오류를 행정과 국민에게 나

타내 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올바른 행정행위를 확인시키고 천명해야 하는 점에

서 시민과 국가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점차 

커지는 시민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무관심과 관련하여 옴브즈만의 이 같은 기능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최근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자 애쓰는 동유럽에서

의 옴브즈만 제도의 창설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민

주적, 정치적 기능은 곧 옴브즈만제도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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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만의 창설로 지배, 피지배자간, 국가와 시민간, 공인과 사인간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7) 특히 옴브즈만이 행정개혁과 관련된다고 

보는 이유는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 스스로 이를 개선하기

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옴브즈만제도는 시정권고 조치를 통해 이 같은 폐단을 치유

하는 점에서 잘못된 행정관행의 개선을 도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마마마마. . . . 행정의 행정의 행정의 행정의 질적 질적 질적 질적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도모도모도모도모

  옴브즈만은 부적정(不適正)한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질적

인 개선과 행정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행정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 국민 혹은 주민의 대표기관이 있고 감사

원이 있으며,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도 감사기관이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통제는 정치적인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력과 시간적인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행정 내외적인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아

니하다. 감사원의 감사는 독립된 감사기관에 의한 행정통제라는 점에서 행정통제에 

적지 않게 기여한다. 내부적인 통제도 행정의 자기통제 시스템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행정통제와는 접근방향이 다르다. 옴브즈

만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

정의 질적 개선과 객관적 적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바바바바. . . . 행정에 행정에 행정에 행정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일반인의 일반인의 일반인의 일반인의 접근 접근 접근 접근 편의 편의 편의 편의 제공 제공 제공 제공 기능기능기능기능

  옴브즈만은 행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접근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을 인간적

인 생활영역으로 만든다. 거대한 행정에 대해 일반개인은 너무나 왜소하며 복잡한 

행정현상 앞에 무력화 된다. 개인은 대개의 경우 행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의 개인으로서 행정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매

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옴브즈만을 통하여 개인은 행정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47) Victor Pickle, op.cit., p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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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행정과 개인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양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한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된다. 행정과 일반인과의 관계가 보다 인간적인 관계로 전

환됨으로써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되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다양한 생활경험, 아이디어를 행정에 흡수할 수 있는 통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기원과 기원과 기원과 기원과 그 그 그 그 발전발전발전발전

1. 1. 1. 1.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역사적 기원기원기원기원

  옴브즈만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서양의 경우 스파르타의 에포로스(Ephorat, 

Ephoros)의 민선행정감독관,48) 로마의 호민관(Tribuniplebis) 등에서 찾을 수 있

다.49) 또한 동양에 있어서는 고대 중국의 감찰원, 그리고 한국의 신문고 제도 등이 

옴브즈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스웨덴 자체의 유사제도로는 16세기 후

반의 국가감독관(國家監督官) 제도를 들 수 있다.50) 이 중에서 스웨덴의 옴브즈만 

제도는 현대 옴브즈만 제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

덴에서의 의회 옴브즈만제도(Riksdagens Justitie Ombudsman)가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1809년의 스웨덴 헌법 규정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51) 그러나 스웨덴에는 그 

이전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즉 1713년 칼(Karl) 12세의 칙령을 통해 

설치된 최고검찰관제도가 옴브즈만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칼 12세는 장기간 

동안 계속된 전쟁 중 국내에서 국왕의 명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징세관, 법관 

등의 행실을 감찰 할 최고검찰관이라는 일시적 직책을 칙령으로 설치하게 하였는

48) 이는 스파르타에서 최고의 관직으로서 5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시민 중에서 선출하였다. 이들은 

귀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왕에 대립해서 민중을 대표하는 지위로서, 민회와 원로원을 소집하고, 

지휘하였으며, 사법행정의 권한을 담당하고 있었다. 

49) Stig Jargerskiold, "The Scandinavian Ombudsm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109, No.8. p. 1079.

50) 김윤열, “옴브즈만의 연구,” 『법률행정논집』고려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1978), pp. 49 ; 김호진, 

“각국 옴브즈만제도의 비교분석,”『한국행정학회보』, 제13호, (서울: 한국행정학회, 1979), p. 

148.

51) Donald C. Rowat, The Ombudsman Plan,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197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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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이 점차 확대․강화되어 법무총재가 되고, 더욱 발전해서 국정감찰원 총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의 옴브즈만제도의 기원은 이와 같은 최

고검찰관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1718년 칼 12세가 사망하고, 뒤 이은 전쟁에서의 패전과 절

대왕정에 대한 반동, 18세기 초의 계몽주의사상의 영향으로 국민대표기관인 등족

회의(等族會義)의 발언권이 증대하였고, 1720년에는 신 헌법의 제정으로 일대 정

치적 변혁이 일어났다. 즉, 국왕의 세력은 축소되고 의회주의적 통치형태가 채택되

어 대신의 임명권도 사실상 등족회의가 행사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종전의 최고

검찰관은 사정관(Justitie Kansler)으로 개칭되면서 권한이 확대되었다. 1739년에

는 등족회의가 위 사정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1776년에는 

그 임명권을 등족회의가 획득하였다. 이와 함께 사정관(Justitie Kansler)은 일정 

부분 독립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의회 옴브

즈만의 실체가 형성된 것이다.52) 그러나 1772년 구스타프 3세의 쿠데타로 절대왕

권이 강화되자 국왕이 다시 사정관을 임명하게 되었다. 사정관의 지위가 국왕의 속

관으로 환원된 것을 계기로 등족회의는 행정통제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

고, 따라서 등족회의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정관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결국 

1809년 구스타프 3세에 의한 절대왕정이 붕괴되자 등족회의는 이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 

  1809년 스웨덴의 신 헌법은 옴브즈만제도의 설치를 명문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위의 신 헌법은 다년간에 걸친 헌정(憲政) 경험을 살려 행정권은 종전과 같이 국왕

과 추밀원에, 세금징수권은 4부회에, 입법권은 국왕과 4부회에, 사법권은 사법부에 

각각 부여하고, 행정 공무원과 사법 공무원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2개의 독립기

관을 설치했다. 그 하나는 국왕과 추밀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정관(Justititie 

Kansler)이고, 다른 하나는 4부회(현재의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감찰관

(Justitie Ombudsman)이다.53) 이와 같이 현재의 옴브즈만은 1809년의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된 것이 발전되어 온 것이며, 1810년 옴브즈만의 직무와 조직에 관

52) 김호진, 앞의 논문, pp. 149-150.

53) Donald C. Rowat, "The Parliamentary Ombudsman: Should the Scandinavian scheme be 

transplanted?",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vol. 28, 1962, p.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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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따라서 1809년 옴부

즈만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1810년 2월 27일 국정감찰원 규칙이 공포되고 

3월에는 헌법위원회의 의장이 초대 옴브즈만에 선임되었다. 

  스웨덴 옴브즈만제도는 초기에 그 권한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 국왕에 

대해서 국민의 희망을 대변하는 그를 호민관으로 신뢰하게 되어 국정감찰원제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는 국왕과 의회와의 상호불신이 해소됨으로서 옴브즈만은 

제도의 설치 연혁상으로 볼 때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통제기능의 중

점을 비대화하는 감찰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행해 가면서부터 그 존

재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54) 이 때부터 옴브즈만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

을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개인을 행정기관 및 법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였

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주의적 통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전자는 파생적 기능이라

고 할 수 있고, 후자는 본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옴브즈만제도가 본래 절대왕정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그 속관(屬官)으로 태동했으

나 의회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국왕의 속관과는 별도로 독립성을 띤 의회옴브즈만

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회주의의 발달과 의회옴브즈만제도의 등장

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55)

2. 2. 2. 2.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발전발전발전발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옴브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가 스웨덴 기본법(基本

法)에 의해 옴브즈만을 창설한데서 그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대 옴브

즈만의 기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후 각국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며 변화

를 거듭해 왔다. 옴브즈만은 태동 초기 주로 법원과 경찰에 대한 감독권이 주된 임

54)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에서 태동된 옴브즈만제도는 당초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는 기

능을 하였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성격(권리구제)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옴브즈만은 국민과 행정 간의 중개역할을 

하고,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형식적이 아

닌 보다 구체적인 정의, 그리고 실질적인 구제의 실현을 지향하고,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하

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55) 김호진, 앞의 논문,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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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 행정기구의 복잡화, 고도화 및 행정기능(行政機能)의 

증대와 함께 옴브즈만의 임무도 행정 일반에 관한 분야로 확대되고, 아울러 업무량 

증가에 따라 담당업무의 전문화(專門化) 과정을 초래하였다. 한편, 스웨덴은 1915

년 군사문제를 전담하는 군사옴브즈만을 별도로 설치했다가 1968년에 이를 다시 

통합하면서 업무분담을 구체화시켰다. 즉 사회복지, 법원 및 군대, 일반 행정 분야 

등의 3인제로 전문화시켰다.56) 그 후 1975년에 4인제로 확대․분화시켰다. 

  한편, 스웨덴에는 제도와 기능면에서 공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능별 옴브

즈만도 있다. 즉 1954년에 독점금지법의 준수를 감독할 공정거래 옴브즈만이 설치

되었고, 1969년에는 신문 등 매스컴 보도를 감시하고 보도윤리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도 옴브즈만을 설치, 1971년에는 소비자문제에 대처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소비자 옴브즈만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스웨덴에서의 옴브즈만의 발전은 행정의 전

문화와 다양화, 기술화와 대량화 추세에 상응한 옴브즈만의 양적 증가와 기능적 전

문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스웨덴에서의 옴브즈만은 제일 처음 주로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차츰 옴브즈만은 의회로부터 독립해 갔다. 비

록 임명권자는 의회지만 옴브즈만은 하부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3자적 위치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고충처리 기

관으로 자리잡아 가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고충처리 기관이 행정국가화(行政國

家化)에 따른 재판기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주목 받게 된 

결과 여러 나라로 전파되게 되었다. 이처럼 주목받기 시작한 옴브즈만은 다른 나라

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부터이다. 이 무렵도 사실상 각국에서 옴브즈만

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단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각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유형의 옴브즈만은 1955년 덴마크에서 옴브즈만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덴마크의 옴브즈만제도는 

여타 국들의 주요 모델로 작용했다.57) 서구 각국에서는 덴마크의 옴브즈만이 성공

적으로 정착되자 이 제도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던 바, 1962년 뉴질랜드가 영

56) Donald C. Rowart, op.cit, pp. 2-3.

57) Hans Gammeltoft-Hansen, The Danish Ombudsman(Copenhagen: Niels Boving & BJ, Frb., 

199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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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 국가 중 최초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뉴질랜드의 옴브즈만은 영

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의 옴브즈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에는 노

르웨이, 탄자니아, 영국 등에 옴브즈만이 도입되고, 1970년대에는 약 18개 국가에

서 62개 이상의 옴브즈만제도가 탄생했다. 

  한편, 기존에 설치되었던 옴브즈만제도가 폐지된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확대 

되어 현재 각국들에 행정통제나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현재 옴브즈만제도는 민주사회(民主社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행정통제 및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8) 

  전술한 바와 같이 1809년 스웨덴에서 태동된 옴브즈만제도는 최초 의회의 대리

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으나 각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

히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고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과 행정을 연결시

키는 매개자로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실현을 목표로 형평의 원칙을 적용, 간편하

고도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옴브즈만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

국이 복지제도의 충실 등으로 행정기능이 비약적으로 확대․팽창되어 행정은 양적으

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 다양화, 전문화 되었으며, 행정기구의 증설 등을 초

래한 것과 관련된다. 이 때문에 의회에 의한 통제만으로는 날로 증대하는 행정에 

대응할 수 없었다. 국민생활에 대한 행정참여의 증가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

성을 높였지만 이러한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

기 위해 기존의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다시 말해서, 법

원에 의한 구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소의 이익, 출소기간 등 그 절차 등이 매우 까

다롭다는 점, 또 행정심판제도 등도 처분청이나 이와 관련된 기관 등이 심사를 맡

고 있어 충분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전문적인 심판기관

에 의한 구제가 일부의 전문성, 기술성이 높은 행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에서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행정이 범하

기 쉬운 법령에의 적합성, 선례중시 등의 편향을 지양하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

58) Wafaqi Mohtasib (Secretariat), 1996 Annual Report (Islamabad: Ombudsman of Pakistan, 

199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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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인간적인 제도가 설치․요청되

었던 것이다. 여기에 다수의 나라에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된 현대적 배경이 

있다.59) 한편, 옴브즈만은 각국에서 다양한 이름과 그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다.60) 

  2005년 현재 세계 옴브즈만의 동향을 보면, 약 108개국에서 옴브즈만은 대개 

국가행정조직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 주, 혹은 자치정부 조직 

안에 편재되어 있다. 호주,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는 옴브즈만

이 국가, 지방 및 그 하위 정부 수준에도 있는 반면,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는 옴브즈만이 하위 정부 수준에만 존재한다. 공공부분 옴브즈만은 유럽, 북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아프리카, 호주 및 태평양지역과 아시아에 

존재한다. 옴브즈만의 임무와 관련하여 보면, 많은 나라에서 옴브즈만은 인권보호

에 그 주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61) 특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등에서는 

옴브즈만의 이와 같은 인권호보 임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1983년까지 약 21개국이 국가차원의 옴브즈만을 두고 있었고, 약 6개국이 지방 

또는 주 차원의 옴브즈만을 두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년간 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적인 형태의 정부로 전환하는 많은 국가들이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옴브즈만을 

신설했다. 옴브즈만을 포함해 정부 개혁을 수반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일부뿐만 아니라 특히 라틴아메리카, 중부와 동부유럽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과테말라, 페루 및 필리핀 등

이 이 기간 동안 국가 차원의 옴브즈만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옴브즈

만의 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옴브즈만을 모두 포함해 

약 5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

t)62)에 따라 유럽 옴브즈만을 창설했다. 

59) 김인철, “제외국 옴브즈만 제도에 관한 고찰(Ⅰ),” 『입법조사월보』 1987년 9월 호, (서울: 국회

사무처, 1987), pp. 9-10.

60) 옴브즈만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교육, 교도소, 언론, 군대 등을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옴브즈만에 대한 명칭과 관

련하여, 오스트리아는 국민변호인, 프랑스는 조정자, 헝가리의 경우는 옴브즈만, 폴란드는 시민권보

호변무관, 포루투칼은 인권고등변무관, 슬로베니아는 인권옴브즈만, 영국의 경우는 의회 코미셔너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61) 예를 들어, 멕시코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테말라의 주 단위의 옴브즈

만인 “인권협의회”, 엘살바도르의 “인권수호협의회”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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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으로서, 유럽공동체(EC)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991년 12월 10

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C 정상 간 합의되고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

서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통화동맹, 노동조건 통일

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EC를 EU(유럽연

합)로 명칭을 바꾸고 1997년에서 1999년까지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유러폴(유

럽경찰:European police intelligence agency)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회원국들 간

의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에스파냐․포르투갈․아일랜드 및 그리스의 도로건설, 환경보호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결속기금의 조성을 언급하였다. 동 조약은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유럽의회의 입법권을 개선하면서 민원공무원의 임명권 등

을 포함하여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조약의 가장 핵심은 통화동맹이며 3단계로 설

정하고 있다. 1996년 유럽연합을 진행시키기 위해 추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설치

연도
설치 국가와 주요 내용

1809 스웨덴 : 세계 최초로 헌법상의 제도로서 옴브즈만을 창설

1919 핀란드 : 헌법에 의하여 옴브즈만 설치

1935
덴마크 : 헌법에 의하여 옴즈만을 채택했으며, 1954년에 옴즈만법을 제정, 
1955년부터 옴브즈만의 활동개시

1962 뉴질랜드 : 영연방 가운데 최초로 옴브즈만을 제도화

1967 영국 : 옴브즈만제 도입, 미국 : 하와이주 옴브즈만 도입

1968 캐나다 : 퀘백주에서 법률로 제정

1973 프랑스 : Mediateur 도입, 호주 : 빅토리아주 옴브즈만 도입

1974 영국의 잉글랜드와ㅑ 웨일즈를 관할하는 지방옴브즈만 설치, 

1975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의 옴브즈만 도입

1976 호주연방 : 법률로 제정, 1977년부터 옴브즈만 활동 개시, 

1977 필리핀, 자메이커, 이탈리아의 캄파니아주에서 옴브즈만 설치

1978 아프리카의 가나가 헌법에 규정, 

1979 아일랜드 : 법률로 옴브즈만 설치

1980 스리랑카 : 헌법으로 규정 후 옴브즈만법 제정, 

1981 네덜란드 : 옴브즈만법 제정

1982 스페인 : 1982년 2월 초대 옴브즈만 선출, 네덜란드 : 국가옴브즈만 법률로 설치

1983 파키스탄 : 1981년 법률로 제정하고, 1983년 3월 초대 옴브즈만 임명, 활동개시

1987 아이슬란드 : 국가 옴브즈만법 설치

1988 이스라엘 : 국가 옴브즈만법 설치

1989 홍콩 : 옴브즈만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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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선진 옴브즈만 자료연구』(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5), pp. 23-25.

  살펴본 것처럼 옴브즈만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이나 법률로 

옴브즈만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화하고 있다. 옴브즈만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수

적(數的) 증가는 옴브즈만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국제기구(國際機構)를 탄생시켰다. 

즉 국제옴브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가 바로 그것이다. 동 협

회는 캐나다의 엘버타 대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기구조직으로서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현재 동 협회에 등록된 옴브즈만은 국가 기준

으로 약 56개국에 해당된다. 한편, 동 협회는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국가 내 지역

단위 차원에서도 옴브즈만이 독자적으로 협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 단위라고 

해도 중복해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즉, 국가단위의 정보공개옴브즈만이 국가옴

브즈만과 동시에 등록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동 협회는 비영리조직으

로 서 옴브즈만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옴브즈만 분야에 대

한 연구를 지원하고, 옴브즈만제도와 결합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옴브즈만제도에 

대한 정보를 축적․보급하는 역할 수행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1990 멕시코 : 국가 옴브즈만을 헌법으로 규정

1993 대만 : 1948년 헌법으로 규정한 후 1993년 법으로 설치

1994 한국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1995 남아공화국 : 1993년 헌법규정 후 법률로 설치, 

1999 태국 : 헌법으로 규정 후 법률로 설치, 2000년 옴브즈만 임명, 활동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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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의 자료, p. 203.

AFRICA(16) ASI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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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절 절 절 절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권한과 권한과 권한과 권한과 권익침해 권익침해 권익침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구제제도의 구제제도의 구제제도의 특징특징특징특징

1. 1. 1. 1.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권한권한권한권한

  옴브즈만의 권한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변경시키거나 정치적 의견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관계법규, 선례

(先例), 관습(慣習), 자신의 사견에 따라 행정행위의 합법성 문제뿐만 아니라 합목

적성의 문제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 옴브즈만제도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은 옴브즈만의 높은 권한과 권위에 따른 활동의 공평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

의와 비판에 따른 공개성에 기인한 것이다.63)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옴브즈만의 

권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옴브즈만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단체와 그 직원, 즉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감독내용은 상기의 자가 법률 및 기타 제 법규명령을 준

수함과 동시에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이다. 여기서 감독대상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의 관공청, 그 소속 공무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관청의 업무에 관계있는 관직을 보유하거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 

감독 방법은 국민의 불만소청에 대한 심사 및 검열과 옴브즈만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경우 조사로서 이를 행한다.

  둘째, 감시권(監視權)이 있다. 옴브즈만은 법원 및 행정관청이 그 활동에 있어서 

객관성 및 중립성에 관한 헌법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동시에 시민의 기본적 

자유 및 권리가 공적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옴브즈만은 

감시를 행하기 위해 전국의 법원과 관청을 순시한다. 즉, 교도소 위생상태를 검사

하거나 재소자들과의 면담 등을 한다. 감시는 그 대상인 국가기관의 수가 적었던 

시대에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국가기관의 수가 증대된 오늘날에는 

국가의 전 기관을 빠짐없이 순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감시권은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제안과 의견기술권이 있다. 즉 옴브즈만은 입법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

63) 김규정, 『행정학원론』(서울: 법문사, 2003),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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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활동을 할 경우에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의 국가

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옴브즈만은 의회 또는 정부에 대해 당해 문

제에 관한 입법제안(立法提案)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옴브즈만은 결정으로 조건을 

처리하는데 관공청 또는 공무원의 조치가 법률 및 기타 법규명령에 위반하고 있는

지, 또는 불완전하거나 비합리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의견기술권이 있다. 나아가서 

통일적이고 합목적적인 법적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견을 기술하는 수가 있

다.

  넷째, 소추권64)과 조사권이 있다. 우선, 소추권과 관련해 보면, 옴브즈만은 일종

의 특별검찰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죄를 범한 공무원을 소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권과 관련하여 보면, 옴브즈만은 기밀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열

람할 수 있다. 기밀보호법령 등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가 제한된 문서까지도 열람할 

수 있으나 공표(公表)는 제한된다. 옴브즈만은 조사의 목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협

력을 얻을 권한이 있다.65) 또한 법원의 심리나 행정관청의 심의에 옵저버로 출석

할 수 있다. 

  다섯째, 옴브즈만은 보고(報告)의 권한을 갖는다. 즉, 옴브즈만은 연간 업무보고

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연례보고서를 통해 법률이나 현행 제도에 관한 업무개선을 

의회에 권고하기도 하며, 기타 옴브즈만이 행한 주요 결정사항들에 대해 보고할 권

한을 갖는다. 이 외에도 옴브즈만은 고객 비판권, 공개권, 검열권 등을 갖는다.66) 

2. 2. 2. 2. 권익침해 권익침해 권익침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구제제도의 구제제도의 구제제도의 특징특징특징특징

가가가가.  .  .  .  간이 간이 간이 간이 신속한 신속한 신속한 신속한 민원접수 민원접수 민원접수 민원접수 처리처리처리처리

  옴브즈만제도는 행정소송제도와 비교하여 과오행정으로 인한 민원을 엄격한 업

무처리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긴이․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

64) 옴브즈만의 소추권과 관련하여, 소추권은 행정의 비능률성과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

에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우일, 앞의 책,p.180.

65) 조성환, 『행정법-이론, 판례, 사례-』(서울: 고시연구원, 2005), p. 1459.

66) D. Rowat, The Ombudsman Plan (Tronto, Canada, McClland & Stewart, 197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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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국민이 활용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옴브즈만에 의한 민원처리는 대개의 경우 무료이며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비부

담도 경미하다. 비록 옴브즈만이 민원의 조사 처리에 있어 약간의 준사법적 절차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옴브즈만은 기본적으로 고객 지향적이라는 특징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사소한 불평이나 지엽적(枝葉的)인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이 매우 간편하다.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위해 

필요한 일은 민원의 요지를 간단히 적어 옴브즈만에게 이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옴브즈만이 재량으로 해당 민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옴브즈만제도는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눈에 잘 띠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사소한 불평이나 권리침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나나나나. . . . 공정하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립적인 중립적인 중립적인 민원조사민원조사민원조사민원조사

  행정기관에 대한 불평불만 즉 민원이 생기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행정기관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

에 없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

이 소요되며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해당기관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

는 방안도 해당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 때문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해당기관이 민원

을 다시 조사한 결과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은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리하여 민원 관련 행정처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기관이면서 민원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

장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과오행정을 판단, 해결해 주는 기관이 필요한 바, 이것이 

바로 옴브즈만제도인 것이다. 

  옴브즈만은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제3자적 입장에서 민원제기 사건을 간이․신속

하게 조사하여 그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옴브즈만 업무의 성격상 공정성과 중립성은 생명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력히 요청되며, 민원조사의 결정과 관련하여 타

인으로부터의 지시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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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법적 법적 법적 법적 구속력이 구속력이 구속력이 구속력이 없는 없는 없는 없는 시정권고시정권고시정권고시정권고

  옴브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과는 달리 당해 행정행위를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

도 없다. 행정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가 해당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적

인 관계라고 본다면, 옴브즈만제도는 이들 기관과 상호 협조적이고 병렬적 보완 관

계라는 특징을 지닌다. 왜냐하면, 옴브즈만의 결정은 강제집행력(强制執行力)이 없

는 권고적 효력밖에 갖고 있지 못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대해 위협적이지 않기 때

문이다. 옴브즈만의 주무기는 비판과 설득에 바탕을 둔 권고이기 때문에 그 활동은 

행정기관의 활동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옴브즈만은 담당공무원의 판단을 자기의 

판단으로 대치시키지 못하며 또한 법원처럼 해당 행정기관의 결정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67) 

  옴브즈만이 법원이나 행정심판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만 가짐으로써 

엄격한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부드러운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옴브즈만은 간단히 전화에 의해 사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법절차상의 

엄격한 대심주의(對審主義)도 채택할 필요가 없다. 옴브즈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이더라도 스스로의 직권에 의해 심리할 수 있다.

라라라라. . . . 알선알선알선알선((((斡斡斡斡旋旋旋旋), ), ), ), 조정조정조정조정((((調調調調停停停停), ), ), ), 중재중재중재중재((((仲仲仲仲裁裁裁裁) ) ) ) 중심의 중심의 중심의 중심의 민원해결민원해결민원해결민원해결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옴브즈만제도는 강제적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조정과 협력을 통해 시민권을 신장시키고 인간화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부드러운 

법률로 지칭되고 있다. 옴브즈만제도는 이념적으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

법적으로는 강제력보다는 설득과 유인방법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옴브즈

만은 중립적인 조사자로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합리성, 설득력, 

신뢰성을 사용한다. 옴브즈만은 밝혀진 문제에 대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옴브즈만의 능력과 수완에 달려 있다. 옴브즈만은 민원조

사를 통해 과오행정이 발견되면 행정기관을 한발 물러서게 하여 민원인이 수용할 

67) 정동근, “행정통제와 옴브즈만,”『명지대 논문집』(1997), pp.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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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재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사 중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68) 옴

브즈만의 시정권고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이 중간에 타협 조정되지 않을 때 마지막 

단계로 행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많은 고충민원들은 옴브즈만이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선과 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프랑스

에서는 옴브즈만을 중재조정관(Mediateur)으로도 호칭하고 있다.

  현대 행정이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 기술화해 감에 따라 입법, 사법통제와 같은 

기존의 행정통제(行政統制) 방식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재량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 소지가 많아

지면서 옴브즈만제도가 그 보완적 통제 방식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주목 받고 있다. 

그렇다고 옴브즈만제도가 기존 권리구제(權利救濟) 제도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옴브즈만제도

를 이용하지 않고도 기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옴브즈만제도는 이러한 종

래의 기존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

재량의 영역은 권력분립(權力分立)이라는 원칙하에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인 사안인 경우가 많고, 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다. 

또한 사법적 구제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과다로 사소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처

리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많다. 옴브즈만제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소송, 행정

심판 등 기존 권리구제기능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마마마. . . . 열려있는 열려있는 열려있는 열려있는 해결수단 해결수단 해결수단 해결수단 

  옴브즈만제도는 그 조직이 독립적이거나 또는 비록 특정 행정부에 소속되는 경

우가 있더라도 그 구성에 있어서 외부에 열려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민간인

들이 주요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분쟁해결제도라고만은 볼 수 없다. 공

무원만에 의하여 구성되는 경우에는 사법부에 의한 해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

가공권력에 의한 닫힌 해결방법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옴브즈만 제도에 

68) R. Jamies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Linda C. Rief(ed), The International 

Ombudsman Anthology (Edmonton, Canada: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1999), pp. 

6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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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해결수단은 결정과정에 있어서 비교적 중립적인 주체에 의해 검증을 받는다

는 점에서 비교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특히 양 당사자에 

의하여 옴브즈만의 개선요구 내용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상호간의 평화도모도 가능해 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옴브즈만제도는 법 이론적으로 본다면 국가와 사회의 교류영역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체제가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의 영향이 국가영역으로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국가와 사회의 

통합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간부문의 활용은 국가의 독자적인 해결방식에 대

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활용이 무책임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정과정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옴브즈만제도의 구성원

들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69)

제제제제5555절 절 절 절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분류분류분류분류

  옴브즈만의 설치와 운영은 각 국의 역사적, 정치 사회적(政治 社會的 또는 환경

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처럼 전형적인 행정부형 옴브즈만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순수 의회형을 보

유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이스라엘처럼 감사원 형태의 옴브즈만을 채택하고 있

는 경우도 있다. 한편의 미국의 경우는 행정부형과 의회형이 각 주에 공존하고 있

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통치구조를 기준70)으로 옴브즈만의 유형을 구분하면 순수 

69) 류지태, “옴브즈만 유사 권익구제기관 현황 평가,”『우리나라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향』국민고

충처리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논문(2005. 5. 20), pp. 15-41.

70) 권력분립은 개별적인 옴브즈만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광대

한 국가규모와 연방주의는 개인적 옴브즈만제도의 발달에 주요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반면, 권

력의 분립은 보다 공식화된 권한에 대한 주요 반대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제국 옴

브즈만제도의 특징은 연립정부의 상황하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의 대통령제 시스템은 권력분립하의 양당제도로 특징되는데, 대통령제하 옴브즈만제도의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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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형과, 행정부형, 감사원형, 절충형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담당하는 사무와 

대상기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반 옴브즈만과 특수(전문) 옴브즈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옴브즈만이라고 할 때 하나는 일반 옴브즈만의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된 옴브즈만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경우처럼 

특수 옴브즈만의 형태로 국가 차원에서 설치된 지방행정 옴브즈만이다. 두 가지 형

태 모두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의성을 갖는 제도이다.7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옴브즈만제도는 스웨덴에서 태동한 이래 인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도입되고 독일,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옴브

즈만을 도입한 각국들은 저마다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옴

브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을 띠고 있다. 즉, 옴

브즈만제도를 입법부에 설치하는가 아니면 행정부에 설치하는가에 따라 의회형 옴

브즈만과 행정부형 옴브즈만으로 구별된다. 의회형과 행정부형은 임명권자나 의회 

또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책임의 소재여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가장 고

전적인 분류형태로서 국제옴브즈만협회도 이러한 유형에 의하여 각국들이 채택하

고 있는 옴브즈만을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의회형 및 행정부형은 옴브즈만의 임명 

및 소속이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옴브즈만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옴브즈만의 기능 및 관할범위 및 내용, 

운영형태 등을 고려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옴브즈만의 유

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 1. 1. 의회형과 의회형과 의회형과 의회형과 행정형 행정형 행정형 행정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가가가가. . . . 의회형 의회형 의회형 의회형 

  의회형 옴브즈만은 전적으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순수 의회형 옴브즈만(스

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도 다

소 책임을 지는 행정형 옴브즈만(미국의 일부 주), 그리고 행정수반과 의회에 대해 

대통령의 약화 및 통제의 분산경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71) 이종수 앞의 책,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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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하게 책임을 지는 절충형 옴브즈만(프랑스), 감사원에 병합된 감사원형 옴브즈

만(이스라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72) 

  의회형 옴브즈만의 시초는 1809년 스웨덴 헌법에 기초를 둔 스웨덴 옴브즈만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옴브즈만제도는 당초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는 행

정통제 기능을 하였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리인으

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현재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옴브즈만은 국

민과 행정 간의 중개역할을 기본으로 한다. 한편, 옴브즈만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널리 취급하며,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인 정의를 실천한다. 또한 

실질적인 구제의 현실을 지향하며,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고 간략․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위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옴브즈만의 주된 기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의 보완책

으로서 옴브즈만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행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

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제도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73) 

  전통적으로 의회형 옴브즈만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은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과 덴마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나나나나. . . . 행정형 행정형 행정형 행정형 

  행정형 옴브즈만은 옴브즈만제도가 세계 각국에 보급되면서 자각적인 정책이나 

또는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행정형 옴브즈만이 탄생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의회

형 옴브즈만 보다 행정형 옴브즈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형 옴브즈만은 

행정기관이 옴브즈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며, 행정

활동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 판단하고 그 판단에 입각하여 담당기관의 설득 또는 

시민에게 실정(實情) 보고를 하는 것으로서, 옴브즈만이 반드시 행정의 외부에 위

치하여 독립된 지위를 누리지 않는 것이다. 

  한편, 행정형 옴브즈만에 있어서는 행정통제로부터 피해구제에 역점을 두고 있으

72) 김남진, “옴브즈만과 민원처리,”『고시계』(서울: 고시계, 2004), p. 85.

73) 신은식, “옴브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199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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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행정형의 보다 완화된 형태로서 내부고충처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일부로서 편입된 내부고충처리제도는 독립성 및 행정기관의 정책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충해결을 재량으로 해결하는 권한 정도가 각기 다를 

수 있다. 내부 고충처리기관 형에 속하는 옴브즈만제도로는 일본 행정상담위원 제

도, 말레이시아의 고충조사국, 한국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표적인 경우이

다. 그러나 내부고충처리기관의 경우 옴브즈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뉴우사우스웰스주의 옴

브즈만은 내부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한 정부기관에 대해 어떠한 명칭을 사용해도 좋

지만 옴브즈만이라고 하는 말만은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74) 특히 

행정부형 옴브즈만제도의 특징은 행정부의 수장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대부분이

며, 행정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형 옴브즈만은 행정조직

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엄격히 보면 옴브즈만제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 행정부형 옴브즈만제도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대량의 사안을 수장의 권한

에 의해 신속, 비공개, 간이, 경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옴브즈만은 해당 옴브즈만이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난제를 처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형태의 옴브즈만은 업무처리의 공평성, 

특수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난점이 있다. 프랑스는 행정부형 옴브즈만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국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역시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2. 2. 2.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옴브즈만과 옴브즈만과 옴브즈만과 옴브즈만과 특수 특수 특수 특수 옴브즈만옴브즈만옴브즈만옴브즈만

  일반 옴브즈만은 관할대상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행정기관의 행정전반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소 관할범위의 포괄성을 띠고 있다. 다음으로 특수형 

옴브즈만 또는 전문 옴브즈만은 특정한 행정분야, 특정한 행정기관만을 관할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테면 반트러스트, 소비자 보호, 신문 등에 관한 개별적인 것

을 다루는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특수(전문) 옴브즈만으로는 공정거

74) John F.Robertson, op.cit.,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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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위원회 옴브즈만, 소비자 옴브즈만, 신문방송 등과 관련된 보도 옴브즈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즉 특수 옴브즈만은 이처럼 특정한 행정분야 또는 행정기관만을 관

할 대상으로 한다.75) 특히 최근 특수 옴브즈만 가운데서도 소비자 옴브즈만이 비

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71년에 스웨덴, 1973년 노르웨이, 1975년

에 덴마크 등에서 설치되었다. 특수 옴브즈만은 기존의 분쟁처리 시스템에 맞지 않

는 새로운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특수 옴브즈만 중에는 본래의 옴브즈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임명방법에 있어서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부가 임명하거나 관계부

처장관이 임명하는 예가 있다. 한편, 특수 옴브즈만의 최근 대표적인 경우로는 소

비자 보호를 위한 옴브즈만이 있다.76) 즉 소비자 옴브즈만은 시장 활동과 부당계

약조건법의 준수 등을 감시하며,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 주

된 임무로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소비자 옴브즈만은 고전적 형태의 옴브즈만 즉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순

수 의회 옴브즈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옴브즈만과 같은 특수 

옴브즈만의 대두는 옴브즈만의 존재양식에 대해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옴브즈만에 대한 높은 관심은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급

속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옴브즈만은 오늘날 몇몇 지역에서 괄목

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특수 옴브즈만의 설치 영역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즉, 환경문제를 비

75) 특수 옴브즈만의 시초는 1915년 스웨덴에서 설치된 군사옴브즈만(Military Ombudsman)으로 

1968년 일반 옴브즈만과 합병될 때 까지 존재하였다. 

76) 스웨덴의 소비자보호제도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사업자간의 경쟁촉진을 통한 상품가치의 저렴

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상품비교 테스트의 강화로 시작되나 1960년대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

민소득향상은 스웨덴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이 되었고, 이는 만인이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의 시대

라고 불리울 정도로 모든 생활인을 위한 소비자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1970년대의 스웨덴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련의 획기적인 법률을 제정하였는 바, 마아케팅활동법

(Marketing Practicesj, 1970)으로 부당광고, 부당판매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동 

법은 1975년에 마아케팅법(Marketing ACT)으로 바뀌어 위해(危害) 요인을 내포한 상품의 판매금

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동 법의  관장을 위하여 소비자 옴브즈만(Consumer Ombudsman)이 

임명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최초의 「소비자 옴브즈만」이다. 

   이양교, “OMBUDWMAN연구의 제도적 고찰,-소비자 Ombudsman」도입을 위한 행정구조의 검색

-”.http://www1.cpb.or.kr/data/study/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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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원주민 문제, 소수민족 문제, 경찰, 교도소, 교육, 징세, 정보공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수한 형태의 옴브즈만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특수 옴브즈만

의 경우 종종 법원에 준하는 결정권이 부여되어 단순한 권고기관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있다.77) 한국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법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단순히 

권고의 수준을 넘어 조정(調停)의 효력을 갖고 있다. 

  특수 옴브즈만 제도는 행정통제 보다는 행정구제에 보다 주안점을 보인다는 특

징을 갖고 있다. 또한 특수 옴브즈만제도 중에는 옴브즈만 본래의 특색을 갖고 있

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옴브즈만의 임명 방법에 있

어서 의회가 직접 임명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가 전혀 관

여하지 않고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거나 관계부처의 장관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3. 3. 3. 3. 독임독임독임독임((((獨獨獨獨任任任任))))형과 형과 형과 형과 합의형 합의형 합의형 합의형 

  이러한 구분은 옴브즈만의 기능이나 영역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의사결정 구

분방식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은 독임형이다. 따라

서 옴브즈만의 수도 1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4인, 오스트

리아의 경우 3인, 뉴질랜드의 경우 2인 등 복수의 옴브즈만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는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위윈회제도로, 위원회제도의 특성상 독임형이 아닌 합의형으

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등의 결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 보다 신중

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복수형, 즉 합의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옴브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합의형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독임이냐 합의형이냐 하는 것은 의사결정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

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옴브즈만제도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고충민원 사건을 결정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

다고 보면, 조사사건에 있어서 결정을 단독으로 하는가 아니면 복수 옴브즈만간 합

7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 『특수 옴브즈만제도의 현상과 동향』(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995),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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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형태로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복수의 옴브즈만을 갖고 있는 스웨덴 및 오스트리

아의 경우 복수의 옴브즈만은 분야별 사건을 담당하고 담당사건에 대하여 담당 옴

브즈만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단지, 선례를 번복하는 경우나 옴브즈만의 운영과 관

련된 사안을 결정하는 경우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합의를 거쳐 사건을 결정하는 경우는 그 유례를 찾

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옴브즈만이 그 결정에 있어서 행정심판과 달리 법적 구

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옴브즈만이 다루는 사건의 내용도 정책 사안이 아니라 

개별 민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외국의 외국의 외국의 외국의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지방행정 단위에서 옴브즈만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중 스웨덴을 

비롯한 영국과 일본 등은 비교적 지방 옴브즈만 제도들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스웨덴의 경우 옴브즈만제도의 발상지로서 특수 옴브즈만의 하나인 언론 옴브즈

만이 지방단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방행정 

옴브즈만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경우처럼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수준에서 옴브즈만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분석은 각기 서로 다른 측면에서 한국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안을 모

색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1. 1. 1. 1.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설립 설립 설립 설립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및 및 및 및 연혁연혁연혁연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은 옴브즈만제도가 가장 먼저 생긴 나라로 인근 



- 51 -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의 옴브즈만제도 도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 옴브즈만은 정부시스템78)을 이루는 전통적이고도 필수적인 기구라

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옴브즈만제도의 명칭은 의회 옴브즈만(Riksdagens Justiieombudsman)이

고, 그 유형은 의회형 옴브즈만에 해당된다. 옴브즈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은 

1974년에 제정된 헌법에 정해져 있으며, 관련 법률은 의회 옴브즈만설치법(Act of 

Instruction to the Parliament Ombudsman), 국회법(The Riksdag Act) 등이다.

  스웨덴의 옴브즈만은 1809년 신 헌법에 의해 의회가 옴브즈만을 처음으로 임명

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일반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처리하고 공무원의 부정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는 이전에도 왕이 임명한 사정관79)에 의해서 수행된 적도 있다. 그

러나 1809년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의회 독자적으로 공무원의 

부정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 옴브즈만을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당시 옴브즈

만의 주요 업무는 인권침해(人權侵害)의 소지가 많은 법원과 경찰을 감시․감독하는 

것이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행정 부문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어 옴브즈만의 활동

중심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동되었다. 1915년 옴브즈만으로부터 군사행정(軍事行

政)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군사 옴브즈만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군사 옴브즈만에 대한 민원 건수는 줄어든 반면, ‘Justitie Ombudsman’의 업무량

이 증가함에 따라 1968년 군사 옴브즈만을 폐지하고 3인의 대등한 지위를 가진 

‘Justitie Ombudsman’ 제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 대등한 ‘Justitie 

Ombudsman’간 직무조정이 곤란하여 1976년 현재와 같은 4인의 옴브즈만 시스템

으로 개편하고 이중 한 사람을 수석 옴브즈만으로 임명하여 옴브즈만 활동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였다. 

  현재 스웨덴에는 ‘Justitie Ombudsman'이외에 특수 옴브즈만으로서 공정거래 옴

78) 스웨덴의 정치시스템은 입헌군주제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1809년 헌

법을 제정하고 스웨덴 1971년 헌법 개정을 통해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당시 의원내각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75년 헌법을 개정, 국왕의 정치권력을 대부분 삭제하였다. 김

헌, 『의원내각제 -이론과 실제-』(서울: 은하출판사, 1994), p. 191.

79) 옴브즈만과 유사한 사정관은 국왕의 수석 법률고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이익에 관

한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으로서 국왕을 대리하며, 특히 국왕을 대리하여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감

독권을 행사하는 한편 직권 남용의 경우에는 비위 공무원을 고발하며 기타 직무규정이 정하는 특

별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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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즈만, 신문 옴브즈만, 소비자 옴브즈만이 설치되어 있다.80) 스웨덴의 옴브즈만제

도 도입배경을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정부처에 대한 장관의 책임이 부재하다는 사실에서 그 도입배경을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의 행정기구는 성(省)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원제로 되어 있다. 각 성

(省)은 약 100인 정도의 지극히 작은 기관이며, 실제의 행정집행은 각 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직접 국왕에게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장관은 

국왕의 참모로서 정책입안만을 행하는 각 성을 관장하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관장하지 않으며, 최종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

앙행정기관의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했던 것인데, 바로 행정통제 

작용의 일환으로 옴브즈만을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의회의 국정조사권 부재로 행정통제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었다. 1809년 

제정된 스웨덴 헌법 제90조는 “공무원의 임명, 면직 및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결

정, 결의, 판결, 시민, 개인, 단체에 관한 사건 또는 법률, 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은 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또 어떠

한 방법에 의해서도 국회 상하양원 또는 위원회의 심의나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라고 규정하여 의회의 국정조사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는 공무원이

나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과

오행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 공무원의 강한 독립성 역시 옴브즈만제도의 도입 배경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스웨덴의 공무원은 상급자자가 책임을 지기 보다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책임지는 풍토가 토착화되어 있다.81) 이에 따라 개개 공무원은 직무집행에 관하여 

독립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무원은 판결에 있어서 판사가 갖

는 독립성과 유사한 정도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다. 스웨덴에서는 각료가 그 관

80) Kent M. Weeks, Ombudsman Around the World : A Comparative Chart (Berkeley: 

Instititute of Government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73), pp. 68-70.

81) 스웨덴에서는 행정 각 부가 각료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각료는 특정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공무원

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명령을 하지 못하며, 공무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법

관의 지위와 동등하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일반명령이나 각령에 의해서만 공무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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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위에 있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기

관에 대한 명령은 내각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은 행정기관이 개인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공권력행사에 관계되는 특정안건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혹은 의회가 정한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

하여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개개의 각료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어떤 행위에 관하여 법률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나 현실

적으로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옴브즈만의 임명과 신분보장을 보면, 옴브즈만 임명에 관해 처음에는 양원

에서 정당세력에 따라 비례에 의해서 선출된 각 24명, 총 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었다.82) 그러나 현재는 4인의 옴브즈만 중 1인은 수석 

옴브즈만 겸 옴브즈만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선출한

다. 특히 수석 옴브즈만은 옴브즈만 사무소의 관리, 운영이나 직원의 임명 등의 책

임을 지며 옴브즈만 활동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며, 개개의 옴브즈만의 분담범

위를 결정한다. 다만, 다른 옴브즈만의 조사활동이나 의사결정 활동에는 개입할 수 

없다. 한편, 옴브즈만은 대개 전임 최고법원의 법원장이나 법관 등 저명한 법률가

가 임명된다. 4인의 옴브즈만은 매주 1회의 회의를 가지며, 원칙, 기준 등의 조정

을 한다. 각 옴브즈만이 관장하는 분야는 구분되어 있으며, 판단과 결정은 각각 독

립적으로 행한다. 

  옴브즈만의 임명방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며, 헌법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법 행정

옴브즈만 소위원회가 옴브즈만 선임 안을 작성하고, 이와 같은 옴브즈만 선임 안을 

기초로 해서 의회의 본회의에서 비밀 무기명투표로 수석 옴브즈만과 3인의 옴브즈

만을 각각 별개로 선출한다. 옴브즈만은 의회의 전원일치로 임명된다는 암묵적 동

의가 있다. 옴브즈만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현재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두지 

않고 있으며, 법관출신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은 규정되

어 있지 않다. 임기는 4년으로써 재임 가능하며 옴브즈만은 의회에 대하여 직접 책

임을 진다. 그러나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옴브즈만은 의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즉시 해임된다.

  옴브즈만의 업무관할에 있어서 특징은 그 관할 면에서 볼 때 행정만이 아니고 

82) Walter Gellhorn,op.cit.,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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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스웨덴에서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옴브즈만에게 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의 결정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재판관의 행태만을 심사하는 

것이 통례이다. 

  옴브즈만의 관할범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각 행정기관 공무원 및 직원, 공

권력행사 및 그 활동에 관련되는 자, 군대의 구성원, 특히 자치단체 기관 감찰은 

각 자치단체의 자치형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즉 4인의 옴브즈만은 중앙, 지방

을 불문하고 모든 정부기관을 망라한다. 경찰에 대한 고충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외무성 및 보안당국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 및 부분적

으로 국가 소유라 하더라도 사기업(私企業)으로 운영되는 산업에 대한 조사권은 없

으나, 국유화 산업의 고충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 각종 행정위원회(行政委員

會)에 의한 행정행위도 옴브즈만의 조사대상이다. 법관은 옴브즈만에 의하여 언제

라도 자기가 통할하는 법원보다 상위의 법원에 소추될 수 있다. 옴브즈만은 명백히 

법관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소송사건의 공판을 지연시키거나 판사가 관계당사자 또

는 증인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관여하게 된다. 1957년부터 선

거직 자치단체 의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옴브즈만의 관할대상에 포

함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나 명백한 권력남용의 경우가 

아닌 한 옴브즈만은 1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 등의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한편, 관할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국회의원, 국회관리위원회, 국회선거위원회, 

장관, 검찰총장, 지방의회의원, 옴브즈만 등이다. 옴브즈만의 군대관할 여부를 살펴

보면 1968년의 헌법개정으로 군사 옴브즈만이 폐지됨으로서 재차 일반 옴브즈만이 

이를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관할권을 살펴보면, 옴브즈만이 처음 

창설되었을 때는 중앙공무원에게만 그의 관할권을 인정하다가 1957년에 이르러서

야 지방정부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그외 관할 문제로서 장관이나 공공기업

체는 제외되어 있으며 최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주어져 있다.

  옴브즈만의 권한 및 의무를 보면, 첫째, 옴브즈만에게는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즉 옴브즈만은 기밀여부에 상관없이 정부기관에 대하여 사건에 필요한 문서를 요

구할 수 있고, 각 기관은 이와 같은 옴브즈만의 조사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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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브즈만이 안전보장문제에 관련된 문서를 보고서에 인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같은 조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옴브즈만은 시민의 소원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의하여 일반행정, 사법 또는 군행정상의 모든 부정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83) 옴브즈만은 조사의 목적으로 공무원의 협력을 요구할 권

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의 심리나 행정관청의 심의에 옵저버로 출석할 수 있다.

  둘째, 감찰권84) 및 소추권을 들 수 있다. 옴브즈만의 전신이 최고검찰관이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옴브즈만은 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행정관은 법관

과 같은 신분상의 독립을 보유하며, 상급청에 의한 정직이나 면직과 같은 중한 징

계를 받는 경우는 없다. 반면에 공무원을 규율하기 위한 광범위한 형벌규정이 마련

되어 있다. 즉 옴브즈만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집행을 소홀히 한 공

무원을 자수하게 하거나 고발하게 하며, 경고나 의견을 공표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옴브즈만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당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

키고 승진 등의 기회를 잃게 하는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옴브즈

만제도는 현재에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당한 간섭이나 과실에 대하여 검사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옴브즈만이 이러한 소추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

물다.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공개비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셋째, 순회시찰권 및 직권조사권이 있다. 이와 같은 순회시찰권은 주로 법원, 행

정기관, 병원, 형무소, 군대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옴브즈만은 개인적으로 교

도소, 보호실, 정신병원, 알콜중독자 수용소 및 불량 청소년 수용소 등을 시찰하여 

담당공무원이나 재소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재소자들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분야별 행정실무에 관한 특별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

사의 결과는 전 공무원에게 알려줌으로서 바람직한 근무태도에 대해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 옴브즈만은 사찰이나 신문보도 등을 통해 

발견한 문제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국민이 신청하여 조사한 사건보다 

옴브즈만이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서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발

83) Alfred Bexelius, "The Ombudsman for Civil Affairs," in Donald C. Rowat(ed), The 

ombudsman Citizen's Defender (London: Allen and Unwin, 1968), p. 25.

84) 옴브즈만의 감찰은 연간 6주 정도 시행된다. 행정기관 수의 증가로 전 행정기관을 감찰할 수 없

지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현실적으로 감찰을 하지 않더라고 간접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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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는 비율이 더 높다.85) 

  넷째, 옴브즈만은 비위가 있는 공무원에게 권고 및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직무상 

범한 죄에 관하여 소추할 수 있다. 또한 징계절차나 면직 등에 관한 절차를 개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어떠한 조치가 부적법, 부적합한지 여부와 현행의 

형법에서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옴브즈만은 

그 취지를 공표하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나 의회에 대하여 개

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86)

  스웨덴의 옴브즈만은 직무상 그 독립성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옴브즈만은 직제상 국회에 속하고 있으나 직무수행상은 국회에 대하

여 완전히 자유스러운 입장이고, 국회는 개개의 사건처리에 대하여 옴브즈만에게 

지시하지 않는다. 스웨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스웨덴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옴브즈만에 대하여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신청인의 안건

은 고충안건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된다는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고충은 일단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접 옴브즈만을 찾아

가 그 고충사항을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충사건을 처리하는 순서를 보면, 우선 관계당국에 요청하여 사건과 

관련되는 문서를 입수하는 바, 이 문서만을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옴브즈만은 

진술서라든지 조사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충사안이 문서조사를 통하여 부당하다는 확증이 없는 경우

에 관계당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고충진술서, 관계

문서 및 관계 공무원의 진술서 등 서면자료만으로 공무원의 결정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할 경우 옴브즈만은 경찰에 대해 더 철저한 

조사관계자에 대한 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심문요청이 끝나면, 옴브즈만은 현장실

지조사를 행한다. 특히 현장에 대한 실지조사는 법의 지배 원리를 견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옴브즈만은 행정기관 등에 연간 50일 이상을 할애

하고 있는 실정이며, 직원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방문대상은 중앙행정 기

85) Justitie Ombudsmannens Ambetsberattelse, Riksdagens Ombudsman (2002), p. 44.

86) Claes Eklundh, "The Swedish Parliamentary Ombudsman," 『行政相談․行政手續』(東京: 總務

處, 1994),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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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위원회, 사무소, 기타 시설 등도 포함된다. 방문 시 

옴브즈만은 당해 기관의 최고책임자나 중요한 직무에 있는 자와 면담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옴브즈만은 고충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찰을 통해 문제를 적발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찰시 공무원의 업무를 살피는 것은 옴브즈만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옴브즈만은 매년 법원, 검사, 경찰관서 및 공무원을 방문하여 대

담 및 각종 서류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 중인 사건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

되고 결정되었으며, 그 결정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취해졌는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옴브즈만의 직권조사는 현장방문 및 조사 중에 획득한 내용을 토대로 행해진다. 또

한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해 고충민원의 주장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불

만족스러운 상황이나 과실을 발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옴브즈만은 자기의 재량으로 별도 조사를 개시한다.

  마지막 절차로써, 옴브즈만의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옴브즈만은 조사과정에

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로서의 수

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법절차규정에 근거해 행한다. 옴브즈만이 

검사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기소할 충분한 근

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옴브즈만은 통상의 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 

2. 2. 2. 2.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특징특징특징특징

  첫째, 옴브즈만의 보편적 요소로서의 특징을 보면, 옴브즈만은 상임공무원(常任

公務員)이라는 것이다. 간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옴브즈만을 당연히 상임으

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분도 공무원이다. 옴브즈만은 기밀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공문서 및 파일을 볼 수 있다. 한편, 권고권에는 의견표명 및 법령개정에 관

한 제안권을 포함한다. 직권조사권을 통하여 민원의 적극적, 예방적 처리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법관 및 공무원이 결정을 취하는 모든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

한이 있다. 

  옴브즈만의 설치근거는 헌법 및 독립법률(獨立法律)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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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및 예산권 확보를 통해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옴

브즈만은 독자적으로 자체 직원을 임면할 수 있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옴브즈만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의회에 대해서도 조사활동

과 관련해서는 그 독립성이 보장된다. 옴브즈만의 조사가 일단 시작되면 임명권자

인 의회도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의사결정방식은 의원회 형태가 아닌 독임형(獨任型) 의사결정방식을 취하고 있

다. 4인의 옴브즈만을 두고 있으나,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 따라 독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운영방식 및 선례번복을 결정하는 외에 독자적으로 조사, 결정한다. 의회

에 의하여 각각 선임된 방식과도 상관성이 있다. 간이, 신속한 민원처리가 요구된

다는 점에서 독임 형태가 일반적이다. 한편, 민원처리 방식이 법원과 달리 직접성, 

비공식성, 신속성, 저렴한 비용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심문이 이루어지는 법원의 

방식과 달리 옴브즈만의 활동은 대개가 우편에 의해 행해진다. 옴브즈만은 행정기

관의 자료를 요구하고 부족한 경우 행정기관의 설명을 요한다. 설명이 불만족스러

울 경우 옴브즈만은 관련공무원을 견책하고 민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필요

한 경우 옴브즈만은 부당한 처분의 원인이 된 법령 및 규제를 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둘째, 스웨덴만이 갖고 있는 옴브즈만의 특수한 요소적 특징이 있다. 우선 옴브

즈만은 의회가 임명을 한다. 소속도 물론 의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권력

구조와 의회의 대리인이라는 관념이 강한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에 비해 옴브즈만의 수가 상당히 다수라는 점이다. 

즉 인구는 880만 명에 불과하지만 옴브즈만의 수는 4인이다. 그러나 옴브즈만의 

업무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관할범위가 중앙 및 지방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실제 

옴브즈만은 국가의 모든 행정업무를 통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옴브즈만에게는 

검사의 역할인 소추권과 함께 조사절차상 실지조사 등의 방식이 많이 채용되고 있

다. 스웨덴의 옴브즈만은 포괄적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각료는 관할에서 배제하고 

있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감독권을 각료가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존재하여 옴브즈만의 법원에 대한 관할권은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옴브즈만의 소추권(訴追權)과 관련해 보면, 스웨덴 공무원은 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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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직무상 독립권을 가지고 있어 의회가 국정조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옴브즈만은 이를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

主義)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검사의 역할을 하는 옴브즈만에게 소추권

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옴브즈만제도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사법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옴

브즈만은 일반행정 뿐만 아니라 사법까지 관할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성을 해한다

는 점이다. 특히 검찰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다. 이는 다름 아닌 옴브즈만에게 부여된 소추권에 그 이유가 있다. 즉 소추권

을 남발할 경우 검찰의 기소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無力化) 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침해 가능

성이다.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민원처리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비판, 통

제 등 의원의 전통적 권리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 공무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행정능률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옴브즈만은 일반적으로 행정결정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시정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구제의 실효성이 적다. 사후적 구제기능에

의 치중으로 인해 사전적 예방기능(豫防機能)이 매우 약하다. 마지막으로 옴브즈만

의 활동은 충분히 보도 공개되어야 하는데 언론기관의 관심부족으로 보도가 제대

로 안될 경우가 있다. 

3. 3. 3. 3.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옴브즈만으로서 옴브즈만으로서 옴브즈만으로서 옴브즈만으로서 언론 언론 언론 언론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스웨덴에서 의회 옴브즈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수 옴브즈만이 정부에 의해 선

임된 정부소속 옴브즈만이다. 그러나 언론 옴브즈만은 특이하게 일반 대중에 속하

는 시민 옴브즈만 기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스웨덴은 언

론의 자기통제에 충실한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의 자기통제는 법령에 근거하

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의에 의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에 참여

하는 것은 신문사협회, 출판인협회, 국립기자협회, 기자클럽 등이다. 이러한 조직은 

스웨덴의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의 윤리지침을 입법화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언론 옴브즈만은 1969년에 발족되었다. 이같은 언론 옴브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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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범하기 전에 언론협의회는 공정한 언론관행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폭주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을 1차적으로 조사․심의하여 해결하거나 내용을 구분하여 

협의회 회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필요로 언론 옴브즈만이 

창립되게 된 것이다. 한편, 언론 옴브즈만의 주된 임무는 언론으로부터 개인이 모

욕 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

이다.

  임기 및 자격과 관련하여 보면, 의회 옴브즈만 수석 옴브즈만, 변호사협회장, 국

립기자클럽의 장을 포함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지명한다. 그러나 그 업무수행에 있어

서는 특별위원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옴브즈만은 상근이며, 임

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옴브즈만으로서의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지만 현재 언론옴브즈만은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활동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 

들이다. 업무관할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사화한 내용이 아니라 개인이 언론

으로부터 모욕당한 경우이다. 보통 이러한 경우 개인들은 손해구제를 받기 위한 사

전 단계로서 옴브즈만에게 무료로 검증 받을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언

론 옴브즈만의 효용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언론사 등이 바람직한 

언론 관행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언론 옴브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

다. 언론 옴브즈만은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일

반 국민들은 뉴스기사가 건전한 출판 윤리를 위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언론 옴

브즈만에게 항의서를 보낼 수 있으나, 민원이 기사의 비난으로 귀착하게 되는 경우

에는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87)

  민원처리절차를 보면, 민원은 서면으로 접수하여 하며 언론에 의한 개인적인 침

해가 있어야 한다.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가 개인이 아닌 일반대중 또는 여론에 관

한 사항일 때는 관할에서 제되된다. 또한 민원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88) 민원이 접수되면 언론 옴브즈만은 사실정정으로 처리할 것

인가 또는 관계 언론사의 책임자로부터 공식답변을 받아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 접수된 민원이 관계 언론사에 대한 사실정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

8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옴브즈만제도 연구자료집』(2004), pp. 42-43.

88) 여기서 민원제기 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 한 이유는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는 대중에게 장시간 기

억되지 않고 쉽게 잊혀지는 것이 사실이고, 잊혀진 이후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

에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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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언론 옴브즈만은 바람직한 언론관행을 침해했다고 의

심되는 기관의 편집장에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조사 종료 이후 언론

옴브즈만은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 등이 해당 언론기관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

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옴브즈만 단독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

다. 반대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견서를 첨부하여 언론협의회에 상정한다. 언

론 옴브즈만으로부터 공식 시정 등을 요구받은 해당언론기관은 언론 옴브즈만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신문에 발표해야 한다. 

  언론 옴브즈만의 요구 등은 언론기관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의 언론기관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론 옴브즈만 자체가 언론수준의 

향상이라는 언론계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치된 자기통제(自己統制)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최근 매년 400건에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

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형사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 주요 불만내용으로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진 등이 무단 게재되는 경우, 정치인, 경영자, 공무원 등 공

인에 대한 비판기사가 게재되는 경우,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가 게재되는 경우, 게

재된 기사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민원의 약 30% 정도가 언론 옴브즈만이 조사하여 언론협의회에 상정되기도 하

지만, 언론옴브즈만이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사안을 민원인이 직접 언론협

의회에 제기하여 조사에 이르는 사안들도 있다. 민원의 15%인 50여건 정도가 언

론협의회에 의하여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언론기관에 대한 시정요구로 이어

지고 있다.89)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1. 1. 1. 1.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설립배경 설립배경 설립배경 설립배경 및 및 및 및 연혁연혁연혁연혁

  영국은 대륙법계의 국가와는 달리 행정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행정법원 시스

8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의 자료,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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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 법원에서 

이를 모두 다루게 함으로써 행정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정부에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징벌한 토지를 

원래의 토지 주인에게 신속하게 반환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1954년 해당 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점증하는 

욕구와 기대에 법원 등 기존 민원처리 방법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

하여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형태로서 새로운 권리구제제도인 의회 커미셔너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가 1967년 4월에 설치되었

다.90) 이와 동시에 하원에는 옴브즈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회 내 의회 커

미셔너 업무 및 권고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가 설치됨으로써 옴브즈만

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일반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의회 커미셔너와 의료행정 분야를 담당

하는 전문 의료서비스 커미셔너가 설치되어 있다.91) 그리고 영국은 지방행정에 대

한 국민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행정 커미셔너를 별도로 설치 운

영하고 있는데,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행정 커미셔너는 1974년, 

스코틀랜드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행정 커미셔너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설치되었다. 

  영국 옴브즈만제도의 기본법(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에 따르면 의회

커미셔너는 1인의 단독 옴브즈만으로 한번 임명되면 65세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

며, 수상이 국회의장 및 야당 당수와 협의하여 추천을 하면 국왕이 임명하도록 되

어 있다. 의회커미셔너의 임무는 법원 및 행정심판에 의해 구제되지 못하는 행정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각 부처 행정기관이며 민원내용이 국가외교, 범죄수사,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민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이를 조사처리 하지 않는다.

90) Roy Gregory and Alan Alexander, "Our Parlimentary Ombudsman, Part I : Integration and 

Metamorphosi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0, (Spring-Winter, 1972), pp. 

313-331.

91) 영국에서 의료커미셔너가 설치된 것은 의회 커미셔너 관할 대상에서 의료행정분야를 처음부터 제

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행정 분야에서 옴브즈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배경으로 각 지방에 1인의 의료서비스 옴브즈만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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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커미셔너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민원을 걸러 접수하는 간접 엑세스(access)

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

되는 일반 국민은 먼저 의원에 대해 민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의원이 1

차 심사하여 조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의회커미셔너에게 넘겨 조

사하게 된다. 이 경우 의회 커미셔너 스스로의 직권에 의한 민원조사는 국회의원 

경유 민원접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곤란하다. 

  의회 커미셔너가 의원으로부터 민원을 넘겨받게 되면 먼저 자격 있는 당사자가 

민원을 제출하였는가, 그리고 그가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민원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접수 받은 민원이 이와 같은 신청인 및 관할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를 조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의회 커미셔너 자신의 

재량에 달려 있다. 만일 특정 민원사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민

원을 의뢰한 해당의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의회 커미셔너가 민원을 조사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그 처분을 행한 담

당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의회 커미셔너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 관계인에 대한 청문실시 등의 

방법으로 민원조사를 실시하며, 그 조사결과는 당해 민원을 의뢰한 의원뿐만 아니

라 관계행정기관 및 민원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2. 2. 2. 2.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특징특징특징특징

  영국의 옴브즈만제도는 스웨덴의 옴브즈만제도에 비해 그 지위나 권한, 그리고 

민원접수방법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옴브즈만과 마찬가지

로 자료, 정보제출 요구권, 조사 및 권고권 등이 인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옴브즈만의 임명에 있어서 의회가 임명하지 않고 내각의 추천을 받

아 국왕이 임명하며, 양원의 공동권한으로 면직할 수 있으며, 임기제한은 없다. 특

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보수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옴브즈만은 하원의

원이 될 수 없으며, 소추권과 감찰권도 없으며, 지방행정, 군대, 사법기관, 국제문

제,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또한 민원접수 방식에 있어서 스웨덴

의 옴브즈만은 직접적인 방식을 취하는데 비해 영국의 경우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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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시민으로부터 직접 소추사항(訴追事項)을 접수하여 처리하지 못하도록 반

드시 하원의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접수처리하며, 그 결과도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없고, 의원의 활동을 보

조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영국 옴브즈만제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웨덴의 그것에 비해 독립성과 

권한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옴브즈만은 의원의 보조기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지위 역시 격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옴브즈만

은 영국 행정의 각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2) 왜냐하면, 단

순히 의원의 보조적 기관에 불과한 제도라기보다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하원 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국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영국 옴브즈만은 채택 당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던데 그 이유가 있다. 설치근거와 관련해 보면, 

불문법 국가이므로 헌법상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독립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의사결정방식은 독임형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면책특

권을 갖고 있으며,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며 이를 공표함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 옴브즈만의 관할범위(管轄範圍)는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좁다. 관할에서 지

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영국은 독립성이 매우 강한 국가들로 구성된 연합국

으로 지방 커미셔너를 따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커미셔너들은 대부분 국제관

계, 범인인도, 소송, 군법회의, 사면권 등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또한 공

용수용이나 국공유 잉여재산의 처분 외에 정부기관과의 계약 또는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민원은 관할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커미셔너의 관할권이 상대적으로 좁은 

이유는 커미셔너를 의회부속기구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커미셔너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의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간접접

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관할범위 내로 인정되면 직접 접수된 민원이라도 이를 

해당 하원의원에 이송하여 의원이 재 조회 할 것인가의 여부를 물어 본 뒤 이를 

92) Frank Stacey, The British Ombudsm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p.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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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커미셔너는 이송 받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사건중개인이 된 하원의원에게 통지

한다. 조사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하원의원에게 통지되며, 조사종료단계

에서 옴브즈만은 관계 하원의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는 영국의 정부시스템의 

특징에서 오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영국 옴브즈만은 다른 나라의 옴브즈

만과 달리 그 독립적 성격 보다는 오히려 의회를 보좌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그 지위를 격하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있어서 옴브즈만

은 영국의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옴

브즈만으로서의 성공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93) 

3. 3. 3. 3. 의료행정 의료행정 의료행정 의료행정 및 및 및 및 경찰행정 경찰행정 경찰행정 경찰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사례사례사례사례

  영국의 특수 옴브즈만 가운데서 의료행정관(The Health Service Commissioner)

과 경찰민원담당관(The Police Complaint Authority : PCA)은 지방행정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 . . 의료행정관 의료행정관 의료행정관 의료행정관 옴브즈만옴브즈만옴브즈만옴브즈만(The (The (The (The Health Health Health Health Service Service Service Service Commissioner)Commissioner)Commissioner)Commissioner)

  영국의 의료행정 옴브즈만은 영국의회 옴브즈만의 관할권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1972년 국가의료제도법 및 1973년 국가의료재편성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의료행

정 옴브즈만은 의회 옴브즈만이 겸임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행정 옴브즈만 설립당

시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던 의회 옴브즈만의 업무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의료행정 옴브즈만은 의회 옴브즈만이 직무를 겸임한다고 하는 변칙적인 형태

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옴브즈만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기능도 의회 

옴브즈만의 사무처가 겸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의료행정 옴브즈만 

활동이 시작되었다.

  의료행정 옴브즈만의 임명 및 구성과 관련하여,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각 지방마다 1명의 옴브즈만을 설치하고 있다. 옴브즈만은 여왕에 의해 임명되며 

93)  Frank Stacey,op.cit.,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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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 이를때 까지 재직한다. 옴브즈만의 업무 수행은 의회 옴브즈만의 사무처에

서 겸임하여 수행하고 있다.

  직무 및 관할범위를 살펴보면, 그 직무는 국가의료편성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

다. 이 규정에 따라 의료행정 옴브즈만은 의료행정 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과오 또는 미제공, 기타 부당한 관련조치 등으로 인한 고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94) 이에 따라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가

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술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의 불안이나 염

려 등과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장한다. 

  한편, 영국의 의료행정 옴브즈만의 관할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영국은 주지

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료제도를 실시하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는 1단계에서 부

터 3단계까지로 구분되어 있다.95) 의료행정 옴브즈만의 구체적인 관할범위는 주치

의위원회, 지역병원당국, 병원관리위원회, 지역보건당국, 지구보건당국, 공공보건소

실험소 및 특정의 목적을 위해 보건부장관이 설치하는 특수한 보건당국을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행위의 타당성에 관한 민원에 관하여는 의료

행정 옴브즈만의 관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원에 관하여는 의료서비스

위원회나 가정위원회 등과 같은 옴브즈만과는 별개의 기관이 조사권한을 가지고 

의사의 진료 등 임상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행정심판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이 의료행정 옴브즈만의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행정 옴브즈만이 

의사의 진료 등 임상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는 이러한 민원은 각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행

정 옴브즈만의 유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법적 절차가 개시된 사

안, 즉 사법적 구제수단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행정 옴브즈만의 관할권이 미

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법적 구제수단에 호소하는 것을 민원인

에게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의료행정 옴브즈만이 판단한 때에는 옴브

즈만 재량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94) 영국의 국가의료편성법 제34조 참조.

95)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제1단계는 자신이 속하는 지역의 주치의 진료를 받고, 2단계로 주치의 소개

를 통하여 지역의 병원을 통하여 일반적인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3단계로 모자보건서비스, 

학교보건서비스 등의 지역보건서비스를 받는 체제로 되어 있다.



- 67 -

  민원처리절차를 보면, 보통의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며, 피해를 입은 것을 안 날

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신청은 개인이나 단체,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옴브즈만에게 민원신청을 하기 이전에 당해 민원의 

상대방인 의료행정당국 등 관계기관에게 민원을 제출해야 한다.96) 관계기관의 민

원조사 및 대응결과에 불만을 갖는 경우에 민원인이 의료행정 옴브즈만에게 민원

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관계기관이 민원접수를 받아들인 경우 관계기관은 접

수 3개월 이내에 의료행정 옴브즈만에게 당해 민원을 조사하여 줄 것을 부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옴브즈만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의료행정 옴브즈만이 민원을 접수하면 옴브즈만은 관할범위(管轄範圍)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 개시전에 당해 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옴브즈만은 당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청취

하고 민원의 사실관계 및 기록을 조사한다.97) 

  의료행정 옴브즈만은 조사종료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인, 당해 의료

행정기관, 당해 의료행정기관의 상급기관, 당해 민원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 또

는 허가한 자 등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옴브즈만은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잘못

이 있을 경우 당해 기관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이 옴브즈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옴브즈만의 보고를 받은 보건부장관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결국 고충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료행정 옴브즈만은 매년 자신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보

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부장관은 의회에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행정 옴브즈만의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2002~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옴

브즈만에게 접수된 민원은 총 4,636건이며, 이 가운데 70% 정도의 민원이 단순 

질의성 민원, 관할 외 사안, 답변이나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민원 등으로 각하되거

나 이송되었다.  한편, 조사가 완료되어 보고서가 작성된 민원은 총 179건이며 그

중 87%가 의료관련 민원이다. 즉, 병원 및 지역의료서비스 관련 민원이 115건, 주

96) 이와 같은 예비단계는 관계기관에게 그 민원의 조사 및 답변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9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의 자료, pp.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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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서비스관련 민원이 38건, 일반치과병원 관련 민원이 4건 등으로 나타났다.98)

나나나나. . . . 경찰민원담당관경찰민원담당관경찰민원담당관경찰민원담당관(The (The (The (The Police Police Police Police Complaint Complaint Complaint Complaint Authority)Authority)Authority)Authority)

  영국 경찰 옴브즈만은 경찰기관에 의해 발생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 및 

범죄조사에관한법률(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에 의해 1985년에 

설립되었다. 이같은 경찰옴브즈만제도는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의 영연방계 국가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옴브즈만제도이다. 

  영국의 경찰 옴브즈만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지방의 경찰행정에 관한 민원을 그 

관할범위로 하며, 북아일랜드 지방의 경찰민원은 북아일랜드 경찰 옴브즈만이 다루

고 있다. 1976년 이전에는 경찰관의 행동 등에 대한 시민의 민원은 경찰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즉,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국장이나 내무장관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민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를 맡게 된 경찰서장은 위 민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경찰부국장

(Deputy Chief Constable)에게 보고하며 경찰부국장은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 기

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경찰부국장은 내부적으로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경찰 옴브즈만의 임기 및 자격과 관련하여 보면, 경찰 옴브즈만은 정부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기관이다. 경찰 옴브즈만은 1인의 의회 옴브즈만과 8인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직무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출신자

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경찰 옴브즈만은 경찰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지

휘․감독권을 가지며 민원과 관련하여 징계를 선고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다. 경찰옴브즈만의 위원장은 여왕에 의해 임명되며, 위원은 내무장관에 의해 임명

된다. 특히 위원의 경우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판사나 전직 고위급 공무원들이 많이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처리절차를 보면,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99) 

누구든지 경찰관서, 지역시민지원국, 지역인종평등위원회, 국의의원 등에게 민원을 

9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의 자료, p. 104.

99) 구체적으로는 경찰관이 민원인을 무례하게 다루는 경우,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직권을 남

용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법하게 민원인을 체포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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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경찰서장 및 경찰 옴브즈만에게 직접 민원을 신청할 수 있

다. 민원인은 민원을 야기한 경찰관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민원

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접수된 민원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과 경찰관

의 징계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민원은 경찰관

서의 징계담당부서에서 조사하며, 징계담담당 부서는 민원조사시 경찰 옴브즈만의 

위원 중 1인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민원의 조사방법은 내무성의 지침에 의하여 

행해진다. 특히 사망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한 민원의 경우는 반드시 조

사에서 경찰 옴브즈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민원에 대한 조사는 크게 민원의 조

사, 기소, 소송의 세 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민원조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 경찰 

옴브즈만의 위원은 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조사과정에

서 수집된 모든 증거와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옴브즈만의 위원들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

하여 경찰 옴브즈만의 위원들은 민원조사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경험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원 처리기간은 통상 12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절대

적인 기간은 아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관은 최종적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하며, 최종 결과보고서는 심의를 위하여 당해 민원조사를 담당하는 경찰 옴브즈만 

위원회에 제출한다.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 부당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경찰관에 

대한 기소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왕립경찰청에 의해 위법해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기소절차가 완료되면 당해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경찰부국장은 경찰 옴브즈

만에게 자신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당해 경찰관

이 소속된 경찰관서가 당해 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소송절차를 진행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제재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의 여

부는 전적으로 당해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옴브즈만 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경찰 옴브즈만의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1999년을 기준으로 해 볼 때 대부분의 

민원이 25세에서 44세 사이의 백인 남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에 의해 제기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약 11%를 차지하

고 있고,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계에 의해 제기된 민원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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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인종에 따른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9년 경찰 옴브즈만이 접수한 민원조사 감독의뢰 건수는 1,351건이며 이중 

192건은 경찰 옴브즈만의 필수 조사감독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에서 

경찰 옴브즈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안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에 조사감독을 의뢰받은 1,351 건 중 953건에 대해 조사감독을 실시하였다. 

경찰 옴브즈만이 조사감독을 수행한 953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 또

는 심각한 상해관련 사안이 444건, 사실상의 신체손상 168건, 부패관련 사안 14

건, 체포과정에서의 과다한 무력사용 43건, 다른 민원과 관련된 사안 85건, 경찰 

옴브즈만이 직접 조사감독을 요청한 사안을 포함해 경찰관서에서 자발적으로 조사

감독을 의뢰한 사안 192건 등이다. 경찰 옴브즈만에 의뢰된 사안 중 총 861명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고, 총 28명이 기소되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된 민원 

총 4,134건 중에서 경찰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안은 전체 민원의 29%

에 해당되는 약 1,194건이다.100)

다다다다. . . .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의 운영의 운영의 운영의 특징특징특징특징

(1) 구성 ․ 권한 ․ 관할

  영국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방행정 옴브즈만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행정 옴브즈만을 설치하

고, 지방정부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과 불만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다룬다.  

  지방행정에 관한 국민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국에서의 지방 옴브즈만은 

1974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4)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1974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설치되었는데, 이

는 전문 옴브즈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는 1974년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설치

된 것이다. 또한 스코틀랜드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1975년 스코틀

랜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각

1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의 자료, pp.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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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인과 1인의 옴브즈만이 임명되었다. 이로써 각 지방정부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고충민원, 갈등을 처리할 전담기구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행정 옴브즈만제도를 

설치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제로 제도화되었다. 한편, 위 3인의 옴브즈

만의 권한은 동일하며, 다른 옴브즈만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영국에서 지방행

정 옴브즈만은 행정부 소속이다.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임명은 환경부장관과 웨일즈 

장관의 추천에 의해 여왕에 의해 이루어진다. 잉글랜드 지역은 환경부장관, 웨일즈 

지역은 웨일즈 장관의 추천에 의해 여왕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옴브즈만은 

특별한 비리나  무능력을 이유로 면직시키지 않는 한 65세의 정년까지 그 직을 유

지할 수 있다.101) 

  지방행정 옴브즈만이 의회 옴브즈만(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과 다른 점은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지방정부 옴브즈만의 일에 관여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각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의회 옴브즈만과 함께 잉글

랜드지방행정위원회, 웨일즈지방행정위원회, 스코틀랜드지방행정위원회가 멤버를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의 공통사안을 처리하는데, 이는 각 옴브즈만 간 조사방법의 

동일성,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 옴브즈만과 지방행정 옴브즈

만간에 중복 신청된 고충민원의 경우 우선 토지관할에 의해 분류하여 관할지역 옴

브즈만이 처리하되, 양 옴브즈만에 공통된 민원은 함께 논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직무관할과 관련하여 보면, 지방정부 옴브즈만은 지방정부(District, Borough, 

City and County) 당국의 부당행정과 불공정행정에 대한 고충을 그 관할범위로 한

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지연, 불명확한 행정,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실의 고지, 

적절한 정보의 미제공 또는 정보 오도(wrong information), 적정한 기록관리의 소

홀, 적정한 답변거부, 불평등행정, 공무원의 무능과 불친절, 행정절차의 미준수, 권

한있는 자에 대한 행정적 혜택이나 서비스 미제공 등이 주된 관할사항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당국이 관할하는 주택, 계획, 경찰, 소방, 홍수, 교육, 환경, 도로 분야 행

정사항 중에서 부당행정을 포함하지 않는 재량행위는 직무관할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심판소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 범죄 수사, 범죄예방조치, 정책내용, 공무원

의 인사문제, 토지취득이나 처분 이외의 민․상사계약건, 취업이나 임금 등 당해 지

10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특수 옴브즈만제도의 현상과 동향 : 국제옴브즈만심포지엄자료』(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995),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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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당국의 행정행위 등은 

관할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02)

(2) 민원처리 절차

  옴브즈만의 숫자는 잉글랜드 지역에 3인, 웨일즈 지역에 1인이 임명되어 이들이 

인구를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분할, 담당하고 있다. 민원인은 부당한 행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직접 지방행

정 옴브즈만에게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의회 의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신청할 수

도 있다. 

  신청된 민원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재

량에 속한다.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먼저 민원사안이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관할인지 

여부를 심사하며, 관할 외의 사안에 관하여는 각하 처리한다.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접수된 민원 18,376건 중 2,617건이 관할 외의 사안으로 각하 

처리되었다. 관할범위 내 민원사안일 경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지의 여부를 조

사하게 된다. 신청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당해 

지방정부당국에 통지하여 당해 지방정부당국이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방행정 

옴브즈만에게 회신하여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민

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면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해당 처분청에게 당해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분청 등으로부터 답변서 등 자료를 

제출 받아 민원인에게 송하여 이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민원인의 의견과 함께 처분청의 기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민원의 

사실관계 등을 심층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서류조사나 관계자의 면담 없이 해당 민원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

방행정 옴브즈만의 결정 안을 민원인과 당해 지방정부당국에 송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요구하게 된다. 

  민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직권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10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옴브즈만제도 연구자료집-외국 전문옴브즈만 운영사례연구-』(2004),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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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원의 조사 시에는 고등법원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심

층조사 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

부분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결정은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옴부즈만 사무소에 

소속된 조사관이 행하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또는 이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

안의 경우에는 지방행정 옴브즈만이 직접 결정한다.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민원에 

대한 결정시 결정 선례에 구속될 의무는 없으나, 유사한 민원의 결정에 대한 일관

성 유지를 위해 선례에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민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민

원인의 주장(신청취지 및 이유), 관련법령, 행정제도,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

계, 조사결과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민원인과 당해 지방정부당국 등 관계자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며, 필요할 경우 신문 등에 조사보고서를 게재할 수 있다. 보

고서 작성시에는 원칙적으로 익명을 사용하나, 명백히 관계규정을 위반한 관계부처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다.

《《《《표표표표3333》》》》    2002/2003 2002/2003 2002/2003 2002/2003 조사결과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건수건수건수건수

  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옴브즈만제도 연구자료집-외국 전문옴브즈만 운영사례연  

        구-』(2004)에서 재인용.

  민원처리 기한과 관련해 보면,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간단한 사안인 경우 민원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민원신청일로부터 6~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처럼 민원

처리기간이 비교적 긴 이유는 지방정부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기 때

문이다. 2002년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을 보면 13주 내 민원처리율은 47%(목표는 

50%), 26주 내 민원처리율은 74%(목표는 80%), 52주 내 민원처리율은 92%(목표

총계 주택관련 계획관련 교육관련 사회복지관련 환경 등 기타

271

(100%)

83

(30.6%)

59

(21.8%)

71

(26.2%)

20

(7.3%)

3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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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5%)로 목표를 밑도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의 지방행정 옴브즈만에 있어서는 옴브즈만이 결정을 내리기 전 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행정의 잘못을 시인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민원처리 통계를 보면, 전체 민원 18,376건 중 3,651

건(20%)이 조사과정에서 해결되었다. 조사 중 해결되는 민원은 처분청이 민원인에

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나, 특히 시민들의 공익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처분

청이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옴브즈만의 시정조치 권고와 관련해 보면, 옴브즈만은 민원을 조사한 결과 처분

청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처분청에 대하여 시정조

치권고 또는 제도개선권고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민원에 대한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시

정조치에 관하여 지방의회 지방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해 지방

정부는 옴브즈만의 시정조치권고 등에 대한 보고서의 사본을 일반시민이나 언론기

관에 대하여 3주 이상 공개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서 당해 보고서를 공개하는 취

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시정조치권고 결정은 법적 구

속력이 없어 당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각종 이행력 

확보방안을 통하여 사실상 대부분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03) 한편, 지방정부가 

시정조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비용으로 합

리적인 수용불가사유를 지방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고 한다.104) 또한 지방행정 옴

브즈만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 대한 고충민원을 안내하고 옴브즈만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직무는 관할 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도시개발공사 등) 전반에 대해 고충을 수리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여

기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정부 당국에 의한 ‘부당행정(maladministration)’

과 ‘불공정행위(injustice)’에 대한 고충해결 범위로 국한된다.105) 따라서 지방정부

103) 만약 지방정부가 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수용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시정조치가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다시 2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04)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언론에 나쁜 보도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지방행정 옴브

즈만의 결정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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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1차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조사대상을 확정하는 기본원칙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을 

제외하고 행정적 결정과 처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처리함으로써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안들이 조사대상으로 제기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협소한 기

초자치단체의 작은 문제들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절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행위도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주민 전체가 관련된 행정문제는 옴브즈만의 조사대상이기 보다는 

해당 지역출신 의원이나 주민운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옴

브즈만의 임명이 주민에 의한 피선이 아니라 여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도 특정 지역의 주민 전체가 연루된 정치문제를 관할대상에서 제외하는 하나의 배

경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77년 지방자치법 부칙 5에 의해 지방행정 옴브즈

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분야들로서, 공무원의 인사문제,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 

외의 계약 및 상행위, 교육기관에 있어 교과과정이나 내부관리 및 조직이 있다. 

  주민들이 지방행정 옴브즈만에 대하여 자신들의 고충조사를 신청할 때 그 과정

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을 필요로 한다. 초기에는 ‘카운셀러 필터’ 시스템을 도입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1차적으로 지방의원을 통해 옴브즈만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해야 했다. 이러한 시스

템에 대신 최근 주민들이 직접 옴브즈만에 접근하여 고충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106)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직접 지방행정 옴브즈만에 대하

여 조사신청을 의뢰하든지 혹은 과거의 방식대로 지방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

충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모든 주민은 지방정부의 부당행정을 인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신의 지역을 관할, 담당하는 옴브즈만에게 호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107) 

  주민들이 옴브즈만에 대하여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 행정은 정당한 이유 

105)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의 지연, 불명확한 행정,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실의 고지, 적절

한 정보의 미제공 또는 정보오보(wrong information), 적정한 기록관리의 소홀, 적당한 답변의 거

부, 불평등행정, 공무원의 무능과 불친절, 행정절차의 미 준수 등이다.

106) Elock, Howard, Policy and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London: Routledge, 1994), 

p. 52.

107) Fenny, Ron. Essential Local Government (London: LGC Communications, 1996),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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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행정행위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관계규칙 혹은 법류를 위반

했을 경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합당한 방

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일단, 옴브즈만이 공식적 조

사를 착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지방정부는 14일 이내에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 반응을 보이도록 되어 있다. 담당 옴브즈만은 신청 민원인을 접촉한 

후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지방의원 및 지방정부의 담당자들을 면접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조사에 관한 모든 것들은 대외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에서 의회 내에 설치된 옴브즈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

로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경우도 잘못을 직접 시정할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이나 행정관서와 달리 행정작용(行政作用)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채 일차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옴브즈만은 부정을 공개할 수 있는 수단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제재의 수단도 결국은 언론과 선거라는 기제인 것이다. 즉, 이것이 

바로 옴브즈만이 갖는 한계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시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부당 행

정을 지적하고 해결을 요청한다. 시민권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하나의 정치행정적 

당위를 선언하며, 대단히 유연한 방법으로 사회적 방향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의 지방행정 옴브즈만이 보여주고 있는 활동 내용을 보면, 잉글랜드를 

담당하는 세 명의 옴브즈만이 1995년 4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접수한 조사신청 

건수는 총 16,344건이다. 지방행정위원회가 처리한 위 총 건수 가운데 부당행정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된 것이 

8,534건으로 73.3%에 해당한다. 지방행정 옴브즈만에 대한 조사신청 중 절대다수

의 사례가 옴브즈만의 조사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옴브즈만

은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을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108) 이어서 지방정부 스스

로에 의해 개혁된 사례가 2,552건으로 22.1%이다. 옴브즈만의 조사결과 부당행정 

사실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불공정 요소가 발생한 사건은 410건으로 3.5%에 해

당하였다. 또 부당행정 사실은 존재했지만, 불공정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가 

108) Elock,op.cit.,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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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건으로 0.7%를 차지하였다.109) 

  영국은 지방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지방의원을 통해 해결

을 도모하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주민들은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 문제해결 통로

를 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은 특수 옴브즈만의 한 형태로서 지

방행정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국의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서 참고할 만하다. 우선 개별 자치단체가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할 때 봉착할 수 있

는 규모와 재정, 그리고 인력의 제약, 자료수집과 조사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과계를 원활하게 조정함으로써 분권적 체계 하에서도 국가

적 통합을 기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110)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옴브즈만이 

보유해야 본질적인 성격들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옴브즈만제도를 단순

한 민원처리 부서와 달리 정치사회적 권위를 보유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옴브즈만의 민원처리 실적

  2002년 기준 영국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최근 민원처리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표 표 표 4444》》》》영국 영국 영국 영국 지방 지방 지방 지방 행정 행정 행정 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2002~2003 2002~2003 2002~2003 2002~2003 고충민원 고충민원 고충민원 고충민원 신청건수신청건수신청건수신청건수

  출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 『옴브즈만제도 연구자료집』(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5), p. 119.

109) The Commission for Local Administration in England(1996), Annual Report 1995/1996, p. 

27.

110) Fenny, op.cit., p. 64

총계 주택관련 계획관련 교육관련 사회복지관련 환경 등 기타

17,610(100%) 6,596(37.4%) 3,493(19.8%) 1,625(9.2%) 1,201(6.8%) 4,69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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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접수통계와 관련하여, 주택분야 민원이 37.4%, 계획분야 민원이 19.8%, 교

육분야가 9.2%, 환경등의 분야가 26.8%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입학문제가 가장 큰 민원비율을 보인다.111)

《《《《표 표 표 표 5555》》》》영국 영국 영국 영국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2002~2003 2002~2003 2002~2003 2002~2003 고충민원 고충민원 고충민원 고충민원 처리현황처리현황처리현황처리현황

  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 『옴브즈만제도 연구자료집』(2005), p. 120.

  또한 위의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민원처

리 통계를 보면, 총 처리 민원 18,376건 중 조사중 해결이 20%,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이 2.31%, 부당행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한 민원인에 대

한 안내처리 30.1%, 옴브즈만의 자유재량으로 내부종결 14%, 현재상태로서는 민

원으로 볼 수 없어 각하처리한 것이 22.3%, 관할 외 사건으로 각하하거나 해당기

관으로 이송처리 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처리실적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것은 시정권고 중에서도 불공정한 행정

행위에 대한 것이 122건(0.6%), 불공정하지는 않으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것

이 23건(0.1%), 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42건(0.2%)에 이르고 있어, 한

국과 같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권고의 경우보다 인정범위를 합리

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영국의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의료에 관한 민원 등 지방행정 옴브즈만 관할

111) 이는 영국의 경우 교육특성, 즉 영재, 둔재, 장애우 등 각각의 경우에 맞는 교육의 실현과 11세

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서비스를 해야 할 지방정부의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             목 건수(비율)

조사 중 해결(Local settlement) 3,651(20%)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271(2.31%)

불충분한 증거를 이유로 한 안내 5,518(30.1%)

옴브즈만의 자유재량으로 내부 종결 2,617(14%)

시기상조로 인한 각하 4,106(22.3%)

관할 외 사건 이송 및 각하 2,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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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민원은 관할 옴브즈만으로 이송하고 있으나 향후 관할 옴브즈만과 협조하

여 조사의 동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 업무를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결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이행력 확보방안을 모색하여 법적 판단을 통한 옴브즈만의 구속력 강

화를 추진 중에 있다.112) 또한 옴브즈만의 직무독립성, 공정성과 권위를 보다 강화

하기 위하여 현재 수상의 제청에 의해 여왕이 옴브즈만을 임명하는 절차를 여왕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옴브즈만의 주된 업무

가 조사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균형 잡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직권조사권 확

보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 옴브즈만의 형태로 지방행정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개별 자치단체가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할 때 

직면하게 되는 규모와 재정 그리고 인력의 제약, 자료수집과 조사권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분권

적 체계하에서도 국가적 통합을 기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옴브즈만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해 줄 수 있는 기본

이 된다. 특히 옴브즈만 제도를 단순 민원처리 부서와 달리 정치사회적 권위를 보

유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 준다.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일본은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차원의 지방행정 옴브즈만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옴브즈만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행정 옴브즈만 운영은 현재 가와사키(川埼市), 니이가타

시(新潟市), 고우노스시에(高知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은 가와사키시(川埼市)의 시민 옴브즈만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옴브즈만이 설치된 것은 사이타마현(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의한 구제기관, 조레 13조)으로서 이는 일반 옴브즈만이 아닌 특수 옴브즈만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1990년에 가와사키시(川埼市)의 시민 옴즈만이 발족되었다.

1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의 자료, p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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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옴브즈만제도 옴브즈만제도 옴브즈만제도 옴브즈만제도 도입실태도입실태도입실태도입실태

  일본에 있어서 옴브즈만제도는 도입 이전에 우선적으로 학문 차원에서 연구가 

선행되었다. 즉, 1980년 행정관리청에 “옴브즈만연구회”가 설치되어 1981년에 국

가에서 임명하는 3~5인의 옴브즈만을 임명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

었다. 그러나 옴브즈만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

에서의 지방 옴브즈만제도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수준에서의 

옴브즈만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행정 수준에서 보면 옴브즈만제도가 

도입․실시되고 있다. 지방행정 수준에서는 최초로 사이타마현(埼玉懸)의 행정정보공

개조례에 의한 구제기관 제13조이다. 이는 특수옴브즈만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일

반 옴브즈만도 지방정부 수준에서 태동되기 시작했는데, 그 효시는 1990년 가와사

키시(川埼市)의 시민 옴브즈만 조례이다.113) 그 이전에 가와사키시(川埼市)는 

1984. 10. 정보공개제도, 1986. 1.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실시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관계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1986. 10. 시민으로부터 옴브즈만제도 도

입을 요구하는 진정에 의해 시의회가 세 번이나 심의한 뒤 1989. 11. 이의 진정취

지를 채택했다. 결국 1990. 11.부터 가와사키시(川埼市)에서는 옴브즈만제도가 채

택되어 옴브즈만은 집행기관의 하나로서의 부속기관(지방자치법 제138조의4)으로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옴브즈만이 아니다.114) 한편, 옴브즈만의 임무도 고충처

리에 치우쳐 있고 권고․공표 등에 그치는 일본형 옴브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0년 동경도 나카노구(中野區)에서 복지 옴브즈만 제도가 

발족한 뒤 오키나와 현을 비롯해 현재 약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브즈만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에서 실시되고 있는 옴브즈만은 그 관할이 한 부분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복수의 분야에 걸쳐 있는가에 따라 특수 옴브즈만과 일반

옴브즈만으로 나눠진다.115) 특히 복지부문 옴브즈만에 있어서 가장 먼저 4곳의 지

113) 동 조례에 의하면 옴브즈만은 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시 기관의 업무집행에 관

한 사항을 관할하고 고충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활동을 개시하며, 실지조사 등의 조사권을 갖고, 

사안의 처리로서는 개선권고, 일반적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14) 이 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의 제약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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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가 복지부문에 한정한 공통의 이유는 복지서비스의 이용자가 대부분 발

언권이 약하거나 스스로 권리행사를 충분히 할수 없기 때문이며, 행정에 대한 고충

이 잠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6》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옴브

즈만 현황이다.

《《《《표 표 표 표 6666》》》》일본 일본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현황현황현황현황

  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 『옴브즈만제도 연구자료집』(2005)에서 재인용.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옴브즈만 운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옴브즈만 

위원의 근무형태와 보수에 있다. 예컨대, 가와사키시(川埼市) 지방정부 옴브즈만의 

경우는 1주일에 3일을 근무하고 상근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만, 니이카타

시(新潟市) 지방정부 옴브즈만의 경우는 주 1회 교대로 오후근무 형태에 비상근직

에 해당하는 보수만을 지급하고 있다. 옴브즈만의 설치형태에 있어서 전임제와 윤

번제가 채택된 대조적인 사례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옴브즈만 중에서 설치 목적과 활동범위에서 특징을 나타내

는 곳은 도쿄의 나까노구(中野區)의 경우이다. 이 곳은 구의 행정에서 약자의 입장

에 놓이기 쉬운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

하기 위하여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서도 복

지서비스의 적용을 받거나 취소되고 또한 그 신청이 각하된 자를 중심으로 규정하

고 있다. 

115) 예를 들면, 동경도의 나까노구, 요코하마시의 경우는 복지부분으로 특화된 부분 옴브즈만이며, 

그 이외에는 일반 옴브즈만이다. 일반 옴브즈만에 대한 고충의 내용은 건축, 복지, 교육, 생활환경

의 특정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일반 옴브즈만 특수 옴브즈만

川埼市(1990), 新潟市(1993), 埼玉懸(1993), 

沖繩懸(1995), 西尾市(1995), 藤澤市(1996), 

宮墭縣(1996), 川越市(1997), 新座市(1998)

東京都 中野區(1990), 橫濱市(1995)

東京都 世田谷區(1996), 高知懸(1997) 

三鷹市(1997)

10개 지방자치단체  5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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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된 옴브즈만에 대해 고충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하여는 대부분 개방적인 입장이다.116) 즉, 고우노스시에현(高知懸) 지방정부 옴브

즈만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고충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가와사키시(川埼市)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 등 모두가 가능한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다만, 지방정부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무조건과 

근무내용에 관해서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나카노구(中野區)는 고충당

사자에 의한 직접신청 뿐만 아니라 간접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옴브즈만

의 독립적 활동을 위한 조직구성은 가와사키시(川埼市)와 니이카타(新潟) 지방정부

에서 상대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편이다. 이들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옴브즈만의 

독립적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직원들을 상근시키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국가수준에서의 지방 옴브즈만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옴브즈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 행정상담제도라는 제도가 도

입되어 있다. 이는 전국에 약 50개소에 관구행정감찰국, 행정감찰사무소간 상호 네

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알선․통지하

고, 행정고충구제추진회의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고충이 다발하는 사안의 고충해결

과 행정제도, 운영개선을 촉진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행정상담 제도

는 1960년 행정상담위원법이 제정되어 옴브즈만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

다.117) 한편, 행정상담은 국민의 고충이나 의견․요망에 대해서 상담자와 관계 행정

기관과의 사이에 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알선을 하고, 그 해결이

나 실현의 촉진을 도모한다. 행정상담제도는 국가행정기관의 업무, 위임받은 업무

에 대해 관여하며, 지방공공단체의 고유업무, 행정기관 등의 업무와 관계없는 민사

상의 분쟁사안, 수사 중인 사안,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 

재판상의 화해, 조정, 중재가 있었던 사안, 불복신청이 있는 사안, 또한 고도의 정

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고충의 알선에서 제외된다.

  일본이 국가수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행정상담제도의 특징은 무엇보다

도 국가 행정 전반에 관해 모든 사람의 고충이나 의견, 요망을 접수하여 국민과 행

정기관 등의 중간에 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필요한 알

116) 이종수, 『지방정부이론』, pp. 250-252.

117) 이양화, 『각국의 옴브즈만제도』(서울: 법제처, 1977), pp. 4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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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활한 해결이나 실현의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

민들의 모든 소리를 행정의 제도 및 운영개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행

정제도․운영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 통상의 알선방법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상담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고충구제추진회의’에 부의하고, 또한 동종의 

유사한 고충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감찰을 실시하여 개개의 고충해결을 

도모함은 물론, 고충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행정제도의 개선, 운영 그 자체를 도모

하고 있다. 행정상담위원의 기능을 보면, 고충을 접수, 그 해결의 촉진을 도모한다. 

위원은 고충의 신청이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 행

정감찰국, 사무소에 통지, 연락 등을 통해 고충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행정상

담위원은 업무의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의 행정운영상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총무청 장관에 진술할 수 있다. 이들의 의견을 각성, 청에 통지하는 등에 

의해서 행정운영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행정상담위원의 의견을 근거로 삼아서 

행정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 2. 2. 2. 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가와사키시((((川川川川埼埼埼埼市市市市))))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옴부즈만 옴부즈만 옴부즈만 옴부즈만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가가가가. . . . 일본의 일본의 일본의 일본의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연혁연혁연혁연혁

  행정에서 자율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 주체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이 공익적 기능을 등한시하거나 이를 배반할 때, 또한 의

회가 담당해야 할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대안적으로 중요한 

것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역할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거

의 단일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구성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한국의 현실에

서는 이러한 외부적 견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의 순수 민간단체들이 ‘시민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10년 여 동안 전국 각지

의 지방자치 각 분야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118) 이들은 ‘전국시민옴부즈

118) 특히 시민 옴브즈만의 설치와 관련하여, 가와사키시에서는 리쿠르트(recruit) 의혹문제 등 일련

의 불상사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감시, 직업윤리의 확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1989년 

11월의 시장선거에서도 옴브즈만제도 도입이 하나의 쟁점으로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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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락회의’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데, 이는 1994년 

센다이의 제1회 대회에서 발족했다. 정보 공개 활동이나 주민소송을 제기한 시민 단

체들이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처음 이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더

불어 제1회에 참가했던 단체 수는 13개 단체, 참가자는 130 명이었으며, 지금은 46 

개 도도부 현에 79개 단체가 가맹하고 있다. 이들은 첫 사업으로 1995년 4월 ‘관관 

접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보공개제도를 도구로 사용하여 세금의 낭비를 감시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매년 테마를 결정해 계속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일본 시민 

옴브즈만의 활동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

첫째로, 세금의 낭비와 위법 지출의 문제제기 둘째로, 정보의 공개와 참여 셋째로, 

행정 감시의 인프라 정비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 정보공개, 세금의 낭비 억제, 의회와 

감사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단기적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행정 옴

브즈만의 설치형태는 모두 단체장의 자문 혹은 부속기관 형태를 띠고 있어, 지방정

부 차원에서 행정부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옴브즈만의 운영에

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옴브즈만 위원의 근무형태와 보수에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와사키 지방정부 옴브즈만의 경우는 1주일에 3일을 근무하고 상근 직

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만, 니이카타시(新潟市) 지방정부 옴브즈만의 경우는 

주1회 교대로 오후 근무 형태에 비상근직에 해당하는 보수만을 지급하고 있다. 옴

브즈만의 설치형태에 있어서 전임제와 윤번제가 채택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옴브즈만 중에서 설치목적과 활동범위에서 특징을 나타내

는 곳은 도쿄의 나까노구(中野區) 사례이다. 이 지역은 구의 행정에서 약자의 입장

에 놓이기 쉬운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

기 위해 옴브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서도 

복지서비스의 적용을 받거나 취소되고 또한 그 신청이 각하된 자들을 중심으로 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된 옴브즈만에 대하여 고충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하여는 대부분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 옴브즈

만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고충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가

와사키시(川埼市)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 등 모두 가능한 대

상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다만, 지방정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신의 근무조건과 

근무 내용에 관하여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나까노구(中野區)는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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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의한 직권신청뿐만 아니라 민생위원, 신체장애자상담위원, 정신박약자 상

담위원 등에 의한 간접신청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옴브즈만의 활동을 위한 조직구

성은 가와사키와 니이가타 지방정부에 상대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편이다. 이들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옴브즈만의 독립적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나나나나. . . .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명칭 명칭 명칭 명칭 및 및 및 및 소속소속소속소속

  옴브즈만의 명칭과 관련하여 가와사키시(川埼市)는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감시관, 감찰관, 호민관, 시민보좌관, 커미셔너(Commissioner) 

등의 명칭을 붙이자는 방안도 있었으나, 옴브즈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이유

로 해서 ‘시민 옴브즈만’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가와사키시(川埼市) 옴브즈만은 의회가 아니라 가와사키시 집행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가와사키시(川埼市) 시민옴브즈만 설립 당시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의회

에는 부설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설치가 인정되어 있을 뿐이고 의회의 조사관을 

옴브즈만 등의 특정 직책이나 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일본 현행 법상으로 볼 때, 옴브즈만을 집행부국에 설치하는 경

우에도 옴브즈만의 임명에 대폭적인 의회의 관여를 인정하고 옴브즈만의 권한행사

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배려를 하면 행정부형의 단점을 보충하고 그 장

점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다다다. . . . 임기와 임기와 임기와 임기와 자격자격자격자격

  시민 옴브즈만은 시장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옴브즈만은 시장이 임

명한다. 그러나 시장 자신도 집행기관으로서 옴브즈만에 의한 감시,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시장에 대하여 옴브즈만의 직무상 신분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

보하는 구조가 필요하였고, 이 때문에 시장에 의해 임명을 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시장에 의한 자의적 임용을 방지하고 있다.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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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옴브즈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높은 권위를 보충하는 의

미에서 단순다수의결이 아니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다

수의결로 하고 있다. 

  옴브즈만은 그 임무의 성질상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그 지위에 앉아 있는 것

이 바람직하며, 가와사키시의 경우에도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재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임기 만료 이전에는 그 직무를 의사에 반하여 종료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119) 

  옴브즈만의 자격요건으로 법적인 해결능력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시민감각에 의

거한 판단능력을 갖추고 또한 지방행정일반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질 것이 요

구되고 있으나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것으로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옴브즈만은 

직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직무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직업과의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120)

라라라라. . . . 구성 구성 구성 구성 및 및 및 및 직무관할직무관할직무관할직무관할

  가와사키시(川埼市) 시민 옴브즈만제도는 3인의 복수 옴브즈만을 두는 복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설립당시 시민 옴브즈만을 복수제로 구성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 걸

친 다수의 민원을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옴브즈만과 시민과의 접촉의 기

회를 높여 시민들이 옴브즈만에 대해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복수 

옴브즈만을 두는 경우에도 각 옴브즈만은 단독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옴브즈만에게 배분되는 구체적 사안은 개개의 옴브즈만이 그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다.121)

  옴브즈만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직원은 가와사키시의 

119) 일본의 시민 옴브즈만에서 옴브즈만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임기종료시 재임을 노린 정치

적인 행태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손상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0)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시민 옴브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임원, 시의 직원, 시와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의 임원 등과의 겸직은 금지된다.

121) 그러나 고충처리의 통일적인 처리절차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시정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

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할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복수

의 옴부즈만이라도 합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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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직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만, 옴브즈만을 보좌하는 직무의 성격상 옴브즈만 

사무국의 직원은 옴브즈만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에 관하여도 옴브즈

만의 의향이 존중되고 있다. 또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옴브

즈만 사무국에는 시직원 이외 전문가를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전문가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74조의 전문위원으로서 시장이 외부의 적임자를 임명하지만 

임명할 때는 옴브즈만의 의향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그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고 있

다.

마마마마. . . . 민원처리 민원처리 민원처리 민원처리 절차절차절차절차

  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대리인 포함)이 서면으로 한다. 다만, 서면에 의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신청(전화 포함)도 가능하

다. 민원의 신청은 시의회의 위원 또는 시의 직원 등을 경유할 필요 없이 옴브즈만

에게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의 직원 등이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옴

브즈만에 이송하며, 옴브즈만이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 타기관에 의해 처리하는 것

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안을 당해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옴브

즈만은 이송의 사실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가와사키시(川埼市)의 행정에 대해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민원을 옴

브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본 시 이외의 거주자, 외국인, 자연인이나 

법인임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본 시의 직원은 근무조건 기타 자기의 근무내용

에 관계되는 고충을 신청할 수 없다. 옴브즈만에게 신청되는 민원은 가와사키시 행

정에 관한 것으로 민원인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민원은 당해 

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다만 당해 민원

에 관계되는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기타 1년 이내에 민원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옴브즈만의 조사권과 관련하여, 옴브즈만은 신청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의 기관 및 직원이 가진 당해 민원에 관계되는 문서, 기록, 자료 등을 

열람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고 실지조사를 행하며, 시장 또는 전문기관 대하여 조사, 감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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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옴브즈만은 행정의 비위의 시정, 행정감시의 직책을 빠짐

없이 수행해 가기 위해 민원신청의 유무에 불구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옴브즈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관

하여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으며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

다.

  조사결과 민원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해 당해 사안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시정해야 할 조치 등을 권고한다. 이 경우 옴브즈만이 민원의 원

인이 행정제도의 흠결에 기인하는 것이고 행정일반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시장에게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옴

브즈만은 행정의 감시자로서 시정조치 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권한을 직권으

로 행사할 수 있다.122) 시민 옴브즈만은 신청된 개별사안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대

해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한 때에는 당해 사안의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이 취한 당해 사안에 관한 시정․개선조치에 관하여 보고가 있

는 때에도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옴브즈만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한 권

고․의견표명 등을 일반에게 공표한다.123)

  한편,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가와사카시 시민옴브즈만의 특징은 옴브즈만 사무국

이 있는 가와사키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를 시민이 많이 모이는 시기를 이용하

여 옴브즈만이 직접 출장하여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다.124) 

3. 3. 3. 3. 나까노나까노나까노나까노((((中中中中野野野野))))구 구 구 구 복지 복지 복지 복지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가가가가. . . . 설립 설립 설립 설립 및 및 및 및 연혁연혁연혁연혁

  동경의 나까노구(中野區) 복지 옴브즈만은 가와사키시의 시민 옴브즈만이 설립된 

122) 특히 일본의 시민 옴브즈만은 개선권고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옴브즈만은 관계기관 등에 

민원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관계 기관 등이 옴브즈만의 시정권고 등에 따르지 않

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그 취지의 보고를 한다. 

1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의 자료, pp. 152-153.

124) 부천시 편, 『부천시․가와사키시 간 직원상호 파견 자료 연수보고서』(1999),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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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해인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최초의 전문 옴브

즈만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된 전문 옴브즈만으

로는 이 외에도 요코하마시 등에 복지 옴브즈만이 도입되어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

체가 옴브즈만의 도입을 복지부문에 한정한 공통된 이유는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가 대부분 발언권이 약하거나 스스로 권리행사를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며, 행

정에 대한 고충이 잠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까노구(中野區) 복지 옴브즈만은 약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 복지서비스 이용자

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고충처리의 과정에 실시기관 이하의 공평한 기

관인 복지옴브즈만이 관여하여 복지서비스의 적용에 관계되는 구민의 고충을 공평․

신속히 처리하는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125)

나나나나. . . . 임기 임기 임기 임기 및 및 및 및 자격자격자격자격

  나까노구(中野區) 복지 옴브즈만은 구청장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옴브즈

만은 인격이 고결하고 복지, 법률 등에 관해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

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재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4인 이내의 복수 

옴브즈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옴브즈만은 각각 독립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도의 개선을 구하는 의견표명을 할 때에는 합의에 의한다. 

  나까노구(中野區) 복지 옴브즈만은 ‘나까노구 복지서비스의 적용에 관계되는 고

충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타 근거 규정으로 ‘나까노구(中野區) 

복지서비스의 적용에 관계되는 고충처리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다. 조례상의 공식적

인 명칭은 ‘복지서비스 고충조정위원회’이지만, 통상적으로 ‘복지 옴브즈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25)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인 구제조치가 미치지 않는 구(區) 단

독사업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에 대응하며, 법적 적합성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법

적인 구제제도(행정불복심사법, 행정사건소송법)를 보완하고, 중립적인 제3자 기관이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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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민원처리 민원처리 민원처리 민원처리 절차절차절차절차

  우선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보면, 현재 복지서비스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수혜중

인 복지서비스가 취소되거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각하된 자이면 누구든지 

복지 옴브즈만에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신청은 반드시 본인일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배우자를 비롯해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 민생위원, 신체장애자상담원 

등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폭을 확대해 놓고 있다. 복지 옴브즈만의 관할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복지에 관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 금전의 알선, 시설입소 등의 

설치 기타 사무를 말한다. 민원제기는 민원이 관계되는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재판계류 중인 사항 및 판결 등이 있었던 사항

에 대해서는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된 민원은 복지서비스 실시기관이 행하는 복지서비스의 개별의 적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재판소에 계류중인 사항 및 이미 재판소에서 판결 등이 있었던 

사항, 현재 행정불복심사의 규정에 관한 불복신청을 거쳐 확정된 사항, 복지 옴브

즈만에 의해 이미 민원처리가 종결된 사항에 대한 민원은 신청할 수 없다. 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매주 일정한 날에 복지 옴브즈만이 직접 면담을 

하기도 한다.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 옴브즈만은 민원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서비스 실시

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 및 사정의 설명을 받는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다. 당해 기관은 옴브즈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옴브즈만은 조사

된 자료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신청에 이유

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45일 이내에 그 내용과 이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복지 옴브즈만은 민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

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의 원인이 복지서비스의 제도에 기인하고 그 개선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도의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해당 복지서비스 실시기관은 복지 옴브즈만으로부터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당해 복지서비스 실시기관은 복지

옴브즈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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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그 취지를 복지 옴브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종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복지 

옴브즈만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제제제4444장 장 장 장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연혁연혁연혁연혁

1. 1. 1. 1.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연혁연혁연혁연혁

  한국의 정치체제는 현대사를 제외하면 모두 왕권중심의 전제군주정으로써, 이와 

같은 정치체제하에서는 권력의 정당성을 위민(爲民) 또는 민본주의(民本主義) 정치

사상에 두었다. 관료제도 역시 위민정치나 민본주의의 정치사상을 펴겠다는 왕권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통치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왕의 가장 큰 소망은 백성들에 

선정을 펼침으로서 그들로부터 이전 임금의 이름을 듣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관의 횡포로부터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자 이조시대 사헌부의 행정감찰제도, 

삼사제도, 상소제도, 신문고제도 및 암행어사제도 등을 설치한 바 있다. 특히 주목

할 만한 것은 신문고제도와 암행어사 제도이다. 우선 신문고 제도는 조선 태종 2년

(1402년) 억울한 사정이 있는 국민이 대궐 밖 문루에 있는 북을 두드려 고충을 하

소연하게 되면 왕이 이를 직접 듣고 처리해주는 제도로서, 당시 의금부 당직정에서 

관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사소한 일까지 신문고를 두드리는 등 무질서가 

초래되자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다가 연산군 때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기도 했으

나, 영조 47년(1771년) 다시 부활되었다.126) 

  다음으로, 암행어사제도는 현대의 옴브즈만제도와 매우 흡사함을 엿볼 수 있다. 

127)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한국에서의 옴브

1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5년사』(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999),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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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만제도의 토양은 상당히 일찍부터 형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128) 그러나 이

와 같은 제도는 논리적으로 관료들의 비행을 줄여서 왕권을 유지․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민원구제는 부차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왕

조시대로부터 행정사의 단절로 인해 현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행정적 

규범이나 가치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서구의 옴브즈만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부의 비

대화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옴브즈

만과 유사한 기능을 지닌 행정기관 자체의 민원처리제도, 국회의 청원제도, 행정심

판제도, 감사원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유사기관과 제도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

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1971년 설치되어 계속 유

지되어 오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로 현재는 폐지되고 없는 정부합동민원

시설의 경우 국가행정에 있어서의 옴브즈만적 성격을 갖는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정부합동민원실도 어느 정도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내부 민원처리기관으로서 독립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기

관 이첩위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근원적으로 민원처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을 물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

기 위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

제 형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년 4월 8일 출범시켜 전적으로 민원에 대한 

구제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129) 그 후 10년이 지난 

2005년 7월 한국의 국가행정 및 지방행정에 있어서 옴브즈만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국가행정과 지방

행정 차원에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옴브즈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바탕을 

127) 암행어사제도나 옴브즈만제도는 모두 군주정치의 산물이다. 국민의 권리구제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09년의 스웨덴 헌법에서 채택한 옴브즈만은 의회

기관인데 반해, 조선 시대의 암행어사제도는 군주기관이었던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8) 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브즈만제도의 정착화 가능성,”『한국행정학회보』제13호(한국행

정학회, 1979), pp. 200-201.

1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년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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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다. 2005년 7월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표표표7777》》》》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설치 설치 설치 및 및 및 및 운영에 운영에 운영에 운영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법률시행을 법률시행을 법률시행을 법률시행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입법추진경과입법추진경과입법추진경과입법추진경과

  자료: 이승희, 『정책자료집』, 의회주도 옴브즈만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  

        료(2005. 3. 21), p. 4.

2. 2. 2. 2.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유사 유사 유사 유사 권익구제기관 권익구제기관 권익구제기관 권익구제기관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현황과 성격성격성격성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을 표방한 최초의 권익구

정      부 국    회

1994, 4.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발족
1996. 11.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 
옴브즈만 도입 추진

1996. 12. 31. 종전의 정부합동민원실 흡
수․통합

2002.3. 박관용 의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국회 이관 주장

1997.7.30.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정
2003. 9. 국정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설치 찬성

2003. 7. 참여정부 행정개혁로드맵 3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

2004. 10. 국정감사, 위원회의 국회이관 
검토 요청

2003. 8. 외국옴브즈만 운영현황 조사, 분
석

2004.11. 이승희 의원, ‘국민고충처리에 
관한 법률’ 작성 및 법제실 검토 요청

2004. 5. 옴브즈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셈미나 개최

2005. 2. 이승희 의원, 동 법률안 발의 및 
국회개혁특위 상정

2004. 5. 정부혁신위, ‘옴브즈만'TF' 구성
2005. 2. 유기준 의원, 의회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 작성

2004.8.대통령보고 및 쟁점사항 토론
2005. 3. ‘옴브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안) 의원 공동발의 협조요청

2004.11.‘옴브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안) 작성 및 부처협의

2005. 3. 21. 이승희 의원, 입법공청회 개
최

2004.11. 입법공청회
2005. 4. 유기준 의원, 공동발의 법률안제
출

2005.2. ‘옴브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안)’국회제출

2005. 6. 29. 옴브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회통과

2005. 7. 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7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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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는 1994년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다. 이 제도가 설립되어 운영될 

당시만 해도 학자들은 이 기관이 한국에서의 옴브즈만제도를 토착화 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 후 실질적으로 옴브즈만으로서의 업무내용을 수행

하는 여러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남으로써 현재의 상황은 옴브즈만 유사제도

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각

종 위원회, 또는 유사 권익구제 기관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국가행정 차

원에서 대별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그 대

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유사권익구제기관은 각자 설치 근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을, 행정심판위원

회는 행정심판법을 그 설치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청원

제도를 비롯해 시민 옴브즈만 형태의 유사 권익구제 기관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

다. 국가행정 옴브즈만과 관련하여 옴브즈만과 유사한 권익구제기관으로서 이들의 

기능이나 권한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 . .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1) 위원회130)의 설치경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131)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기 

130) 위원회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조정하고 사실과 목적

에 대해 집단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Hicks, 

Herbert G & C. Ray Gullet,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New York : McGraw, 

1976),p.332. 특히 위원회제는 단독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최종의 의사결정을 다수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행정학회,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3). 

131) 고충민원이라 함은 첫째,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둘째,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

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셋째,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

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서비스 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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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1994년 4월 설치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중심제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현 헌법정신을 

고려하여 의회형보다 행정부형 옴부즈만이 행정구제와 제도개선의 기능을 보다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부 내 국무총리소속하에 합의제 형태의 

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132)

  설치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

으며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위촉되었다. 동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 형태

로133) ‘작은 정부’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지 않고 현재는 폐지되고 

없는 구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로부터 행정인력과 조사인력의 일부를 지원받아 운

영하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93년 6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당

시 해당기관 이첩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던 정부합동민원실의 민원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행정쇄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접수민원을 해당기관으로 단순 이첩하는 것을 지양하고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민원처리에 전반에 대해 민간위원회의 감시 감독

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134) 당시 총무처에서도 이와 별도로 민원처

리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선진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옴브즈만제도의 도입문제

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행정쇄신위원회도 동시에 민원처리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치로 행정쇄신위원회는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을 위한 초안 연구기관으로 당시 총무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지정하였

고, 양 기관이 만든 초안을 토대로 19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행정규제 및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1994년 4월 8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

정에서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요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통칭 ‘불만민

원’으로 표현된다.

132)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3차년도 운영상황보고서(1996.7.1.～1997.6.30.)』(서울: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1997), p. 7.

133) 위원회는 기관장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도 비상임으로 되어 있다는 점, 독립된 사무

기구를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독자적 인사 및 예산을 운영할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점 등

으로 미루어 보아 설치 당시부터 비 상설위원회를 전제로 하고 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134) 신대균, "고충처리위원회의 황동과 발전방향"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 토론

회』(서울 : 한국행정연구원,1997),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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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옴브즈만 기관으로써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135)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즉 민원처리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자생적 발전과정의 측면과 선진 각국

에서 시행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국제적 영향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특히 민원처리제도의 자생적 발전과정은 한국에서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신설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국제적 영향측면은 이 제도에 

보편적 합리성을 부여하는 준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136)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발족한지 2년만인 1996년 3월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137) 또한 1996년 12월 3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 설치령」(대통령령 제 15,252호)을 제정하여138) 그 

동안 위원회와 별도로 정부민원을 상담․처리하고, 위원회의 행정인력과 조사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당시 정부합동 민원실을 흡수․통합하여 

동 위원회 사무처로 개편하였다.139) 

  한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국민의 고충민원을 위정자가 처리해주는 신문고

제도와 어사제도(안핵사․감진사․암행어사) 등이 있었으나,140) 김영삼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도입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통적인 감찰기관

을 계승하였다기보다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서구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년사』(1999), pp. 32-33.

136) 최창행, 앞의 논문, p. 184.

137)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6년 10월 제 6차 세계 옴부즈만협회(IOI)총회에서 18개 이사국중 하

나로 선입되었다. 2001년 현재 I.O.I에 아시아지역 옴부즈만으로 정식 등록된 국가는 한국을 비록

하여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홍콩, 마카오 등 총 11개국

으로 되어 있다.

138)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 설치령이 국민고충처리위원

회 규정(대통령령 제 15,701호)로 대체되었다.

13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의 책, pp. 44-45.

140) 정시채, 『한국행정제도사』(서울: 법문사, 1985),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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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설치근거

  우리나라 헌법은 청원권141)이나 행정심판142)과 달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학자들 중에는 비정상적

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헌법상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옴브

즈만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이러한 비정규적인 권리

구제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43) 이 견해에 의하면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바탕으로 옴브즈만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하거나144)청원권을 실질화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옴브즈만 제도를 소개하

면서 한국에서도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밝힘으로

써 145)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헌법적인 근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청원권 규정에 

결부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편, 이와 약간 다른 견해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현행 헌법구조 하에서 청

원권 규정과 연결하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

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146)을 

취하기도 한다.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갖지 못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5호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제4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15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이후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9호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민원

사무처리법’으로 줄임) 제3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14조～제36조)의 규정에 근거

했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41) 헌법 제27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

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2) 헌법 제 107조 제 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

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3) 유제열,“옴브즈만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재결사안의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고

찰”, 『토지보상법연구』제1집(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01), pp. 453-454.

144) 허영,『한국헌법론』(서울: 박영사, 1999), p. 507.

145) 김철수,『헌법학개론』(서울: 박영사,1999), p. 765.

146) 허경,“청원권의 일종으로서의 Ombudsman제도,”『고시연구』(1996. 8),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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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

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147) 이 법률은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처리라는 두 가지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입법화하였던 과거의 “행정규제 및 민원

사무기본법”을 폐지하고 민원사무의 처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내용만을 

단일 법률로 입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민원사무처리법에는 행정기관의 공

정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옴브

즈만제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근거법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148)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50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2005년 10월 26일 대통령령 제19109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서 한국의 옴브즈만은 중앙행정

은 물론 지방단위에서까지 법률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옴브즈만제도 운영이 가능하

게 되었다. 

(3) 위원회의 법적 성격

  종래의 민원사무처리법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근거에 관한 규정은 있지

만 과거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옴브즈만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주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렇

기 때문에 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분석 자료

에 의하면149) 위원회를 ① 일종의 옴브즈만제도로서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보는 견해150) ② 합의제 특별행정관청으로서 

현대적인 옴브즈만제도로 보는 견해151) ③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국무총리소속하

14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148) 유제열, 앞의 논문, p. 454.

149) 유제열, 같은 논문, pp. 454-456.

150) 김철수, 앞의 책, p. 345.

151) 김광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성과 발전방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설1주년 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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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일종의 고충민원 옴브즈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152) ④일종의 

내부적 간이행정구제제도형 옴브즈만으로 보는 견해153) ⑤ 옴브즈만제도에 유사한 

형태로서 일종의 ‘유사 민원옴브즈만제도’의 기능을 수행 한다고 보는 견해154) ⑥

국민의 민원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옴브즈만제도의 기능을 수행 한다고 보는 견해155) ⑦ 외국의「옴브즈만」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156)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 과거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

하여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옴브즈만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통제 및 행정구제제

도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민원사무처리법 제14

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고충민원 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

하기 위하여”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내용의 개정부분

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옴브즈만제도로서 위원회의 법적인 의미를 약화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

간․비용․노력 등의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직접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시정조치권고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민원처리법 제 30조 

내지 제 32조 참조)으로 미루어 볼 때 위원회는 당초에 도입된 옴브즈만제도로서

의 특징을 여전히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법적 성격

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옴브즈만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157) 대

자료집』(1995), p. 17, 35.

152) 홍준형,『행정법총론』(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7), p. 487

153) 전원배,“옴부즈만의 도입문제,”『현안분석』제72호(서울: 국회도서관, 1993), p. 23.

154) 홍정선,『행정법원론(상)』(서울: 박영사, 2000), p. 677.

155) 류지태,『행정법신론』(서울: 신영사, 2000), p. 339.

156) 김동희,『행정법Ⅰ』(서울: 박영사 2000), p. 455.

157) 유제열, 앞의 논문, pp. 4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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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위원회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의회형 옴브즈만이 

아니라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중립적․독립적인 기관158)으로서의 행정옴

브즈만159)또는 행정부형 옴브즈만160)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나나나.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국 가 인 권 위 원 회국 가 인 권 위 원 회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설치경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의한 설치근거와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

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61) 동 위원회가 설립되기까지의 국

내적 논의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93.  6.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  

             인권기구 설치 요구   

- 1997. 11.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대선공약  

             발표,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추진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  

             단』발족  

- 1998.  9.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 (공추위)  

             결성 하고, “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  

             성 보장 요구� 

- 1999. 4 ~2001. 4.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로 재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158) 박수혁,『행정법요론』(서울: 법문사, 1998) p. 343.

159) 박윤혼,『최신행정법강의(상)』(서울: 박영사,2000), p. 660.

160) 김남진,『행정법Ⅰ』(서울: 법문사 2000), p. 863.

16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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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3년간 갈등 

-2001.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공포(5.24.) 및 발효(2001. 11. 25)  

-2001.11.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 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및 기능

 

  우선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보면, 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서 입법, 행정, 사법 등 그 어느 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한국에서 활동하지만 준 국제기구

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지위를 보면, 위원회는 그 지위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162) 특히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

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한편,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

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구성한다.163)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논의를 국가나 사회영역에서 수렴하여 

국가나 사회영역으로 이전하여 공론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침해나 차별사례를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지침을 그 주무 국가기관에 전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행위는 각 개별부서에 의하여 입법적 조치나 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의 국가영역과의 교류 이외에도 기본권 

16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1항

163) 국가인권위원회 홍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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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양상이 국가영역 외에도 사회영역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상에 착안하여 

사회영역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이를 다시 사회영역으로 환원하여 스

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영역이

나 활동범위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구성되어 있는 독립적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다다다. . . . 국 가 청 렴 위 원 회국 가 청 렴 위 원 회국 가 청 렴 위 원 회국 가 청 렴 위 원 회 164)164)164)164)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법(2001년 7월 제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발족

하였으며,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서 부패방지

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

패방지위원회는 국가차원의 종합적 중립적인 부패방지대책 중심기구로서의 역할,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권력주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로서 역할 

및 내부 고발자 보호 보상제도의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 위원회의 기능을 요약해 보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및 권고를 하며,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시책 및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부패방지 교육과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동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

력을 도모한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

항에 대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65) 

  동 위원회는 부패방지법상의 위와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부패신고처리, 제도개

선, 교육 및 홍보, 점검․평가 등 부패 통제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

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부패방지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2002년 7월)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00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총 4,125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결과 79명을 

164) 종전의 부패방지위원회가 그 명칭이 2005년 8월 24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뀌었다.

165) 부패방지법 제11조(기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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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고, 50명을 징계, 추징금액 85억원, 3건의 신고에 대해 7,500만원의 포상금

을 지급하였다.166)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면, 동 위원회의 역점사업은 부패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

수하여 처리하는 단순한 민원 해결성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위원회는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세계 반부패국제회의를 통

해 다자간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미국, 유럽연합,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태지역 중심의 반부패국제협력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

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의 활동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후적인 부패해결

의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로 사전적인 부패제도 개선방향으로 논의를 이전하고 있

는 것이다.167)

라라라라. . . . 행 정 심 판 위 원 회행 정 심 판 위 원 회행 정 심 판 위 원 회행 정 심 판 위 원 회

  앞서 언급한 두 기관에 비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실정법규는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은 행정심판을 수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

으며, 그 업무범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살펴보면 확정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

에 있어서 청원이나 진정 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

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168) 행정심판

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169) 

  우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166) 국가청렴위원회 내부자료(2004) 참조.

167) 이러한 점에서 국가청렴위원히가 학교에서의 촌지 수수 관행을 근절키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논의의 이니셔티브를 갖고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동 위원

회의 향후 위상에도 많은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68) 행정심판법 제1조

169) 행정심판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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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

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170)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171)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

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

인으로 하여야 한다.172)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국무총리 ․ 행정각부장관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 국회사무처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기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하되(5조),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심리절차

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 및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173)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재결청은 재결을 하게 되며, 심판청구가 부

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취

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

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174)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

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과정을 통한 재결의 권

리구제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5년 12월 6일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의 위원구성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7인의 위원 중  최소한 4인을 재

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다.175) 국무

170) 여기서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71) 행정심판법 제4조

172) 행정심판법 제12조 1항

173) 행정심판법 제6조

174) 행정심판법 제32조 참조.

175) 행정심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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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재결청을 기속하므로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

정하여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은 아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된다. 다만,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3기관성이 강하여 재결

의 공정을 기할 수 있고, 유사한 심판사건에 대한 부처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

며, 어느 하나의 부처차원이 아니고 정부전체차원에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함으로

써 그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는 행정심판사건을 통하여 행정각부의 구체적인 행정운

영상황을 조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많은 행정개선사항을 발견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의 재발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176)

마마마마. . . . 국회의 국회의 국회의 국회의 청원 청원 청원 청원 및 및 및 및 진정제도진정제도진정제도진정제도

  헌법 제26조에 근거를 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국회

는 청원제도를 국회법177)에 규정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제출한 

민원을 이원화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소개로 제충되는 민원은 ‘청원’으

로 하고 기타는 ‘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178) 넓게 보면 청원이나 진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청원에 속하며,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소관 위원회별로 청원심사소

위원회를 두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등이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

고 있다. 국회에서의 청원 및 진정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청원소

개의 신중성이 결여된 점, 처리의 지연, 청원처리결과의 활용 미비 및 사후확인제

176) 법제처 『행정분석』자료(2005) 참조.

177) 국회법 제123조 내지 126조를 보면, 우선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

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회가 채

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

한다. 정부는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78) 정호영, 『국회법』(서울: 법문사, 2004), p.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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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미비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진정제도는  진정접수 및 분류상의 미비를 포함

해 행정부로의 이첩 및 자료요구상의 장애, 중복처리의 비효율성, 처리의 지연, 사

실조사의 결여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179) 이러한 문제들은 국회에서 이를 

전담할 인력과 조직체계의 미비로 귀결되며,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 청원 및 진정제

도는 많은 보완과 개선을 요구한다. 

  한편, 국회로 들어오는 청원과 진정이 간과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처리되기 위

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상설화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

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야만 국회의 청원과 진정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

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한 청원이 청탁이 아니라 건전한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180)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필요성과 필요성과 필요성과 필요성과 법률적 법률적 법률적 법률적 근거근거근거근거

1. 1. 1. 1.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됨으로서 한국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다. 이 같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

엇보다도 탈냉전과 세계화,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발전을 지속

시킬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 발전전략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 의의가 

크다. 지방자치가 비단 이와 같은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만은 아닐 것

이다. 지방 스스로의 정치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한국에서 지방자치

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변화를 직접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민원서비스를 비롯

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방행정 서비스가 크게 개선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띠는 

179) 전원배, 『의회형 옴브즈만 도입의 필요성』현안분석 제168호(국회도서관 입법조사관분석실, 

1998), p. 34.

180) 이정은, “의회 옴브즈만의 도입의 필요성,”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 『의정자료』제28권(2001),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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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없지 않지만, 어쨌거나 주민들로서는 이익을 받는 편에 있기 때문에 바람직

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정부는 다양한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이제는 자치 정부

가 단순히 행정적인 책임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오히려 자치단체장들은 기업가

적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

다.181)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주민의 복리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지방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의 부분은 매우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지방 정부는 보다 나은 대주민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지역을 공간적 토대로 공동체적 삶을 꾸려가는 제도를 의

미한다. 이는 당해 지역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경비를 부담

하거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간의 한

국정치는 중앙집권화와 군대식 정치문화 등으로 인해 분권화된 지방자치제도에 대

해 일반적인 이해와 역사적 경험이 일천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의 향상, 지방자치에 대한 그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원들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및 동

원에 대한 요구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투명한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감시․감독

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다름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자치 시대’라고 볼 수 있

다. 이는 그만큼 지방정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투명하고 내실 있는 지방정

부를 이끌어가겠다는 자치단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 정부

에 대한 시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 정

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시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단순

181) 이병화 외, 『정치학으로의 산책』21세기 정치연구회 엮음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2), pp. 

177-178.



- 108 -

히 지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국가자원의 지역적 배분의 차원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시민 대중의 참여적 통로를 마련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행정국가화가 심화되면서 

3권 분립은 그 균형을 잃어가고 있으며, 행정권 우위를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182) 행정권의 독단과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

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구제제도의 마련이야 말로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의에 있어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본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주의를 뒷받침하는 절대 불가결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183) 

이와 같이 국민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더불어 인권보호기능이 강조되면서 옴브즈만

은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옴브즈만은 개별국가들의 여러 가

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대내외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옴브즈만에 대한 보편적 개념화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개

별국가의 제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는 옴브즈만의 형태와 내용은 자칫 

옴브즈만의 정체성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즉, 본래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옴브즈만이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왜곡

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옴브즈만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

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설치하여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행정부작

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선 단체장의 주

민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지면서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목표로 옴브즈만을 형식적으로 도입․내세우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이 국가수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옴브즈만을 도입하면서 도입주체의 일

반환경 및 정부형태에 맞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옴브즈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

니라 국민에 대한 대응성 차원에서 성급하게 옴브즈만을 도입하여 옴브즈만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후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옴브즈만의 설치 및 운영은 각국이 안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적 요인의 

182) Leslie L. Roas, Jr. and Noralou P. Roas, Administrative Change in a Modernizing 

Socie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 Vol. 15, No. 1(March 1970),p.69 ; Lary B. Hill, 

The Model Ombusdsman-Institutionalizing New Zealand's Democratic Experiment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7.

183) 박영기, 『효율적인 민원행정체계 확립방안』(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4), p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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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해 국가의 정치시스템과 

정치문화적 전통은 옴브즈만의 설치․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살펴본 바

와 같다. 한국과 같이 전형적인 행정부형 옴브즈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있

는가 하면 영국 및 스웨덴과 같이 순수 의회형을 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감사원 

형태의 옴브즈만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18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행정부형과 의회형이 각주에 공존하고 있다. 옴브즈만은 이처럼 정부형태 

및 통치구조에 따라 순수 의회형과 행정부형, 감사원형, 그리고 절충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담당하는 사무와 대상기관의 시각에서 옴브즈만을 분류해 

본다면 일반 옴브즈만과 특수 옴브즈만이라는 두 종류로 분류가 가능해 진다. 일반 

옴브즈만은 일반적인 행정전반을 관할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특수 옴브즈만은 특

정한 행정분야에 또는 행정기관만을 관할 대상으로 한다. 특수 옴브즈만은 상대적

으로 행정통제 보다는 행정구제를 더욱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의 소비자 옴브즈만, 영국의 의료 및 경찰 옴브즈만, 독

일의 군사 옴브즈만, 미국의 대학 옴브즈만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행정 

옴브즈만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유형의 옴브즈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일반 옴브즈만의 한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된 옴브즈만이고, 다

음으로는 영국의 경우처럼 특수 옴브즈만의 형태로 국가 차원에서 설치된 지방행

정 옴브즈만이다. 위 두 가지의 형태가 모두 한국의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큰 제도라

고 본다. 특히 특수 옴브즈만으로서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다소 한국에서는 생소한 

형태에 해당된다. 즉, 국가차원에서 그 설치가 이루어지고, 지방정부의 행정행위를 

관할 업무로 한다는데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각 국에서 의회나 중앙정부 내에 설

치된 옴브즈만이 전문성의 부족과 업무의 과중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특수 

옴브즈만의 발족이 모색되는 속에서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관계를 조정할 제도의 관행을 새롭게 확보

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지방행정 옴브

즈만은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도이다.185) 한편으로 보면, 분권화의 과

184) 이스라엘은 감사원 형태로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185) 이종수, “지방정부와 국가이론 : 영국에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보』, 제27권 

제3호, pp. 84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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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속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유용한 조정과 통제수단이 되어 국가적 통합을 도모하

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견제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이나 관료에 

의한 시민권 침해를 시정하고, 구제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이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갖고 있다. 아울러, 옴브즈만제도는 지방정부를 시민과 긴밀하게 접촉시킴

으로서 지방적 관심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옴브즈만제도는 중앙

정부 수준은 물론 지방정부 수준에 있어서 그 자체가 지지와 고려의 대상이 될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단위의 옴브즈만과 지방 정부 단위의 옴브즈만제도 도입의 관계를 보

면, 먼저 중앙이 이를 도입하고 이를 지방에 전파하는 유형과 지방 정부에서 먼저 

도입되고 나중에 이를 중앙 정부 수준에서 도입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유형의 

경우는 한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옴브즈만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지방정부차원에서 먼저 옴브즈만이 도입된 후 국가단위로 확립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186)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옴브

즈만의 선행 발달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다행히 이러한 기대치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는 옴브즈만제도가 한국의 국가행정 

및 지방행정 단위에서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언급한 것처럼 2005

년 7월 부터 한국에서도 옴브즈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의 행정적 표현은 결국 행정권력의 분산과 그에 대한 통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한국행정은 국민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지향

적 성격을 띠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력 지향적인 독특한 행정 매커니

즘을 견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단계를 넘어 이제는 그 활성화의 

단계에서 행정의 가시적인 민주화를 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는 대의민

주주의를 보충하면서 수직적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정형화된 행정쟁송제도를 보완하면서 수평적 권력분립 개념을 구

체화하고 있는 시민위주의 행정통제 제도로서 옴브즈만제도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옴브즈만이 활동하기 유리한 영역은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고, 나아가

186) 호주의 경우 1971년 서호주 주, 1972년 남호주, 1973년 빅토리아 주, 1974년 퀸스랜드 주에서 

차례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한 후 1976년 연방옴브즈만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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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적으로 좁게 한정된 지방, 즉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내려 갈수록 유리해 

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서구의 경우에는 중앙의 정치행정을 

견제하는 중앙의 옴브즈만과 지방 소속의 옴브즈만이 거의 대등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행정에서의 옴브즈만 도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거하여, 한국의 지방 정부에 옴브즈만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

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증대되었다. 먼저 학계와 시민단체가 지

방정부차원의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그 도입 가능성과 방안을 제시

하였다. 지방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을 공약하는 경우가 적

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제도의 하나

로서 약속하였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발생건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 정부이다. 한편으로는 중앙 정부의 옴브즈만인 중앙정부

의 업무폭주를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원해결의 현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

방 정부차원의 옴브즈만제도가 요구되어 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지방 옴

브즈만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하며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187)

2. 2. 2. 2.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설치의 설치의 설치의 설치의 법률적 법률적 법률적 법률적 근거근거근거근거

  2005년 10월 부터 한국의 지방행정에서도 옴브즈만 시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5년 10월 26일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에 있어서 옴브즈만

제도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이 공포되게 된 것이다.188) 

  상기 법률의 제정목적은 ‘국가행정 옴브즈만’189)과 ‘시민 옴브즈만’190)을 설치하

187) 송창석, “지방 옴브즈만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기옥 교수 회갑논문집』(1999) 참조.

18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9109호) 참조.

189) 여기서 ‘국가행정 옴브즈만’이라 함은 ‘행정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苦衷民願)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6조의 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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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합리한 행정작용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

함과 아울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191)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192)

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민 옴브즈만을 둘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른 시민 옴브즈만의 임무 및 권한과 그 자격을 보면, 우

선 그 수행임무와 관련하여, 시민옴브즈만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를 비롯하여 고충민원과 관련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을 할 수 있으며, 시민 옴브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

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시민 옴브즈만은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을 하며, 시민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권익구제활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동시에 시민 옴부즈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권익구

제기관과의 교류․협력, 시민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지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민 옴부즈만에 위탁된 사항을 관장한다.193)

  한편, 시민 옴브즈만의 자격을 자세히 보면, 동법 제2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격요건 등)에서 ①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

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의회의 동의

를 거쳐 위촉하게 되어 있다.194) 그 자격을 보면, 첫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행정 옴브즈만을 둔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190) “시민 옴브즈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19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참조.

192) 여기서  ‘고충민원(苦衷民願)’이라 함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참조.

19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19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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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4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둘째, 판

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셋째,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넷째,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

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다섯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

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 옴브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시민 옴브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결원된 시

민 옴브즈만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 옴브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195) 기

타 ‘시민고충처리위윈회’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

게 되어 있다. 또한 시민 옴브즈만은 매년 그 옴브즈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196) 

3. 3. 3. 3. 고충민원 고충민원 고충민원 고충민원 처리 처리 처리 처리 및 및 및 및 조사조사조사조사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시민고

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고충처리위원

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고충처리위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

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주소, 이름, 신청

취지, 이유와 고충민원이 된 사실의 내용 등을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197) 

또한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198) 

  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

19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19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 참조.

19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조.

198) 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 변호사 등에 한정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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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

위윈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고충처리위원회

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199)

  고충민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

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고충처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200) 고충처리위원회

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조사의 방법은 규정에 따

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

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

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 의뢰 등을 할 수 있다.201) 

  한편, 고충민원의 각하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

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 기관에서 처

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

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

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

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

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19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참조.

2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30조 참조.

20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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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하해야 한다.202)

4. 4. 4. 4. 권고 권고 권고 권고 및 및 및 및 시정조치시정조치시정조치시정조치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

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

하여 조정(調停)을 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

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

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

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관련하여, 고충처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한편, 고충처리위원회는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

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

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할 수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

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203) 

20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20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내지 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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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사례와 운영사례와 운영사례와 운영사례와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1. 1. 1. 1.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옴브즈만의 설치를 위한 조례의 공포시점을 놓고 보면, 경상남도가 1994년 4월

로 가장 앞서 있다. 각 자치단체가 대부분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독자적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2004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11개 시도에서 옴브즈만을 두고 있으며, 기초지

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 부천시를 비롯하여 많은 시․군․자치구에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설치근거로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고,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정

하여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옴브즈만으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그 인력과 권한을 명목상으로만 부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옴브즈만이

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편, 부천시의 경우는 상당히 진전된 형태

의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지방행정 

옴브즈만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옴브즈만을 보면, 

101개 기관(광역16 +기초85) 146개 옴부즈만(광역29 +기초117), 89,925건으로 

요약된다. 이의 운영실태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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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8-18-18-18-1》》》》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

시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옴부즈만 2 2 2 1 2 1 3 1 1 2 2 1 3 3 2 1 29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시행시행시행
년도년도년도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조례  3인(비전임 계약직공무원) 1996     84

청렴계약옴브즈만  규칙  3인(비전임 민간인) 2000 50,393

부산광역시
시민감사관 자체계획  135인(무보수, 전임 민간인) 2003    257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조례  11인(비전임 민간인 10, 공무원 1) 2000      8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  조례  9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7, 공무원 2) 2001      4

명예감사관  지침  82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72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훈령  86인(비전임 민간인) 2003      6

광주광역시 
시민감시관  방침  1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12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조례  11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9, 공무원 2) 2000      2

대전광역시 시민옴브즈만  훈령  50인(비전임 민간인) 1996    791

울산광역시

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  훈령  17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7    621

e-시정통신원제 자체계획  100인(무보수, 민간인) 2003    627

명예시민감사관  지침  1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35

경 기 도 명예감사관제도 자체계획  93인(비전임 민간인) 2003    120

강 원 도 애향파수관 자체계획  23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0    105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조례  9인(비전임 민간인 7, 공무원 2) 2000      0

명예감사관  지침  5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9     11

충청남도
명예감사관  조례  43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7     40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조례  9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6, 공무원 3) 2000      1

전라북도 민원모니터 자체계획  59인(무보수, 민간인) 2002      0

전라남도

민원모니터제도 자체계획  43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200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조례  11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8, 공무원 3) 2002      1

도민명예감사관제 자체계획  47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11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조례  9인(무보수, 민간인 6, 공무원 3) 2000      3

공사명예감독관제 자체계획  11인(무보수 민간인) 2002     11

명예식품감시원  법령  116인(비전임 민간인) 1995 20,672

경상남도
대형공사주민감시관제  훈령  5인 이내(비전임 민간인) 1994    529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조례  9인(비전임 민간인 7, 공무원 2) 2000      5

제 주 도 주민옴브즈만  훈령  58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9    314

계 29개 옴부즈만 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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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8-28-28-28-2》》》》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 운영 운영 운영 현황현황현황현황

85 시 ․군 ․구에 옴브즈만117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기관 10 10 4 2 3 2 3 15 1 3 4 6 2 3 16 1 85

수 11 19 4 3 3 2 7 21 1 4 4 6 2 4 25 1 117

 서울특별시 (10개 기관, 11개 옴부즈만, 1,106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시행시행시행

년도년도년도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중  구 주민옴브즈맨  훈령   3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1   25

광진구 민원청취옴브즈만  지침   76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5  890

강북구 사이버옴브즈만  지침   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31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14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3, 공무원 1인) 1989    2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16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4, 공무원 2인) 1998    0

서대문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1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3, 공무원 2인) 1989    0

양천구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조례   7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6    6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15인(민간인, 비전임 민간인 13, 공무원 2) 1989    6

구민감사관  규칙   22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128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30인(무보수, 민간인 28, 공무원 2) 1990    1

강동구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조례   5인(비전임 민간인) 1996   17

계 11개 1,106

인천광역시 (2개 기관, 3개 옴브즈만, 45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남동구
  정책자문옴브즈맨   조례 4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0  32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9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13

서구   명예감시관 내부결재
1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

인)
  2004   0

계 3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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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0개 기관, 19개 옴브즈만, 595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시행시행시행

년도년도년도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서  구
 명예주민감사관  지침   19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7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법률   6인(비전임 민간인) 1996   7

동  구  구민감사관제 자체계획   17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6

동래구
 민원모니터제도 자체계획   4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9 310

 구민감사관제  지침   2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18

남  구
 명예감사관 자체계획   7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0

 민원모니터 자체계획   24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1

북  구

 교통모니터 자체계획   13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45

 구민감사관제 자체계획   12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4

 민원후견인제  법률   66인(비전임 공무원) 1999  16

 민원모니터제 자체계획   4인(비전임 민간인) 1998   4

 구정여론모니터제 자체계획   24인(민간인) 1998  30

중  구
 구정모니터 자체계획   32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9 105

 명예감사관 자체계획   27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9   9

사하구  명예감사관  지침   16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0

금정구  구민감사관  지침   18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10

연제구  구민감사관제  지침   13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23

기장군
 군민감사관 자체계획   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54

 민원모니터연합회  회칙   20인(무보수 민간인) 1997 126

계 19개 595

대구광역시 (4개 기관, 4개 옴브즈만, 407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서  구   민원모니터 시책   36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8  26

남  구  주민감독관제 조례   2～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7 135

수성구  민원배심제 예규   75인(비전임 민간인 74, 공무원 1) 2000 170

달서구
 청렴계약운영위

원회
조례   9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8, 공무원 1) 2000  76

계 4개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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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개 기관, 3개 옴브즈만, 22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조례  9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2  10

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주민 200명이상 연서  2000   0

북구  민원모니터 자체계획  132인 (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30, 공무원 2)  1996  12

계 3 개  22

대전광역시 (2개 기관, 2개 옴브즈만, 0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서  구 주민옴브즈만 규칙  22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0

유성구 주민옴브즈만 훈령 14인(비전임 민간인) 2003 0

계 2개 0

울산광역시 (3개 기관, 7개 옴브즈만, 125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중구

대형공사구민감사관제도  훈령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수시위촉 1997 35

주민감사청구  조례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2000 0

명예․구민감사관제도  지침  14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7

남구
대형공사구민감사관제도  훈령  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7 20

명예구민감사관제도  훈령  14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8

동구
명예시민감사관제도  지침  1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11

관급공사구민감시관제도  조례  공사별 3～4명(무보수 민간인) 2000 44

계 7개 125

강원도 (1개 기관, 1개 옴브즈만, 45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강릉시 민원조정위원회 훈령 12(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 공무원 10)  1999  45

계 1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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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개 기관, 21개 옴부즈만, 776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조례
2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 실적미비로 2004. 6. 폐지

2001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조례 4인(비전임 민간인 1, 공무원 3) 1997 78

안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14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13, 공무원운 1) 1996 115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제 조례 27인(비전임 민간인) 2000 186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지침 9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0 0

의정부시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지침 14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3, 공무원1) 2004 0

평택시

명예감사관제도 자체계획 3인(무보수 민간인) 2004 0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조례 1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0

시흥시 시민감사관 훈령 14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1

군포시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훈령 10인(무보수, 민간인) 2004 0

이천시
시민명예감사관제 훈령 1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1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옴부즈만 자문위원

훈령 7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0

구리시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지침 10인(비전임 민간인) 2004 0

하남시 시민명예감사관 훈령 1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10

의왕시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지침 1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0

동두천시 시민감사관제 자체계획 3인(비전임 민간인) 2003 11

가평군 군민명예감사관 훈령 6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9

연천군

명예감사관 지침 1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4

민원모니터 조례 3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8 95

명예환경감시원 지침 111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3 60

공사명예감독관 지침 96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202

계 21개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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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3개 기관, 4개 옴브즈만, 120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청주시
청주시민고충처리심의위

원회
조례 5인(무보수, 전임2, 비전임3 민간인 ) 1996 2

충주시
민원모니터제

내부

결재
25인(무보수, 전임20, 비전임5 민간인) 1996 114

주민감사청구제 조례 200명 이상 연서로 감사청구 2000 0

단양군 민원모니터제
내부

결재
4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4

계 4개 120

충청남도 (4개 기관, 4개 옴브즈만, 141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보령시 시정통신원 내부결재 16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7 74

계룡시 전자민원모니터 내부결재 8인(무보수 민간인) 2004 0

부여군 민원배심원제 조례 9인(민간인 8, 공무원 1) 2001 0

예산군 민원모니터 내부결재 25인(무보수 민간인) 2001 67

계 4개 141

전라북도 (6개 기관, 6개 옴브즈만, 5,420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조례 3인(전임: 민간인 1, 공무원 2) 2003 61

김제시 고충민원상담실 지침 4인(전임 공무원) 1998 3,972

완주군 군민명예감시관 규칙 1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0

임실군 명예감찰관 훈령 1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4 0

고창군 민원모니터요원제도
민원행정

쇄신과제
8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1,274

부안군 민원모니터 자체계획 81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2 113

계 6개 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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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개 기관, 2개 옴브즈만, 9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목포시 민원법정위원회 조례 8(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3 6

무안군 민원조정위원회 규칙 14인(공무원) 1993 3

계 2개 9

경상북도 (3개 기관, 4개 옴브즈만, 478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김천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감사청구 실적 없음 2000 0

상주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훈령 5인(비전임:민간인 4, 전임:공무원 1) 1998 477

명예감사관 훈령 27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1

영덕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청구 2000 0

계 4개 478

제주도 (1개 기관, 1개 옴브즈만, 0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북제주군 명예감사관 훈령 20명 내외(무보수 민간인) 2004 0

계 1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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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16개 기관, 25개 옴브즈만 5,701건)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근거근거근거근거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시행년도 실적실적실적실적

마산시
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 훈령 122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5 78

민원조정시민판관제 지침 23인(무보수 민간인 23) 2001 4

진주시
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 조례

2,368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6 2,368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9인(공무원) 1995 82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13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1 182

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 훈령 26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5 0

명예감사관제도 훈령 38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9 0

사천시 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 규칙 5인(비전임 민간인) 1995 357

김해시 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 훈령 39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5 113

밀양시 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 훈령 88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5 25

양산시 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 훈령 대형공사장 착공전 5명 이내 1994 615

의령군
주민감사청구제 조례 15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2 0

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 훈령 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4 115

함안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 훈령 5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4 0

창녕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 훈령 183인(민간인) 1994 124

고성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 훈령 5인(민간인) 1994 128

남해군

대형공사군민참관인 훈령
3인(비전임:무보수 민간인 2, 

전임:공무원 1)
1994 493

민원모니터 내부결재 100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1997 205

민원공개법정배심원 훈령
20인(비전임:무보수 민간인 18, 

전임:공무원 2)
1996 6

물가모니터 내부결재 3인(비전임:민간인 2, 전임:공무원 1) 1992 52

하동군 대형공사주민감시관 훈령 3인(비전임 민간인) 1994 17

산청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 훈령

공사장별 5명 이내(비전임 
민간인)

1994 30

민원모니터제 내부결재 52인(무보수, 비전임 민간인) 2003 175

거창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 훈령 482인(민간인) 1994 482

합천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 훈령 3인(비전임 민간인) 1994 50

계 25개 5,701

  

이상 자료:반부패국민연대 ․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주최 “시민참여를 통한 부
패방지 체계로서의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방향,”(2004.11)세미나자료를
근거로 재 작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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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권한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옴브즈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명칭 

및 관장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즉, 명칭에 있어서도 민원인 후견인제도(後見人制

度), 민원인 배심제도, 시민감사관, 행정심판제도, 정책 옴브즈만,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 각종 비리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처리 시스템의 감사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아직 옴브즈만의 명칭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으며, 그 형태 또한 의회형 옴브즈만이라기 보다는 행정부형 옴브즈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

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 이상의 구현의 수단으로 옴브즈만과 유사한 제도를 

구상하여 왔으며, 실제 이를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운영하고 있으나 옴브즈만의 

권한이나 기능에 가까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실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옴브즈만의 권한과 기능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는 대략 7개 자치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2005년 7월부터 지방자

치단체들도 제정된 법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옴브즈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동법 제정 이전 옴브즈만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고충조사위원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인적 구성 및 의사결정방식과 관

련하여 보면, 우선 그 구성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전 ․ 현직 공무원, 지방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수의 경우 정기

급여의 형태 보다는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옴브즈만

을 지원하는 부서는 대부분 감사실 또는 민원관리계에서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옴브즈만을 임명하고 있는 자치단

체를 보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양천구, 강동구, 경기도 안양시와 부천시, 충

청북도와 청주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이다.  비교적 모범적인 운영사례로 볼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 제도, 부천시의 시민 옴부즈만, 부산광역시 옴브즈

만의 형태는 그 위상에 있어서 고전적 옴부즈만을 지방화한 모습과 유사하지만, 활동 

과제는 훨씬 협소하고 왜곡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운영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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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운영사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

례”(2000.05.20 조례 제3740호 제정, 2002.07.15 조례 제4018호 개정)에 따라 행정

기관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옴브즈만제도와 유사한 ‘시민감사관’을 설치․운영하

고 있다.204) 즉, ‘시민감사관’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시

민의 권익을 구현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

(들)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시의 권한사항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및 ‘고충민원’에 

대한 감사(조사)의 청구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충민원’이라함은 민원사

항 중 시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

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

리의 구제나 불편․부담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205) 

시민감사관의 지위 및 자격과 관련하여 보면, 감사관은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두

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

민감사관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3세 미만의 자 중206)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자문회의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07)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관의 업무관할은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자

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정하고 있

다.208) 

  주민감사청구209)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면, 20세 이상의 시민 200인 이상의 

204)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조 참조.

205)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 참조.

206) 시민감사관의 자격을 보면, 감사원에서 3급 이상 감사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대검찰청, 고등

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등에서 3급 이상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자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서 3급 이상으로 공직에 재직한 자, 변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7)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4조 참조.

208)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8조 참조.

209)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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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주요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자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받은 때에는 주민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감

사청구 제외대상은 시의회에 관한 사항,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

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

사중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210)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감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사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11) 이러한 점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서울시가 실시․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는 고전적 옴부즈

만의 기능 및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2005년도 상반

기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표표표9999》》》》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05200520052005년도 년도 년도 년도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운영실적운영실적운영실적

� 접수 및 처리                                  

(단위 : 건수)

구  분
청     구 처      리

계 주민감사 시민감사 계 완    료 진 행 중

계 6 5 1 6 4 2

 � 분야별 감사청구 현황

계
도  시
교  통

건  축
주  택

토  목
건  설

공  공
시  설

상․하
수  도

세  제 
행  정

일  반
행  정

기 타

6 - 1 - - - 1 4 -

  위의《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실

적은 청구 6건에 처리된 건이 4건, 진행중인 건이 2건으로 비교적 처리실적은 양

호한 편이다. 분야별 감사청구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이 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에게 감사청구

210)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3조 참조.

211)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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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축 및 주택관련, 세무행정 관련 감사가 각 1건으로 나타난다. 감사 결과, 시

정권고 건은 없으나 제도 개선은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결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단순히 훈계 등으로 끝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현재 운영하

고 있는 시민감사관 운영제도가 형식적인 옴브즈만에 그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나나나나. . . .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운영운영운영212)212)212)212)사례사례사례사례

  우선 시민 옴브즈만의 직무를 보면, ①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② 스

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③ 시정을 감시하고 비

위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④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⑤ 권고, 의견표명 등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 옴브즈만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그중 1인을 대표 시민 옴브즈만으로 한

다.213) 시민 옴브즈만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

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중

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214) 옴브즈만은 비상근 특별직의 지방공무

원이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과 관련 된 직위, 시와 

특별한 이해를 가진 기업이나 단체 등의 임원을 겸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고, 상당액

의 보수를 받는다.215)

신청 및 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보면, 시민 옴브즈만은 시민으로부터의 신청에 기

초하여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의 발의에 의해 직권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

212) 부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지방행정 차원의 시민옴브즈만 조례를 설치․운영한 자치단체로서 

1997년 조례 제정이 이후 지금까지 총 2번의 개정이 있었다. 최근 2005년 3월 규칙 제1409호로 

개정되었다.

213) 대표시민 옴브즈만은 시민 옴브즈만이 1인일 경우에는 당연직 대표시민 옴브즈만이 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회경력, 시민 옴브즈만의 근무경력,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부천시 시민 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참조. 

214) 부천시 시민 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참조.

215) 부천시 시민 옴브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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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받고 예외적으로 구두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한

편, 시민 옴브즈만은 고충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

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민 옴브즈만이 고충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시민 옴브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16) 

조사 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민 옴브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또한 시에 대하여 제

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

은 시는 당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시는 당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

야 한다. 시민 옴브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민 옴브

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민 옴브즈만은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민 옴브즈만은 권고, 의견표

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217)

이와 같이 부천시의 경우, 시민옴브즈만은 소속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

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과제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천시 시민 옴브즈만의 운영현황에서는 고충처리적 성격의 업무 이외

에 옴브즈만이 스스로 제기한 사안의 발의와 채택조사 등의 활동이나 적극적으로 시

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한 사례, 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등의 활동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부천시의 시민 옴부즈만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도한 것

으로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천시 시민 옴브즈만의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부천시의 실제적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2004년의 경우 총 106건이 접수되어 고충조사결과 행정행

위가 정당하여 신청인에게 불가 통보한 민원이 10건, 신청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

216) 류지태, 앞의 논문, pp. 21-23.

217) 류지태, 같은 논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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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충해소 일환으로 대안제시 및 안내한 민원

이 59건, 조사중 시정으로 해결한 민원이 12건, 시에 권고・의견 표명한 민원이 

총 25건이며 이중 수용하여 시정하거나 제도개선한 민원이 92%인 23건이며, 시에

서 수용불가 통보받은 민원이 2건이다.218)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분야가 32

건으로 전체의 30.2%를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행정분야가 24.6%인 26건을 점하

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대부분이 단순 민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실례로 노래방 영업정지처분 보류 요구, 주택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정 요

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시민 옴브즈만 제

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안건이나 처리 내역이 미미한 것은 민원접

수 및 처리 경로의 산재, 시민 옴브즈만의 행정적 독립성과 법률적 권한이 지극히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천시의 시민 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2항 시민 옴즈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시에 대하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위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시는 당

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시민감사관의 권

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해 관련 실과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상급 

감사기관이나 의회의 의견, 또는 법률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의 권고안을 받

아들이려는 경향이 많고 그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을 유도

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3조(사무관할제외) 시

민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3항 시민 옴부즈만 사무기

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옴브즈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는 상위 법령과의 저촉 관계로 전문조사요원을 선임하지 못해 공무원을 파

견해 시민 옴브즈만의 활동을 보조하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제

적 통제와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은 부천시장이 가지고 있어 그 운영에 있어서 형

식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 보조요원은 시민 옴브즈만이 시민고충 안을 처리함에 있

어서 필수적인 자료와 정보를 취합하고 법률적, 행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하

나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써 이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18) 부천시, 2004년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p.1.



- 131 -

다다다다. . . .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사례사례사례사례

  부산시는 시민들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시민의 권리 보

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8

월 12일 열린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순수 민

간자문기구로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갈등구조가 깊어지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

복민원에 대한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규의 타당성, 관계법령, 제도의 합리

성 등 종합적인 개선 여지를 최종 심의하여 해당부서에 시정권고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부산의 시민 옴브즈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을 직능별로 

살펴보면 변호사가 3명이고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가 각각 2명이며 건축사, 회

계사, 사회복지사가 각 1명씩으로 각 분야별 명망이 높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

다.219) 지금까지 시민들의 고충민원은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여 왔으나 전국에서 쏟아지는 민원을 서울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다수의 고충민원은 지방에 이첩되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내용이 다소 미흡하

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가 시민의 고충민

원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부산지역 위원들이 직접 처리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 시장선거 

당시 시민단체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 경실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의 전화,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등 7단체)의 제안사항을 

부산시가 수용한 것으로 협치 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시민단체들이 반기고 있

다.220) 

  부산시는 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위원회에 접수 된 민원은 보

름 이내에 위원회 상정여부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위원회는 상정

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219) 옴브즈만의 주요 인적 구성을 보면, 부산시는 2005년 5월 12일 위원장에 변호사를 위촉하고  

부산시와 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각 3명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 9명을 본 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하였다. 

220) http://www.busa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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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대상 민원은 위원회에 별도로 접수되는 민원과 

3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기한 집단민원 중 해 주지 않은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 

대표의 신청을 받아 최종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 하여,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지역통

합과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 감사실에서

는 당분간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1)

라라라라. . .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사례사례사례사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옴부즈만 제도로 시민감사관제가 있다. 

2003년 행정자치부에서 부패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침을 

주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3년 자체 방침을 만들어 15명의 감

사관을 위촉해 운영해 오고 있다. 

  감사관의 임명은 5개 자치구당 2명을 추천 토록하고, 시민단체협의회에서 5명을 

추천받아 시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다. 

  시민감사관의 임무로 첫째,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하

여 시장에게 청구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와 10인 이상의 다수인 민원 및 사

회・직능단체에서 요구하는 감사 등 다수인 민원 등의 감사 참여, 둘째, 시정발전

을 위한 의견수렴 및 건의 활동, 셋째,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 공무원의 비리, 부

조리,・불친절 행위, 부작위로 인한 시민권익침해행위 등 각종 비위 제보 활동으로 

정해 놓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03년 3월 10일 15명의 감사관을 위촉했고, 2004년 7월 2일 시

민감사관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5명의 감사관을 추가로 위촉했고, 2005년 3

월 22일에는 2차 활성화 대책으로 2회의 정례회의를 4회로 확대하고, 전문분야별 

소그룹 구성 운영을 결정해 3개분과 전문 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시민감사관제의 운영 실적으로 보면 2004년에는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에 2

명 참여, 동구, 서구, 광산구 종합감사에 각 2명씩 6명 참여 등 총 4회의 감사에 8

221) 참고로, 부산시의 지난해 300명 이상 연명으로 재출된 집단민원은 70여건으로 1000명 이상이 

28건, 500~1000명 이하는 20건, 300~500명이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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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참여한 것이 전부이다. 2005년 11월 현재는 정례회의 2회와 소그룹회의 4회 

등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과 2005년에는 10인 이상의 집단 민원이 

1건도 없어서 이에 대한 감사 참여는 전무했으며, 정례회의와 소그룹회의는 주로 

현장 방문과 현장에서의 질의 응답형태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운영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6월에 개최한 2/4분기 정례회의를 보면 총 30명의 감사관 중 16명이 

참석했고, “시민감사관에게 당면현안업무 설명 및 동복취수장에 대한 현지 견학을 

통하여 시정을 알리고 긍정적으로 이해시키는데 기여”222)한다는 취지로 시민감사

관 동향 등 감사관실 현안업무보고를 위해 동복 취수장에서 개최했다. 현장 설명 

후 질의 응답과정에서는 체계적 물관리를 위한 기술직 보강, 노후수도관 교체, 수

원지 준설계획 수립을 통한 비상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일반적인 정

책 건의와 질의가 이루어졌다.

  9월에 개최된 소그룹 회의는 7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김대중 컨벤션센타 현

지방문 및 문화정책실, 관광체육국, 경제통상국 분야 업무보고 후 질의 및 건의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수도 활성화 대책, 관광 자원의 전국화를 통한 

광주의 위상제고, 대기업 유치 및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 등 몇가지 건의가 있었

다.

  아울러 2003년 3월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민원접수 16건, 자

체 건의 22건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인 다수민원에 대한 감사 참여와 각종 비위 

활동 제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광주광역시의 시민감사관제는 정례회의와 소그룹회의를 개최해 실국별 

업무보고와 질의 및 건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설립취지와는 부합되지 못한 측

면이 많다. 그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민감사관제는 초보적이

나마 시민형 옴브즈만 형태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전혀 별개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정행위 또는 정책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적이 전무하다. 그 이유는 

업무보고 및 정보의 공유가 전문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22) 광주광역시 감사관실, 시민감사관 회의 결과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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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국별 업무보고 수준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

계획서 수준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깊이가 일반적이어서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이에 대한 문제

점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정보의 사전 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관의 인적 구성의 문제이다. 현재 30명의 감사관중 절반인 15명이 전

직 공무원 출신이거나 관변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제보나 의견 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3개 분과로 소그룹을 구성하였으나 이는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전문화되어 있지 못해 그에 상응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2003년 이후 2005년 10월까지 시민감사관들이 시정 발

전을 위해 제시한 22건의 건의 사항을 보면, 도로표지판 명칭 변경 요구,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의 조기 착공 및 완공요구,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생태환경 복원사업 

요청, 시외버스 회차지 변경 요구 등이 전부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거나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안들이다. 

  셋째, 감사관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문제이다. 지금까지 참여율을 보면 

소그룹회의는 60~70%이지만 정례회의는 50%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회의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실국별 업무 보고가 당일에 이루어진데서 기인하고 있다. 시민감사관 모두는 자체

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일과 시간 내에 회의를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되는 업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시정발전 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는 것

이다. 

  넷째,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해주는 인력이나 기구가 전무하

고, 감사관실 소관업무라는 것만으로 회의 및 일정을 감사관실에서 정해주는 정도

이다. 아울러 시민감사관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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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감사관의 의견제시 및 건의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타시도에서 시행

하고 있고 상위 기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광주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시민감사관제 또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2. 2. 2. 2.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옴브즈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옴브즈만과 

유사한 여러 제도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제도나 부천시의 

시민 옴브즈만의 형태는 그 위상에 있어서 고전적인 옴브즈만을 지방화한 모습과 

유사하지만, 활동 과제는 훨씬 협소하고 왜곡된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

특별시의 시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

례’(2000.05.20 조례 제3740호 제정, 2002.07.15 조례 제4018호 개정)에 따라 행

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현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시

의 권한사항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및 고충민원에 대한 감사(조사)의 청구를 다

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전적 옴브즈만 과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비해 부천시의 경우 소속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

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옴브즈만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옴브즈만의 권한에 있어서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

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 조정’,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

도록 권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공

표’ 등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권한과 과제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천시 시민 옴

브즈만의 운영현황에서는 고충처리적 성격의 업무 이외에 옴브즈만이 스스로 제기

한 사안의 발의와 채택조사 등의 활동이나 적극적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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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한 사례, 또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등의 활동성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제도로 실

시하고 있는 시민 옴브즈만의 과제는 실제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고충처리위원

회 성격의 수동적인 업무처리 체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옴브즈만의 형태 또는 활동 과제에 대한 소극적이고 제

한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 시민 옴브즈만의 활동을 

행정집행자인 자치단체의 입장에서의 효율성, 즉 ‘효율적인 민원처리’의 수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의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모

니터링의 과제를 포기해버린 점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점들을 보다 세분화 시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 . .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본래의 본래의 본래의 본래의 기능상 기능상 기능상 기능상 문제문제문제문제

  옴브즈만의 본질적 기능 가운데 하나는 제도가 시민위주의 성향을 지향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기구 구성상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옴브즈만

의 임명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

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소속

된 위원회 형태를 띠고 있다. 전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에는 옴브즈만

에 대한 권한부여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모든 공무원은 행정부시장에 소속되게 되어 있으므로 부시장 직속으로 조례를 변

경한 바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 구조가 강력한 집행부 중심의 기관 분립형으로 되어있기 때문

에 옴브즈만의 설치가 집행부로 귀속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의회형과 행정부형이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유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구제기관들이 현재와 같이 집행부의 한 

부서 형태를 띠게 되고, 고충처리담당관이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편제된다면, 시민

위주의 성향은 반감될 것이 분명하고 또 옴브즈만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확

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현행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이와 같은 형태가 옴브즈

만의 본질에 합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권익구제기관이 보유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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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주의 성향과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상실되게 되면 사실상 권익구제기관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독립성과 시민위주의 성향을 반

감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감사실 혹은 소속자치단체의 옴브즈만 지원부서 관

료들에 대한 의존성향에 있다. 그 결과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소위 자

기 식구들(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의 조사를 담당․진행하게 된다. 물론 조사 이후 최

종판결은 고충처리위원회(옴브즈만평결)에 의해 내려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의존하는 사건의 개요와 관련 자료가 감사실 혹은 해당 부서 관료들에 

의해 작성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옴브즈만들도 집행부서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해 주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행정 옴브즈만이 그 본래의 성향을 드러

내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옴브즈만을 전임제 상근직으

로 선발하려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나나나나. . . . 권한상의 권한상의 권한상의 권한상의 문제문제문제문제

  옴브즈만의 권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요구 및 조사권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옴브즈만이 독자적인 관점에서 자료조사와 사건의 분석을 담

당할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외에, 각 지방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

충처리위원회는 자료수집과 조사를 위해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단순한 협조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양시의 경우는 ‘안양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조사의 방법)에서 ‘관계부서에 대한 설

명요구 또는 관계자료 제출요구’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 

처럼 자료조사와 조사권한에 관한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범위를 초월하여 타 자치단체 혹은 상급지방자치단체, 중앙 정

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갖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초월하는 사안223)이 많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

223)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자치사무의 비율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의 권한을 초월하는 

시민을 많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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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기초자치단체가 옴브즈만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무력감을 낳는다. 중

앙정부 차원에서 일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옴브즈만의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더구나 제기된 민원의 처리기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보다 장시간을 소

요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관할범위의 한계를 여전히 내재시

킨 채, 민원인들이 고충으로 제기한 문제가 다시 고충으로 되는 처리기간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과 재량권의 이양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

고 제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범위를 초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고충처리위원회로 사안을 이관시켜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다다다. . . . 언론과 언론과 언론과 언론과 선거를 선거를 선거를 선거를 통한 통한 통한 통한 영향력 영향력 영향력 영향력 행사의 행사의 행사의 행사의 문제문제문제문제

  옴브즈만은 직접적인 집행력을 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물지 못하는 개’로 

비유되기도 한다. 행정이나 재판에 관한 부당한 사례를 직접 시정할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224) 옴브즈만제도는 본질적으로 

언론과 선거라는 간접적이고 유연한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옴브즈

만제도가 간접적이고 유연하며 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

과 선거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활용이 저조하고, 제기되는 사안이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을 활용할 성격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아직은 자치단체가 위계질서적 행

정관념이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

기 때문에 언론의 활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

224) Notorn, Alan, International Handbook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 A Comparative 

Analysis of Advanced Democracies (Aldershot: Edward Elgar,1994), p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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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현재 각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과 관

련된 업무담당자들이 옴브즈만의 본질을 이해하기 보다는 여론의 모니터를 위한 

장치 내지는 여타의 부서에 병설된 민원처리 부서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옴브즈만의 도입을 위한 모델과 운영지식의 부족도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의 경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웨덴과 일본을 방문한 후 일본 가와사키 

사례를 참고로 하여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각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학습, 연구하면서 제도에 대한 도입을 시도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

고, 또한 업무 처리 역시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해 볼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상임위원회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는 회의시간 조정의 곤란과 내용적 심도 부족 등으로 인해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 결과 민원인들이 고충으로 제기한 것이 다시 고충으

로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략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

간은 30일 정도이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업무처리 

기간은 약 5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225)

라라라라. . . .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문제문제문제문제

(1) 민원후견인226)제도

  민원후견인제도는 행정권의 남용이나 불량행정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민원

인이 두 번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모든 민원을 1차 접수기관에서 필요

한 절차를 이행하여 책임지고 종결 처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동 제도는 지방자치

단위에서 옴브즈만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가 시행한 이래 현

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민원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도 및 시․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자치단체 소속 

225) 이종수, 앞의 논문, pp. 243-244.

226) 여기서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면, 그 민원이 종결처리 될 때까지 민원

처리상황을 독촉, 지원, 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으로 동일기관 내 여러 부

서, 상하 기관 간, 유관기관 등에 관련된 민원으로 하고 있으며, 처리기간 7일 이내 또는 관련부서

가 1개 부서인 민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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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후견인의 업무는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독촉, 감독, 지원하며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한 후 완결된 민원을 민원처리 주관부서로 제출하고 있다. 또

한 후견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민원인 불편발생 여부와 위법, 부당사항 발생여

부에 대한 확인, 독촉 및 관련조치 기능도 하고 있다. 한편, 의왕시의 경우도 2004

년부터 민원처리시간이 10일 이상이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을 지정해 민원을 처리해주는 ‘민원후견인제(民願後見人制)�를 시행하고 있다. 주

요 해당 민원은 공장 신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법인묘

지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골재채취허가 등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

리는 20개 항목이다.227) 이와 같은 후견인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후견인제도

는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되는 처리기한 7일 이상의 복합민원에 관하여 사전에 민원

목적 달성을 위한 독촉, 감독,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옴브즈만과 비슷한 기능을 갖

고 있다. 그러나 위 제도는 도, 시․군청 소속공무원이 후견인이 되는 제도로 민원처

리의 절차에 대하여 독촉, 감독, 지원하는 제도로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후견인

의 태도에 따라서 업무의 운영성과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즉 행정기관의 자의적 제

도라는 점에서 특히 업무의 독립성이 문제시 되며, 후견인의 자의적 태도에 따라서 

만족도가 결정되는 점에 있어 독립된 별개의 기관의 지위와 위치에서 시민의 불평, 

불만, 고충을 해결해 주는 옴브즈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行政審判)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

되며, 법적 기속력(羈束力)에 있어서 청원이나 진정 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은 행

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

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여기서 행정심판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위법․부당

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해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를 

227) 『조선일보』, 2004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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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넓은 의미에서는 분쟁을 전제로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행정작용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청에서 

행하는 사전절차로서의 행정절차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

상 행정심판은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상의 위법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

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

을 요구하고 행정청에서 심판하는 쟁송절차라는 요건을 갖춘 좁은 의미의 개념을 

말하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개별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불복신청, 

소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과 목적을 지닌 

행정심판은 구체적 기능에 있어서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

모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상의 문제는 그 분야가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이 신속, 정

확하게 이루어져야 행정능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경우는 행정에 관

한 전문성, 기술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를 거치는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소홀하게 되는 점도 적지 

아니한 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단시일 안에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국민

권익구제를 도모함을 그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

율적 통제기능도 도모하고 있는데, 행정상의 문제가 법원에 의하여 다루어지기 전

에 처분청 또는 그 상급 감독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실현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자기통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동 제도의 법적 성질은 법을 해석․적용하는 판단작용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한편 일종의 행정작용으로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행정처

분의 성질도 가진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가 준용

되기는 하지만 이 점만 가지고서는 행정심판이 재판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

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으로 행하는 것인 만큼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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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한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행위

로 인하여 도민의 권익을 침해받거나 그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

정조치를 행하는 옴브즈만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와 법원의 통제 미흡을 보완

하여, 국민의 고충을 신속,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발의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행정

심판법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행정심판은 본

래의 옴브즈만이 독립된 기관이 이를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문제를 처리하지만, 행

정심판은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에 종속되어 그 업무 역시 행정기

관 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옴브즈만제도는 업

무의 독자성 등이 담보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는 옴브즈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고는 있으나 실제 옴브즈만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립적인 고유권한을 가지

고 있지 않다. 또한 자치단체 내에 소속되어 있기에 행정심판은 해당 민원의 인용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은 업무처리의 공정성이 크게 저

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원 ․ 진정제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請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228), 청원법은 청원을 받은 행정기관

에게 심사처리의무와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청원이나 진정은 행정권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이어 받아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경우에는 지방

의회에 청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229) 이러한 규정에 따를 때 청원은 다음

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청원은 주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희망의 표시로도 할 수 있다. 

  둘째, 청원은 누구든지 어떠한 기관, 즉 국가의 모든 기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228) 헌법 제 26조 참조.

229)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6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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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기간의 제한 없이 어떠한 사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청원은 심사절차, 제정형식, 통지형식 또는 판정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

력이 없고 청원에 대한 통지행위는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희망을 진술

하는 행위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한편, 청원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

다. 그리고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원회 또는 본회

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

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

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230)

  청원이 채택되면, 대부분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하게 한 후 의회로 지체 

없이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원사항의 사무를 주관하는 집행

기관의 관련 공무원이 심사단계에서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청원심사를 위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청원을 소개한 의원과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하여 효율적인 민

원인의 고충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원 및 진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우선 청원은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요한다. 또한 청원의 처

리는 지방의회의 의안으로 채택,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이송 처리를 하

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옴브즈만은 행정기관을 조사 후 권고 또는 시정하는 점

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옴브즈만은 청구에 있어서 특별한 요건 없이 

구두나 문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청원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절차가 번거롭다. 

230) 천병태, 『지방자치법』(서울: 삼영사, 1998), p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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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민 감 사 청 구 제 도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제도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을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시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를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제외 

대상, 처리 기한, 서면통지의무, 시정조치 요구권,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행정참여와 지역행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1999년에 도입된 동 

제도는 까다로운 절차와 법적 제약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언급

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13조 규정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 내에서 

주민 연서로 상부기관에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도록 했지만, 각 지방

자치단체에선 조례로�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

면 청구조차 어렵게 규정하는 등 조직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주민감사청구 건수는 43건에 불과하고, 그 중 42%(18건)는 청구요건 미비 등 이

유로 각하되어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231)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단 1명

의 주민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독립적 감사위원회가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 경우는 감사와 관련된 발의 자체부터 어렵게 해놓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원활한 주민감사청구제도 가동을 통한 ‘클린행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볼 수

231) 특히 울산시의 경우 동구주민회가 동구청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지만 �구체성 부족�

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경상북도는 시․군에 따라 최고 500명 이상의 동의를 규정해 2005년의 경우 

그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 행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주민 수백 명의 동의서

를 받아 시․도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인 주문이다. 『세계일보』, 2005년 4월 6일

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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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제제제5555장 장 장 장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방행정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방안방안방안방안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활동 활동 활동 활동 및 및 및 및 조직운영의 조직운영의 조직운영의 조직운영의 측면측면측면측면

1. 1. 1. 1.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업무의 독립성 독립성 독립성 독립성 확보확보확보확보

  지방행정 옴브즈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옴브즈만의 업무

가 독립적이고 불편부당(不偏不黨)해야 한다고 본다. 옴브즈만의 본래 임무는 민원

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편부당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옴브즈만

은 민원인의 이익대변자도 아니며 행정기관의 행위를 방어해주는 사람도 아니다. 

옴브즈만은 사건 양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주는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옴브즈만이 외부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두려움과 편견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

한 독립성이 요구되며 이같은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때 불편부당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립성이란 옴브즈만의 존재이유(raison detre)의 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옴브즈만이 다른 민원처리제도와 구별되는 것도 바로 독립적인 

민원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1993년 영국 옴브즈만협회에서 옴브즈만이라는 명칭의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성

(independence)에 대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있다.232) 즉, 옴브즈만이 민원을 조사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옴브즈만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232) Roy Gregory, "Building An Ombudsman Scheme," Linda C. Rief(Ed), The international 

ombudsman anthology (Edmonton, Canada: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1999),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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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는 것이다. 옴부즈만의 임기와 정년도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며, 옴브즈만

의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특히 옴브즈만의 임기 중에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함부로 해임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업무영역에 있어서

도 옴부즈만은 신청민원이 자기관할에 있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

어야 한다. 

  옴브즈만의 독립성은 그 조사대상이 대부분 행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로

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지만, 옴브즈만이 개별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진실로 불편

부당하게 되려면 옴브즈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의회로부터도 간

섭을 받아서도 안된다. 이러한 독립성의 문제는 세계 옴브즈만협회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들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성

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옴브즈만이라는 명칭을 결코 사용해서 안 된다고 하였

다.233) 서구의 고전적 옴브즈만제도는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집행부의 

행위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의회소속으로 되어있다. 예컨대 스웨덴, 덴마크, 핀란

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의 옴브즈만은 의회의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옴브즈

만은 의회에 의해 선임되고 의회에 의해 해임되며 의회에 대해 활동실적을 보고하

도록 되어있다. 옴브즈만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부보다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국가로 뉴질랜드, 네덜란드, 미국 하와이주,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등을 

들 수 있다.234) 

2. 2. 2. 2.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확보확보확보확보

  옴브즈만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

하면 당파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84년 세계 옴브즈만회의에서 오스트레

일리아의 옴브즈만인 백웰(R.D. Bakewell)은 옴브즈만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35) 

233) Ibid.., pp. 132-133

234) Ibid., p.133.

235) Gerald E. Caiden & Daisy A. Valdes, "Maturation Issues For The Ombudsman," linda C. 

Rie(ED), The international Ombudsman Anthology (Edmonton, Canada: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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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 그리고 정책내용과 그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옴브즈만은 민원조사상 필요한 경우 장관의 정책형성을 포함

하여 정책의 문제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옴브즈만의 개입주의 입장은 

종종 정치적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옴브즈만은 민원조사결과 드러난 과오행정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목소

리를 높이게 되면, 그러한 주장이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치권은 옴브즈만의 임명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옴브즈만의 관할범위와 

자원배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옴브즈만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신

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백웰은 이러한 당파적 정치 논쟁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치적 고려로부터 벗어나 객관성 높은 권위에 기초를 둔 옴브즈만의 영향

력을 강조하였다. 즉, 옴브즈만이 정치적인 눈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게 되면 옴브즈만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 독립성(independence)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236) 

  따라서 지방 옴브즈만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기 중에 간섭 받지 

않도록 적정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 임명에 있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

아 단체장이 위촉하고 법률을 위반하여 사법당국에 구속되는 등의 특별한 위법행

위가 없는 한 임기 중에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옴브즈만의 자격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은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3. 3. 3. 3.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활동 활동 활동 활동 과제의 과제의 과제의 과제의 명확화 명확화 명확화 명확화 및 및 및 및 자체 자체 자체 자체 발의권 발의권 발의권 발의권 확보확보확보확보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옴브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써  옴

브즈만의 활동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형식적인 고충민원의 처리라고 하

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과제의 인식에서 벗어나 발의조사, 시정권고나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옴브즈만의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Ombudsman Institute, 1999), pp. 103-104.

236) Ibid..,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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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위에 있어서도 단순히 민원인들이 제기한 분야나 사안을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먼저 옴브즈만이 나서야 할 것이다. 즉, 어떤 주민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을 통하여 시정․권고하는 일 등이 지방 옴브즈만의 

활동 과제 속에 중심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현행 옴브즈만 관련 법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

들로부터 고충민원이 신청 또는 접수되어야만이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237) 그러

나 현재 한국의 경우 지방행정에 있어서 명문화된 법규 정비를 통해 최초로 실시하는 

옴브즈만인 만큼 옴브즈만이 시민에 의한 고충조사 신청이 없이도 옴브즈만의 독자적 

판단과 권한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발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옴브즈만의 자체발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 체계의 옴브즈

만의 조사활동과 시정노력이 반드시 일반주민들에 의한 직간접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시작되는 ‘신청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와 부당 사례의 해결노력을 소극화 시킬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옴브즈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미약하고, 조사신청 접수 건수

가 적을 경우 이러한 신청주의에 의한 옴브즈만 운영은 옴브즈만 운영제도 자체를 위

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본다.

 

4. 4. 4. 4.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옴브즈만의 시정권 시정권 시정권 시정권 및 및 및 및 공표권에 공표권에 공표권에 공표권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확보확보확보확보

  옴브즈만의 민원 조사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이 확인된 경우 그러한 

과오행정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민원인이 있어야 할 상황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옴브즈만의 시정권고의 충분성과 실효성의 문제이다. 시정권

고의 충분성이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민원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관계기관이 충

분히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정권고의 실효성이란 관계기관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방안을 

제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권고 조치의 충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 옴브즈만의 경우 민원조

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관계행정기관의 

237) 옴브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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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적절한’ 시정고치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

한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238) 시정권고의 충분성

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그러한 과오행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있어

야할 상황으로 민원인을 되돌리기 위해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한 조

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과오행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사과를 받

는 것도 충분한 치유책이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원하는 서비

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민원인이 관계기관의 잘못으로 재산적 손실을 입었거

나 금전적 비용이 들어간 경우 이자를 덧붙인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도 있어야 한

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잘못으로 비재산적, 비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다소 복잡해지는데 이 때에도 위원회가 민원인에게 금전적 치유책을 권고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원인이 과오행정으로 인해 보통사람으로서 수용하기 힘

들 정도의 고통과 불편을 겪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옴브즈만도 이러한 정신

에 기초를 두고 과오행정의 치유책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재산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겪었던 고통의 등급에 따라 위자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

다. 영국의 의회 커미셔너도 불손한 태도, 성가심 등 무형의 고통에 대해 얼마만큼

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239) 한국 옴브즈만의 경

우 현재까지 비물질적 비재산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준 적은 없으나 앞으

로는 선진국 옴브즈만과 같이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시정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문

제가 되는 것은 강제 이행력 있는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직 옴브즈만들은 이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240) 강제력 없는 권고권이 

23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 1항

239) Roy Gregory, op.cit,, pp.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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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옴브즈만의 특성에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묵살되는 

것을 두고 ‘이빨 없는 호랑이(toothless tiger)’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이와 같이 권

고권한 밖에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옴브즈만제도가 민원해결에 있어서 다른 권리구

제수단에 비해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비공식성, 간편성, 신속성, 저비용 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정권고의 강제력과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옴브즈만도 새로

운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강제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는 없

다.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는 위원회 결정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이해 설득시킴으로써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며 그래도 받아들여지

지 않는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비판함으로써 간접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셋째, 시정권고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위원회는 시정조치만 권고할 수 있을 뿐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단순히 시정권고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으며 해당 

행정기관에 의해 수용되어 이행될 때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며 위원회

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의 시정권고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행정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법학교수로서 호주 옴

브즈만을 역임한바 있는 데니스 피어스(Dennis Pearce)는 그의 옴브즈만 경험을 

통해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확인했는데, 옴브즈만에게 민원을 가장 많이 가져다주

는 행정기관일수록 옴브즈만과 가장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

면에 옴브즈만에게 민원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행정기관은 옴브즈만의 민원조사 

개입에 대해 보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내린 처분에 대해 보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우선 그들 기관 내 행정처분에 대한 내부적인 

재검토 장치가 없다는 것으로서, 일단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해 

일반국민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의사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가장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일수록 옴브

즈만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생산성 내지 능률성 제고

에 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기관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적정절차(due process)를 준

240) Dennis Pearce, op.cit,, pp. 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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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개인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옴브즈만의 권고는 중요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와 행정기관 간에는 이러한 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두고 항상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편

리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이러한 효율성 내지 능률성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라는 독점적 기업은 대개가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성격

이 강하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외부기관에 의해 그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꼭 따

져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강제력 없는 옴브즈만의 시정권고 수용률의 제고를 위하여 의회의 관여가 

매우 중요하다. 옴브즈만의 시정권고 불수용 사안에 대해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옴브즈만 권고의 이행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에서는 옴브즈만의 시정권

고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의회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며 덴마크, 스웨

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의회 내 기존 관련 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

하기도 한다. 민원사건과 관련한 옴브즈만의 비판을 인정하고 옴브즈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을 비판하는 의회 위원회의 보고서는 옴브즈만의 비판보고서보

다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옴브즈만의 민원처리 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 특별보고서, 때로는 개별사건 보

고서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표권은 옴브즈

만의 권고 권한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한

국의 경우 행정부형 옴브즈만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이같은 공표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옴브즈만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과오행정(maladministration)

을 공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5. 5. 5. 제도 제도 제도 제도 현실화를 현실화를 현실화를 현실화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조례제정과 조례제정과 조례제정과 조례제정과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확보확보확보확보

  우선 지방행정 분야에서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상위법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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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는 조항과 수행업무,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활동비 지원, 사무기구 설치, 제도 개선의 권고 및 의

견의 표명,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을 명시하고 있고, 법 규정 외에 조직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할 수 있다. 특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3장 21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명

시하고 있는 임의 조항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이며, 사무기구에 

대한 명확한 설치 방침이나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행정 옴브즈만제

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현실적인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례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듯이 단체장 직속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고, 시민 옴브즈만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편을 통해 정식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구비례에 의한 사무기구의 정원 확정, 사무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민 옴부즈만의 권한,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의 지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철저한 독립성을 중심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이나 제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단

순 참고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편성이 필요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시민 옴브즈만이 그 고유의 업

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추어 임의적으로 책정한다면 제도 

운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

한 예산확보와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국의 6대 도시를 비롯한 광역지방자

치단체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의 급여도 충당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 옴브즈만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에 대

해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매칭펀드 방식과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통해 옴브즈만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

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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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내의 예산을 시민 옴브즈만제도 운영 예산으로 강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6. 6. 6. 6. 옴브즈만제도에 옴브즈만제도에 옴브즈만제도에 옴브즈만제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 대 대 대 주민 주민 주민 주민 홍보강화홍보강화홍보강화홍보강화

  옴브즈만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옴브즈만의 존재와 기능을 잘 알지 못

한다면 옴브즈만제도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 단위에서 실시되

는 옴브즈만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행정 옴브즈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옴브즈만제도에 대한 대 주민 홍보의 중요성은 크다. 즉, 국민고

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한지 10여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옴브즈만이 주민의 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널리 알리는 홍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방송

국,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각종 회의 및 모임 참

석 강연, 안내 팜프렛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옴브즈만의 존재와 활동

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단체들을 활용한 홍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옴브즈만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제도 본래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옴브즈만제도를 잘 모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 옴브

즈만의 존재와 기능을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는 옴브

즈만제도가 다른 권리구제기관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집중 홍보해야 할 것이다. 특

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

부분의 시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더

더욱 모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들은 행정상의 문제제기나 건의가 있을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일간지, 도․시보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도입 취지부터 기능, 활동내용, 참여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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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옴브즈만 설치 설치 설치 설치 분야의 분야의 분야의 분야의 측면측면측면측면

  영국과 일본의 지방 옴브즈만 운영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단위에서 

운영이 용이한 옴브즈만은 특정 행정분야 중심의 특수 옴브즈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241) 무엇보다도 특수 옴브즈만은 특정의 행정 분야나 사업 분야의 업무

만을 관할하며 제도와 기능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는 옴브즈만으로서 이는 

현재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242) 전문 옴브즈만은 특정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1970년대 들어와 기존의 시스템들로 잘 해결되지 않

는 새로운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데 따르는 국민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국에서는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경

찰, 교도소, 교육, 징세, 프라이버시, 정보공개 등 공권력의 발동과 관련된 모든 활

동 영역에서 특수 옴브즈만제도의 설치․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 옴브즈만은 

스웨덴의 소비자 옴브즈만, 영국의 의료 옴브즈만과 경찰 옴브즈만, 독일의 군사 

옴브즈만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통제 보다는 행정구제에 보다 중점을 두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243) 

  한편, 특수 옴브즈만의 도입 분야는 각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특수한 사회․문화

적 상황에서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 특수 옴브즈만 도입

은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옴브즈만 영역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갈등조

정에 있지만 스웨덴의 소비자 옴브즈만244), 장애인 옴브즈만, 언론옴브즈만 등의 

경우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기업자 등의 법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241) 이러한 특수 옴브즈만의 시초는 1915년 스웨덴에서 설치된 군사 옴브즈만(Military 

Ombudsman)으로 1968년 일반 옴브즈만과 합병될 때 까지 존재하였다. 

242) 스웨덴의 특수 옴브즈만 설치에 영향을 받아 독일은 1978년 정보 보호 옴브즈만, 영국은 1973

년 의료행정 옴브즈만, 캐나다는 1969년 공용어 옴브즈만, 1973년 교정보호 옴브즈만, 1977년 프

라이버시 옴브즈만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24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옴브즈만제도 연구자료집』(2004), p. 14.

244) 소비자 옴브즈만과 관련하여 보면, 현재 사적 옴브즈만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은 법률상 조정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적인 성격의 옴브즈만을 지방단위

에서 직접 관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155 -

및 시정권고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일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특수 옴브즈만은 한국의 지방단위에서도 시행 가능한 옴브즈만이라고 생각된다. 

  이 가운데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특수 옴브즈만

으로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투자가나 이미 투자가 되고 

있는 개발사업자의 투자개발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청취하여 이를 투자․개

발 담당기관에 전달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옴브즈만’을 들 수 있는데, 이

는  지방 수준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옴브즈만으로 판단된다.245) 

  영국의 운영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 옴브즈만 형태로서 국가차

원의 지방행정 옴브즈만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수 옴브즈만으로서 국가차원의 지방행정 옴브즈만을 독립, 설치할 필요성

은 몇 가지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고 본다. 우선 현재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되

어 있는 옴브즈만은 사실상 규모, 인력, 재원 면에서 여러 가지 취약성을 안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료요구, 조사권의 한계는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라

고 생각된다. 또한 자치단체 내에서 자치단체의 권위나 주도적인 정책결정자의 이

해에 반하는 사안은 회피되거나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식 처리로 귀

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대안은 하나의 자치단체가 갖는 규모, 

권한, 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급행정기관과 타 자치단체가 관련된 신청사안에 

대하여도 조사 및 처리를 원활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와 동시에 중앙, 지

방 정부 관계를 조정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

문이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에 제기되는 상당수의 민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관

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이와 같은 대안들은 현실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행정관료 행정관료 행정관료 행정관료 인식전환의 인식전환의 인식전환의 인식전환의 측면측면측면측면

  현재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옴브즈만 설치가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경우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역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로서

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으

245) 『제민일보』, 200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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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동안 폐쇄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움직이던 관행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

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옴브즈만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함에도 불구하고 임기보장

으로 인해 함부로 해촉 할 수도 없다는 점,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공개적이고 독립

적 불만을 청취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는 옴브

즈만체제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들의 이러한 인식

은 민주행정, 참여행정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지방정부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이나 그 

시행이 부진했던 데에 바로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패쇄적 사고와 행정편의주의적

인 발상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민 옴

브즈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다.246)  

  한편, 공무원행동강령의 준수와 관련된 상담이나 제보 접수와 처리를 지원하는 

일은 현재 부패방지제도에서 ‘행동강령담당관’ 직제의 문제점에 비추어 시민 옴브

즈만에게도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반부패국민연대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 5월 19일 행동강령 발효 후 

4개월 동안 전국 25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행동강령 위반 적발사례는 단 4건에 불

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미한 적발 건수는 실제 일선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인식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부패국

민연대는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점검

의 실시, 행동강령책임관 직위의 외부 개방으로 계약직제화, 이해관련 직무에 대한 

보다 엄밀한 규정의 마련, 간부직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이해 정도와 준수 여부에 

대한 외부 기관(부패방지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의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그 가운

데, 순환보직인 감사 부서 직원이 행동강령 책임관을 겸직하게 되어 생기는 독립성

과 신뢰성 취약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일은 현재의 지방자치 시민 옴브즈만에게 가

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 옴브즈만은 공무원들로부터나 민원인들 양편

에서 중립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기밀을 유지하며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246) 박재홍, “지방자치단체 시민참여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04), pp.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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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247)

  한편, 지방행정 옴브즈만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옴브즈만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업무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지방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유사 옴브즈만의 경우 관료화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역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옴브즈만의 업무영역

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많은 양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

다. 대량민원의 발생은 옴브즈만의 조직 자체를 확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울

러, 민원분야별 업무전문화 과정에서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옴브즈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옴브즈만은 관료조직의 특성에서 탈피하

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행정 옴브즈만은 민

원인에 대해 그의 고충과 애로를 듣고 이를 상담하여 해결해 주는 탈 관료주의 자

세가 필요하다. 지방 옴브즈만의 관료화 방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옴브즈만의 

업무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옴브즈만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

인지 지속적인 점검을 받는 것은 지방 옴브즈만의 탈관료화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

라고 생각된다. 또한 옴브즈만의 시각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고 심사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비상임 즉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도 탈관료화를 방지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제제제제4444절 절 절 절 관련제도 관련제도 관련제도 관련제도 활용의 활용의 활용의 활용의 측면측면측면측면

 옴브즈만제도는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그 목적을 보다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옴브즈만은 민원을 처리하

여 주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그 사회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제도이며,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하다.248) 스웨

덴의 소비자 옴브즈만의 경우 법률가나 통계요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옴브즈만 

247) 유종해 외 7인,『행정학개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4)를 참조.

248) 이승희, “의회주도 옴브즈만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한 입법공청회,”『국회정책자료집』(2005), 

p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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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 합류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 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각 지방에 

자문단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스스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변호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상담요원으로 위촉되어 상담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지역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수요에 대

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옴브즈만이 협력을 강화하

여 지역주민의 권익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

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1. 1. 1. 1.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정보공개청구제도의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지방 정부에 대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중요한 감시 수단은 정

보공개청구제도라 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개정도가 아직도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정

보공개청구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각급 의회 등에서 

정보공개를 활성화시키고 부패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가

운데 하나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999년 개헌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 1위의 정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를 사회의 투명성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개발되어 유엔 등이 호평한 민원처리온라인공개(OPEN) 시스템 등의 전

자정부 구현 역시 행정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의 행정 분야에서의 정보공개 정도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

다.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는 의회 등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활성화시키고 부패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전국시민옴브즈만연락회의 경우 이러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매년 각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도에 대해 

그 순위를 정해 발표해오고 있으며, 단체장 판공비의 규모, 입찰 담합을 가능성을 드

러내고 또 예방하기 위한 평균 낙찰율 순위 발표 등도 중요한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

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증진시켜내며, 부패와 비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것도 정보공개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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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뒤처리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시민 옴부즈만의 과제이다. 

2. 2. 2. 2. 주민감사 주민감사 주민감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청구제도의 청구제도의 청구제도의 개선 개선 개선 개선 및 및 및 및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지난 1998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감사청구제를 도입하였으며, 각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창원시

의 ‘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제정 2000. 06. 05 조례제397호, 개정 2002. 08. 

03  조례제514호)를 보면 “ 0 0 0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업을 놔두고 그러한 청구인 숫자를 채우는 것도 쉬운 일

이 아니다. 더욱이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 옴브즈만 조직이 나서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 교육하고 청구인단을 조직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이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이 주민감

사청구에서 겪는 절차적인 어려움도 시민 옴브즈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시민 옴브즈만이 나서서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감사

를 청구한다면 이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주

민감사청구 조건을 보다 쉽게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처럼 주민감

사청구를 하기 위해 주민들이 연서해야 하는 조건들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3. 3. 3. 3. 주민소환 주민소환 주민소환 주민소환 및 및 및 및 주민소송제도의 주민소송제도의 주민소송제도의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주민소환제도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 선거로 유명해졌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통

제 수단이 미약한 형편에서 법적 책임은 물론 이를 넘어서 정치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9월 3일 광주지역의 25개 시민단체들

이 정치인 퇴출을 위한 주민소환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경기도 구리시 등에서도 비슷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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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통제 수단이 미약한 형

편에서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

윤리,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질 등 법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점들을 주민들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필

수적인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주민소송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소송은 행정에서 공직자, 특히 단체장 등

의 권한과 재량권의 오남용으로 말미암아 주민 등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행동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문제들이 빈발하고 

있는 형편에서 대표자를 통한 소송 제기 또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효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체장 등이 공익에 배반하여 자의적으

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지역 시민 옴브즈만 조직들은 

담합으로 인한 주민 세금의 낭비 사례들에 대해 추궁해 들어가 승소적 화해를 이끌어

내고 담합으로 말미암은 부당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어내고 있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지방 옴브즈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주민소송제도가 정

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주민소송은 사법상의 권리침해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익을 보호하

고자 제기하는 공익소송의 일종으로서 모델이 된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은 주나 지방행정기관이 부당한 예

산집행이나 공금지출 또는 징수행태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행정

기관이나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공익소송의 일종이다. 19세기 

중반경부터 미국에서 발달하여 이제는 거의 모든 주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Flast 

v. Cohen(1968)사건이후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납세자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미국 테네시주의 납세자소송을 살펴보면, 주민이 납세자소송을 제기하

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데, 1989년 이전에는 주정부의 부당한 

공금지출로 주민이 다른 주민들이 입지 않은 개인적 손해나 이익의 특별한 침해

(individualized harm, special injuries, of interests)의 존재를 주장해야 했다. 하

지만 1989년 Cobb v. Shelby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 사건에서 테너시

주 최고법원이 다른 주민들과 다른 특별한 손해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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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크게 확장되게 되었다.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는 주민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은 불법적인 공금지출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249) 미국법상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소송(Punitive Damage)의 제기가 가능한데, 전통적인 납세자소송과는 달

리 연방정부의 예산낭비를 막고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사기의 방법을 

이용해 과잉지출을 하게 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과잉 수령한 금전을 연방정부

에 반납하게 하는 소송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여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보통 주

나 지방정부 또는 소속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과 

주로 연방정부에 사기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 제기되는 허위청구소송(Qui Tam 

Action or False Claims Action)을 합하여 납세자소송으로 부르고 있으나 양 제도

들은 상당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허위청구소송은 영국에서 유래하였기 때문

에 ‘국왕을 위한 소송’(Qui Tam Action)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실정법적 근거는 

링컨대통령이 남북전쟁당시 군납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사기로부터 정부예산

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1863년 허위청구법(1863 False Claims Act)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그 뒤 요건이 엄격해져 활용되지 못하다가, 1986년 개정되어 90년대 

이후 연방정부예산의 낭비를 막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동안 

연방예산은 거의 10% 정도 사기행위를 하는 기업 등에게 지출되었으나 그것을 효

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했었는데, 1986년 법개정이후 1988년부터 1995년까지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어 10억 달러 이상의 부당지출예산이 환수되었고 그 

중 1억달러 이상이 보상금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지불되었다.250) 허위청구

소송은 점차 주정부예산의 불법지출을 막기 위하여 주법에 근거를 두고 주단위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주민소송은 연합국총사령부의 제안에 따라 미국의 납세자소송을 

249) 이상의 내용은, Juanita R. Brown, "Taxpayer Standing in Tennessee : 

Challenging the Illegal Use of Public Funds," The Tennessee Journal of 

Practice & Procedure 4, 2002, pp. 5-8 참조.

250) 미국에서 이 소송은 법률회사들에게 매우 인기 있어 많은 법률회사들이 이 소송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ashcraftandgerel.com/whistleb.html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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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하여 1948년 일본 지방자치법 제243조의 2에 도입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위법한 공금지출,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계약체

결ㆍ이행 또는 채무 기타 의무부담이 있거나, 위법한 공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재산

관리의 해택사실이 있을 때, 주민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감사청구

를 필수적으로 먼저 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

소송의 관계를 살펴볼 때, 주민감사청구 가운데 약 70%가 감사청구로서만 종료되

고 나머지 30%가 주민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251) 이런 실정 때문에 일본의 전 

최고재판소 판사이자 유명한 행정법학자인 원부일부(園部逸夫)도 주민감사청구를 

보다 중시하여 이 단계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252) 다만, 일본에서도 주민감사제도의 강화

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2002년 일본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제도의 개정내용은 한국의 주민소송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정은 2002년 3월 30일 개정이다. 일본에서 주민

소송은 2002년에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242조의 2 제1항에 4가지 유형으

로 규정되고 있었는데, 제1호 위법한 행위의 중지청구소송, 제2호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제3호 직무태만의 위법확인소송, 제4호 직원 또는 상대

방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된 주민소송은 대부분 제4

호소송인데, 2002년의 개정으로 크게 변하게 된 유형도 제4호 대위소송이다. 구지

방자치법 제242조의 2 제1항 4호는 ‘보통지방공공단체를 대위하여 제가하는 당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또는 당해 행위나 태만한 사

실과 관계있는 상대방에 대한 법률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

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또는 방해배제청구‘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소송을 대위소

송으로 이해하고 있었다.253) 하지만, 2002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제242조의 2 

251) 최우용,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대하여 - 그 현상과 개혁과제 -,” 『동아법학』 

제 30호, (동아대학교, 2002. 4), p. 174.

252) 園部逸夫 , 地方分權と 行政訴訟, 自治論文集(自治省 編), 1998, p.10.

253) 일본의 구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대한 소개는 이재삼, “주민소송에 관한 연구,” (행

정학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2) ; 이경옥, “일본주민소송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

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199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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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4호는 크게 그 성격이 변하게 된다. 제4호는 ‘당해 직원, 또는 당해 행위나 

태만한 사실과 관계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 요구하는 청구. 다만, 당해 직원, 

또는 당해 행위나 태만한 사실과 관계되는 상대방이 제24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에는 강해 배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자치단체에게 손해나 손실을 야기한 공무원이나 

기업을 상대방 피고로 하여 주민이 자치단체를 대위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대위소송으로서의 성격이 포기되고, 주민들은 먼저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소

송을 제기하고,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에게 손해나 손실을 야기한 공무원이나 기업을 

피고로 다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구조(4호 단서)로 그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 대위소송에서 간접적 이행소송으로 변화했다. 이 입법의 배경은 배상청

구액이 수억 엔에 달하는 사건들도 등장하면서 직접적 대위소송구조 하에서 피고

인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소송의 수행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나 시간적 부담을 견딜 수 없다는 불만이 줄기

차게 제기되었고, 자신에게 소송이 직접 제기되면서 정책집행의 추진력이 떨어져 

무사안일주의나 근무의욕저하 등의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4. 4. 4. 4.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구성 구성 구성 구성 확대와 확대와 확대와 확대와 정보의 정보의 정보의 정보의 공유공유공유공유

  시민감사관 구성은 자치단체별로 인구비례에 의한 시민감사관의 임명과 더불어 

시민감사관의 인원확충과 전문 인력의 수급, 자치단체간 감사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옴브즈만 법령의 시행에 대비한 

예산의 확보와 편성을 통해 현재 회의 참석수당도 실비 보상의 수준을 넘어 실질

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전문 인력의 

확충을 위해 기존의 공무원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보다는 관련 학과 전문 교수와 

연구 인력 등 인력 확충의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보의 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 및 정

보가 회의 사전에 배포되어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자체 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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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감사관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감사관의 

요청시 즉각적인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적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관의 활동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내용 등 감사관 활동 전반을 홈페

이지 등 관련 매체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적 참여와 감사관 활동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제제제5555절 절 절 절 고충민원 고충민원 고충민원 고충민원 접수방법과 접수방법과 접수방법과 접수방법과 업무처리 업무처리 업무처리 업무처리 측면측면측면측면

1. 1. 1. 1.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민원접수 민원접수 민원접수 민원접수 방안 방안 방안 방안 채택채택채택채택

  현재 한국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의 경우 옴브즈만에게 민원을 제

출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먼저 민원을 제기하여 관계기관의 1차적 

심사를 거치게 한 후 여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옴브즈만에 민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 시행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심사 

등 다른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옴브즈만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다시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옴브즈만이 

다른 구제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

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254) 

  먼저 이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민원을 취급하기로 되

어있는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만일 일반국민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

관을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린다면 그 기관은 쓸모없는 기관이 되고 옴브즈

만은 혼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민원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는 민원인들이 옴브즈만에게 민원

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는 옴브즈만의 중요한 

특성중 하나인 옴브즈만에의 접근용이성을 훼손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벽이 너무 높은 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

254) Mjemmas G. J. Kimweri, op.cit, pp. 39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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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관계행정기관의 심사 등 다른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위원회가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민원이 폭주하게 된다면 위원회

의 민원을 걸러주는 장치로서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2. 2. 2. 2. 민원처리의 민원처리의 민원처리의 민원처리의 신속성 신속성 신속성 신속성 제고제고제고제고

  민원처리의 지체는 민원인의 불평과 불만을 보다 악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

원인이 과오행정(maladministration)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옴브즈만의 조사

는 가능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원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위원회 

사무실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과 직원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옴브즈만에 

접수한 민원의 양과 옴브즈만 사무실에 가능한 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원처리의 신속성 문제는 옴브즈만의 주요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

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255) 옴브즈만의 기능을 시민을 도와주는 사람

(citizen helpers)이라고 보게 될 경우 접수된 민원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는데 1

차 목표를 두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서․청문 등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시간이 적

게 걸리는 비공식적인 전화에 의한 조사방법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 

  외국 옴브즈만제도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 12개월 

이상 걸리는 영국형과 비교적 민원처리를 빨리 하는 덴마크형 등 두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256) 영국의 옴브즈만은 행정감사기관으로서 민원을 야기하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반면, 

덴마크의 옴브즈만은 개별적인 민원의 처리에 보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시간

이 걸리지 않고 있다. 접수된 민원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보다 주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이를 제도적

으로 개선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옴브즈만 자신이 결정할 문제

255) Roy Gregory, op.cit,, pp. 152-153.

256) Ibid., p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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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치판단의 선택문제인 것이다. 현재 한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

는 유사 옴브즈만의 경우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6일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대한 옴브즈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전문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의 경우 민원이 발생

하면 민원처리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대 행정기관을 상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구제 담당기능을 주로 하는 옴브즈만은 민

원처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조직운영에 있어서 전문

가 집단의 의견을 확대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3. 3. 3. E-E-E-E-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옴브즈만제도의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표표표표10101010》》》》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 국민고충 국민고충 국민고충 접수현황접수현황접수현황접수현황257)257)257)257)

 구 분 계 우 편 방 문
이관 민원 인터넷,

PC통신
기타

대비실 이관 총리실 이관

계 143,829 70,193 11,896 14,929 2,347 39,368 5,096 

’94년 3,529  3,434    42     42 -      2     9 

’95년  4,768  4,676    34     13     1 -   44 

’96년  4,513  4,063   295    140    15 - -

’97년 17,838  8,773 1,220  6,346   894   430  175 

’98년 16,192  9,297 1,658 3,667   390   607  573 

’99년 14,163  8,857 1,737   509   306 2,208  546 

2000년 14,854  6,935 1,610   800   167 4,734  608 

2001년 16,563  6,435 1,598   648   161 7,240  481 

2002년 15,551  5,424 1,136   586    94 7,653  658 

2003년 17,128  5,706 1,023   1,014   117 8,394  874 

2004년 18,730 6,593 1,543 1,164 202 8,100 1,128

(단위: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발간한 2004년 운영보고서상의 국민고충에 대한 접수경

로를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설 이후 총 143,829건 중 우편접수가 70,193건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pc통신이 39,368건이며, 이관 민원은 17,276

25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업무보고, 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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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직접방문이 11,896건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접하고 있는 우편접수의 경우 2001년 

이후 연간 6천여 건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는 2000년 이

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관 민원은 1997년 이후 대폭적으로 줄어 

연간 1천여 건에 불과하다. 방문 또한 연간 1천 5백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1111》》》》    접수경로의 접수경로의 접수경로의 접수경로의 변화변화변화변화258)258)258)258)

<그림 5> 접수경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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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접수경로의 많은 변화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역할이 증대됨으

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같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옴부즈만의 운영상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최고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며,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국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

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해결해야하는 기존의 시스

템보다는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데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국

민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25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업무보고, 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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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 정보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위한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과의 네트워

크 형성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잘되어 있다. 향후 이를 활

용한 E-옴브즈만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는 옴브즈만제도의 조기정착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첫째, 전문부서의 신설과 통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의 보급

과 더불어 그것이 갖는 순기능에 반해 발생율이 해마다 높아져 가는 사회적 역기

능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경찰청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범죄수사대를 구성해 놓

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국민고충처리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청와대의 신문고를 비롯해서 각 부처별로 민원 신고 및 고충처리

를 위한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 ․ 도민의 소리, 단체장에 바란다, 각실, 국별 애로사항 접수란 등을 운영하고 있

는데, 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향후 옴부즈만 법령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국가

옴부즈만과 지방의 시민 옴부즈만이 운영될 것인데, 우선적으로 기존의 산개되어있

는 접수경로를 유지하면서 처리의 효율성, 진행과정, 결과보고 등을 통일적으로 관

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합관리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그 하위 디렉토리에 주민소환제나, 감사청구제 

등 유사 시민고충처리 분야를 링크하고, 표준화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관

리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고충의 개선을 건의하고 요구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처리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해 관심이 많은 반면 처리결과의 

지연에 대한 문제점과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

부나 지방정부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더더욱 이로 인해 상당수의 행정적 불편함을 제때에 제시하거나 전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신설부서는 중앙 정부 각 부처별로 접수된 국민고충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하

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과정과 결과 도출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

민의 대리인으로서 처리과정을 감독함으로써 국민고충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처

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행정에 대해 시민 자율적 

참여와 행정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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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물결과 더불어 활성화된 시민운동은 이제 전문적인 수준

에 이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민참여나 권리 찾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관심과 신

뢰도가 증대되어 가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역할이 증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 옴부즈만과 지방의 시민 옴부즈만에 조직 ․ 인사혁신 

테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서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아울러 시민단

체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이든 민원인의 

접근성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제도의 활성화는 제도의 수혜자가 얼마나 접근이 용

이한가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활성화된 시민사회단체의 홈페이지에 

베너 형태의 싸이트 개설을 통해 언제 어디서건 민원을 제기하고 확인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민이 내는 반복적인 고충민원 자체가 제도의 미흡이나 불합리한 제

도에서 기인되어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경우 관련기관의 정책과는 배치될 수 

있으며, 그렇게 인식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소관부처의 신뢰를 회복시켜주어 

국민 만족도 제고라는 전 정부적 차원의 산출물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각 부

처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옴부즈만과 지방의 시

민 옴부즈만, 시민 사회 단체의 통일적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한 국민권익실현 

활동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행위나 제도를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며, 

국민 전체가 어디서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제약이 없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민고충의 표준화와 공개가 필요하다. 해마다 접수되고 있는 국민고충 건

의는 부처별로 다양하지만 일정한 유형을 띠고 있다. 실례로 2004년 기준으로 국

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건축․도시 분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형사법무, 재정세무, 복지환경, 교육문화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적 측면을 보면 보상 ․ 배상요구, 행정처분시정요구, 부작위 

시정요구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민 개개인에 있어서 

국민고충 사안은 특별한 것이나 전체 국민이 제기한 문제는 분야별로 내용별로 중

복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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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으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한 

취지라 할 수 있다. 국민고충의 표준화와 이를 공개하는 것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과 동일한 민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예측된 결과에 대한 대응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

고,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그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어서 

중복적 제기로 인한 행정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절

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4. 4. 4. 행정 행정 행정 행정 리콜제 리콜제 리콜제 리콜제 도입도입도입도입

  리콜제는 기업이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거나 시인함으로

써 제품을 교체하거나 회수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기업

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

다. 아울러 기업은 제품과 소비자에 대한 지속관리를 통해 더욱 향상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행정에서의 리콜이란 정책참여과정에서 업무추진까지 제반의 과정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국민적 건의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고충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사안 종료시까지 책임 있게 후속 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음을 말한다. 현재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를 상대로 행정상 조치의 시정요구, 국정이나 시정 발전에 

대한 건의, 정책이나 입안된 사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의 대

처방식은 거의 일률적이다.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검토 중인 사안이다, 예산의 한계

가 있다, 등등 문제를 제기한 개인에게 있어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나가면 사안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안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민원인에게 전 과정을 공개

하고 처리되고 있는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통계

화함으로써 행정의 개선점을 찾음과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동시에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행정의 리콜제를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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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업무의 실명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결정, 사업 추

진까지 전체 과정을 실명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실례

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화되어 있는 지방세실명제는 지방세 부과 통지서에 

담당자를 실명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손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방법은 인터넷에서 더욱 효율적이다. 행정의 실명화를 통해 민원인은 언

제 어디서건 자신이 제기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기관은 처음부터 종료시까지 민원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 

  아울러 리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기 예산이 투자되고 추진중인 사안일지라

도 국민적 고충이 예견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전이라도 행정기관 스스로

의 평가에 의해 잘못된 점이 발견되고 향후 문제가 예상될 경우 이를 소비자인 국

민과 시민에게 먼저 알리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진정한 행정의 리콜제가 도입되어

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소극적이고 권위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적, 국민적 입장

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계자의 마인드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예산의 편성이 필수적이다. 일정한 행정행

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

되어야 하는 사업과 비예산 사업이 나누어져 있지만 비예산 사업의 경우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행정행위에 대해 리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고 수행중인 사업을 

중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 행해진 행정행위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두어야 한다. 실례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제2순환도로 개설 과정에서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재시공 명령을 내려, 재시공을 추진한바 있고, 풍암지구

유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 개발에 대해 그 활용 방안과 개발 방안을 외부용역을 

통해 확정하고도 향후 발전방안, 현재 광주시의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 보류 및 수정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불합리하게 추

진된 사업에 대해 재시공 명령이나 재검토를 위해서는 관계전문기관에의 용역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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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새로운 사업안 마련 등 이를 위한 예산이 사전에 책정되어야 가능하

다. 따라서 기업의 리콜제도 처럼 제품 자체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부

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듯이 행정기관도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

비의 일부를 행정행위의 재검토, 취소 등에 따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용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 사업비가 100억이면, 도로개설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기회비용, 도로개설 이후 도로 이용자 및 주변 

주민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조사,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향후 개선대책 마련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비용으로 전체 사업비용의 1% 이상을 책정해주는 것이다.  

  기업의 리콜이 기업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기업경영의 윤리적 측면에서 제기된 것으로 오히려 외국

에서는 리콜제를 성실히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

다는 것에서도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리콜과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전 편성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행정

기관의 책임자가 스스로 자신들이 행한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먼저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리콜제도는 옴브즈만제도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제제제6666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옴브즈만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시작으로 하여 이 제도를 택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의 옴브즈만제도의 도입 및 운영실태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고찰에 따르면 한국의 옴브즈만제도는 행정에 대한 기존의 통제방식 내

지 기능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논의․운영되어 오고 있었다. 특히 

현대행정의 권한 확대에 따라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커지면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처리하고 국민의 민원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옴브즈만제도와 유사한 여러 제도들이 중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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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수준에서 시행됨으로서 어느 정도 행정책임의 확립을 도모하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전개를 촉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옴브

즈만 제도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성 내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점에서 그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제기했던 발전방안들

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들이 옴브즈만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헌법에 옴브즈만의 존립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장기적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지만, 외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옴브즈만

은 그 직무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강력한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옴브즈만의 존립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면책 특권 및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나라가 많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만의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본다. 옴브즈만제도의 본질은 국민들의 단순한 하소연을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자기 주권 실현을 위한 

방편이자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 실현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

천한 옴즈만도입 역사와 경험으로 인해 옴브즈만제도는 국민들의 관심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옴브즈만제도는 실질적인 민주주

의 척도로서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영역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2005년 7

월부터 ‘옴브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됨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옴브즈만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

게 되었다. 옴브즈만제도가 국민권리구제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옴브즈만의 설치근거를 헌법상 명문화 시키는 것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옴브즈만의 독립성과 기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성과 관련해 보면, 기관

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권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규칙제정

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권의 독립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속성은 옴브즈만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

데 하나이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유사 옴브즈만제도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그 독립성과 기속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원처리 결과는 옴브즈만의 기속력 결여로 인해 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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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옴브즈만 유사제도는 지방정부를 선전하

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도 있는 실정이다. 결국, 옴브즈만의 실효성

은 독립성과 기속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운영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선 고충민원의 발굴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원현장 방은 물론, 조사의 

경우에도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옴브즈만은 민원만을 처

리해주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그 사회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제도이며, 사

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 될 때 보다 효과적인 기능수행이 가능

하다. 스웨덴의 소비자옴브즈만의 경우 법률가나 통계요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 옴브즈만 사무소에 합류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있

으며, 각 지방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스스

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방행정 옴브즈만에 있

어서 변호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여

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별로 지역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원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원상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복지, 환경, 건축, 노동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민원상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개혁 시민토론 마당의 개최 등 

특히 시정권고가 해당 정부 부처로부터 거부되는 경우, 공표권의 적극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 옴브즈만들은 국민들에게 그 의견을 직접 

청취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옴브즈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 옴브즈만이 법률가

의 경력을 가진 명망 있는 인사를 옴브즈만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민원조사를 위해 

사무처에 전속 조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무처 직원은 법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옴브즈만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는 각 부처의 공무원이 조사관으로 파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옴브즈만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주로 법률

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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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옴브즈만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사무처에 

전속된 법률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옴브즈만이 관여

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법률전문가 등 전문분야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옴브즈만의 임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다양한 권리구제기구들의 효율적 

운영에도 이와 같은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업무의 관할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보

았듯이, 일반 옴브즈만과 지방옴브즈만의 역할분담은 각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일반 옴브즈만

인 의회 옴브즈만이 군사, 경찰, 법무, 세무, 의료, 환경, 노동 분야 등 대부분의 분

야를 관할 범위로 하고 있고, 소비자, 장애자, 언론 등 특별히 권리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옴브즈만을 따로 두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의 경우 의회 옴브

즈만이 대부분의 분야를 관장하며 군사 및 경찰분야에서의 특별한 권리보호의 필

요성에 의하여 전문옴브즈만을 설치하고 있었다. 옴브즈만의 목적은 행정에 의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옴브즈만의 관할범위는 가능

한 한 전 행정분야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우선적

으로 일반 옴브즈만의 관할범위를 조정하여 가능한 한 전 분야를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 옴브즈만의 설치는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어떠한 형식이 되든지 간에 현재 존재하는 각종 권

리구제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치밀한 업무연계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 옴브즈만의 유형은 행정부형 옴부즈만을  도입하

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특히 옴브즈만 임명의 경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

지하기 위해 임명에 대한 지방의회의 폭넓은 관여를 인정하여 임명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임기를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게 정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옴브즈만은 법률·행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 중에서 선임하며 3인 

이내의 복수제로하며 수석 옴부즈만은 상임근무를 하고, 이에 상당하는 적정한 보수

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그러나 지위와 보수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비상임 형태라도 무방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독임제의 운영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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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민 옴브즈만에게 접수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행위, 

잘못된 조례와 규칙으로 인한 불편, 부정행위, 태만과 불응답 등의 부작위, 결정의 편

파성과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취급하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에 대한 심

사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시민 옴브즈만의 권한과 관련하여, 시민 옴브즈만은 법원

이나 처분행정관청과는 달리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지 아니하며, 법원이나 행정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권은 없다. 따라서 시민

옴부즈만은 하자 있는 도시의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시민 옴브즈만은 연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비판, 건의, 행정의 불복사건 수, 사용한 예산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옴브즈만의 고충처리업무는 행정작

용에 대한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관할범위는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나 개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조사권은 사건에 관련되

는 문서·기록·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외부 전문

기관에 대한 조사와 감정분석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시민 옴브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나 관계 행정기

관의 공무원이 시민옴브즈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자체 감사기구

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옴브즈만 업무의 실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옴브즈만의 권고에 따른 행정기관의 이행실태 점검을 의무화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옴브즈만의 이러한 이행실태 점검에 협

조하여야 한다. 

 여덟째, 시민 옴브즈만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범정부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

하다. 시민 옴브즈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옴브즈만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

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상응한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옴브

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사무국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예산의 독립과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 지방의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의회의정

활동을 보조하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보좌 역할을 수행하는 의회 

사무처가 단체장에 예속되어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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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으로 되어 있어, 의회 사무처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단순 중계 역할과 회의 보

조 역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향후 시행될 시민 옴브즈만의 경우도 사무국 

자체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집행부에 예속되면 그 본래의 기능을 적극적

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시민 옴브즈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정책고객서비스(PCRM :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기법을 이

용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서 TV와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 홍보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한 

각종 매체 활용, 인터넷 포탈싸이트 배너 홍보,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홍보채널 마

련, 주민 자치․자생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일상적인 홍보 등 보다 다양한 

형태로 범국민적 홍보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인식전환은 물론 자발적인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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